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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간 사

충남의 양적인 주거수준을 나타내는 주택보급률은 2008년 기준으로 110.5%로 전국의 

100.7%보다 높은 상황이다. 반면 질적 수준을 나타내는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는 14.3%로 전

구의 13.0%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주택의 양적인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질

적인 측면에서 주택이 관리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주택시장은 소득, 직업, 

연령 등 소비자 특성에 따라 여러 개의 하위시장이 존재하기 때문에 다양한 주택정책 방향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사회 경제적 측면에서 지역적 편차가 크게 나타나는 충남의 경우

에도 다양한 주택정책이 제시될 필요가 있으며, 지금까지의 중앙정부 주도의 주택정책에서 주

택의 특성인 국지성과 지역성과 같은 특성을 반영하는 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따라서 증가하는 다양한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지역적 차원의 주택정책 방향 설정이 필요

한 상황이다. 최근에 들어서 광역시, 도 차원에서 주택법에 근거한 주택종합계획과 주거실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충남의 경우에는 지역 특성을 반영한 선행연구들이 구체적으

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인구구조, 가구구조 변화 등의 사회 경제적인 변화

를 고려하여  충남의 주택정책 방향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충남지역의 사회 경제적 특성을 반영하여 고령화에 따른 대응방안, 1인가구 증가

에 따른 대응방안, 인구감소, 정체상태의 중소도시 주택정책 방안, 주택정책의 지방화 및 지역 

차원의 주택정책 방안을 모색하였다. 지금까지 충남을 대상으로 하여 지역차원의 주택정책 관

련 연구는 처음 시도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를 시작으로 각 부문들은 별도의 

후속 연구들이 활발히 진행되기를 희망한다.

끝으로 연구를 수행 중 도움을 주신 토지주택연구원 임정민 박사, 정책적인 조언을 주신 충

남도청 박경구 사무관, 연구의 자문을 해주신 한밭대 이상호 교수께 감사를 드린다.

2010년 12월 31일

충남발전연구원장 박진도





연구요약

충남의 양적인 주거수준을 나타내는 주택보급률은 2008년 기준으로 110.5%로 전국의 

100.7%보다 높은 상황이다. 반면 질적 수준을 나타내는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는 14.3%로 전

구의 13.0%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주택의 양적인 공급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질적인 측면에서 주택이 관리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사회 경제적 측면에

서 지역적 편차가 크게 나타나는 충남의 경우 다양한 주택정책 방향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충남지역의 사회 경제적 특성을 반영하여 고령화에 따른 대응방안, 1인가

구 증가에 따른 대응방안, 인구감소, 정체상태의 중소도시 주택정책 방안, 주택정책의 지방화 

및 지역 차원의 주택정책 방안을 모색하였다.

인구 고령화에 따른 대응방안으로는 무장애 주택공급을 위한 체계 마련, 고령자들의 생활서

비스 향상을 위하여 복지정책과 연계된 주택정책 수립, 고령자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민간

의 유인책 모색을 제안하였다. 충남의 경우 충남의 65세 이상의 고령인구 비율은 14.8%로서 

전국의 11%보다 3.8%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고령화 비율은 2020년 총 인구 대비 전국

은 16%, 충남은 18%까지 예측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충남의 사회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

해서는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일본의 예처럼 무장애(barrier free) 주택확충 목표 수립등을 통해 집중적으로 고령자를 위한 

주택재고 확보가 필요하다. 따라서 고령화가 이미 진행되고 있는 충남 및 우리나라의 경우에

도 무장애 주택을 지역별로 일정부분 공급하도록 하는 계획수립이 필요하다. 고령가구 전망을 

고려하여 중장기적으로 20%까지 고령자 주택으로 신축, 리모델링된 주택 재고를 확보할 필요

가 있다. 또한 세제등 다양한 유인책을 마련하여 민간의 참여를 사업참여를 높이는 방안을 모

색할 필요가 있다. 

고령자들의 생활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복지정책과 연계된 주택정책을 수립하여 주거서비스

와 복지서비스의 연계가 필요하다. 일본의 고령자 거주이전 지원제도의 경우 고령자들의 자연

스런 무장애 주택으로의 이주를 위하여 기존의 주택을 임대하고 임대료를 제공받는 고령자 

주거이전 지원제도가 추진되고 있다. 또한 인구 고령화에 따른 고령자들의 주택 정책시 소득

계층별, 건강상태별등 다양한 주거형태가 공급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고령자 주택 확보대책시 민간역할을 확대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하다. 무

장애 주택 등 고령자 주택재고를 높이기 위하여 민간의 사업참여를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신규주택 공급시 무장애 주택을 일정비율 이상 공급하는 대신 용적률 완화와 기

금 지원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공급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1인가구 증가에 따른 대응방안에서는 도시지역의 1인가구의 특성과 비도시지역의 특성을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1인가구의 특성은 도시지역에서는 20~30대의 젊은 연령의 1인가구 비

율이 높으며 농촌지역은 고령가구의 1인가구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의 경우에는 

비슷한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1인가구 증가에 따른 대응방안으로는 도시지

역의 경우 젊은 1인가구 수요가 도심지에 공급하고, 비도시 지역에는 고령자의 1인가구의 증

가를 반영하여 기존 주택을 개보수시 무장애 주택으로 건설하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인구 감소 및 정체상태의 중소도시의 주택정책 방안으로는 주택 리모델링, 재건축, 개보수 

지원책 마련, 공가 관리방안 마련, 지역차원에서의 커뮤니티 재생사업 추진을 제안하였다. 주

택가격 상승률이 낮은 지방 중소도시들은 노후 주택들에 대한 리모델링이나 재건축이 이루어

지지 않는 경향이 크다. 이러한 지역은 사업성을 높이기 위하여 정부의 재정지원과, 세제 혜택

등을 통하여 개발비용을 낮추어 개발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또한 단기간내에 주택수요 증가

가 예상되지 않기 때문에 재건축 보다는 리모델링을 통한 주거여건의 향상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인구 감소 또는 정체하는 중소도시에는 빈집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빈집은 구

조적으로 취약하고, 도시미관에도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리고 일정 지역의 빈집 증가는 

지역 커뮤니티를 붕괴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이러한 농촌지역의 빈집의 경우에는 

‘농어촌 주택개량 촉진법’ 에서 현황을 조사하여 빈집정비 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있다. 도시지

역의 빈집문제는 농촌지역 보다 더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따라서 도시지역의 빈집을 관리

하고 더 나아가 운영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미국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도시 내 

방치된 빈집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토지은행(land bank)를 설립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방안

을 지자체별로 운영하는 것도 모색될 필요가 있다. 

중소도시의 경우에는 주택문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경제, 사회문제가 복합적으로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중소도시의 주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주택문제만 해결하기 

보다는 종합적인 커뮤니티 재생사업의 추진이 필요하다. 비슷한 예는 프랑스의 재생정책과 일



본의 Hope 계획에서 볼 수 있다. 이러한 주거정비 사업시 커뮤니티가 유지될 수 있도록 사업

을 추진해야 하며, 사업방향을 커뮤니티가 주도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그리고 중앙정부와 지

자체는 중소도시의 재생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재정지원 등 다양한 유인책을 마련할 필요

가 있다.

주택정책의 지방화 및 지역 차원의 주택정책 방안 모색에서는 지방중심의 주택정책 수립을 

제시하였다. 주택시장은 소득, 직업, 연령 등 소비자 특성에 따라 여러개의 하위시장이 존재한

다. 따라서 중앙정부 주도의 주택정책은 주택의 특성인 국지성과 지역성과 같은 하위시장의 

특성을 반영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주택정책의 주체는 지방자치단체가 되어

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의 참여가 미흡한 실정이다. 중앙정부 주도의 주택정책은 주로 수

도권 지역의 주택시장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들이라 할 수 있다. 지방자치시대의 진전에 따라 

지역적 특성과 주택수요의 다양화를 반영한 주거복지 차원에서 주택정책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지단체 간 역할분담 조정에 따라 중앙정부는 주택정책의 기본방향 제

시하고 정책개발역할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도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는 주거

복지 프로그램 개발, 공공임대주택 공급 및 관리 등 지역특성에 맞는 주택정책을 수립할 필요

가 있다.

마지막으로 해외사례를 통한 정책 프로그램을 적용시켜보았다. 적용가능성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예산과 조직측면에서 분담이 되어야 하나 정책의 실현 가능성과 향후 중앙정부

에 건의를 통한 정책 개발 측면에서 고려하였다. 주택정책의 대부분은 재원의 한계로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되고 있으며 중앙정부로부터 재원을 할당받은 지자체 혹은 관련 사업기관이 지

역에서 지원대상을 선정하여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지역차원의 주택정책 수립

시 원주민들의 재정착률을 높여 지역 커뮤니티가 유지될 수 있는 사업이 추진되어야 한며, 장

기적으로는 지역 주택종합개획의 수립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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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연구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 배경

전국의 주택보급률은 1인가구를 포함한 일반가구수를 기준으로 할 때 100.7%이며, 충남의 

주택보급률은 2008년 110.5%를 나타내고 있다. 주택보급률 기준으로 보면 주택의 절대적인 양

적 부족은 해소된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인구 천명당 주택수를 국제적으로 비교해 보면 대

부분의 국가들이 400호 이상의 주택재고를 보이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266호, 충남은 315호

를 나타내고 있다. 해외 여러 나라들과 비교해 보면 여전히 주택의 수는 부족한 상황으로 해석

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는 주택의 특성인 국지성과 지역성을 지닌 재화의 특징으로 하위시장

의 특성을 반영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가구의 비율도 전국은 13.0%, 충남은 14.3%로 나타나고 있다(국

토연구원, 2007). 충남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금산 34.2%, 청양 24%, 서천 22.1%, 부여 20.0%로 

지역적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해외사례를 통하여 알 수 있듯이 

주택의 양적 측면에서 충족이 된 이후 주거의 질적 측면이 고려되기 시작하였다. 지역적 편차

가 크게 나타나는 충남의 경우에도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여 주택의 질의 향상을 함께 고려하

는 정책이 필요하다.

인구 사회적 측면을 살펴보면 인구 증가율은  감소하고 있는데 반해 가구수의 증가율은 지속적

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2000~2005년 기간의 전국의 가구수 증가율

은 연평균 2.98%, 충남의 가구수 증가율은 2.3%로서 인구증가율의 0.45%, 0.54%보다 높은 상황임

을 알 수 있다. 저출산에 따른 인구감소에도 불고하고 가구수는 증가하고 있으며, 고령인구의 증

가, 1인가구의 증가 등 사회 경제적 변화에 대응하는 주택정책의 모색이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사회 경제적인 측면에서 충남의 경우 도시화, 산업화 정도의 편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주택정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에 따라 

증가하는 다양한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지역적 차원의 주택정책 방향 설정이 필요한 상황이

다.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면 중앙정부 차원에서 다양한 연구가 수행되고 있으며, 최근들어 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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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도 차원에서 주택법에 근거한 주택종합계획과 주거실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

나 충남의 경우에는 지역 특성을 반영한 선행연구들을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인구구조, 가구구조 변화 등의 사회 경제적인 변화를 고려하여  충남의 

주택정책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충남지역의 사회 경제적 특성이 반영된 주택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 

테이더를 제공하는데 있다. 또한 증장기적인 정책방향을 제시를 위하여 다양한 사회 경제적 

변화를 고려하여 주택정책 방안을 제시하도록 한다.

첫째, 충남지역의 주택정책 수립을 위하여 주거환경, 사회 경제적 변화와 관련된 다양한 기

초데이터를 구축하도록 한다.

둘째, 이러한 향후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른 충남의 주택정책 방향을 제시하도록 한다. 구체

적으로는 고령화에 따른 대응방안, 1인가구 증가에 따른 대응방안, 인구감소, 정체상태의 중소

도시 주택정책 방안, 주택정책의 지방화 및 지역 차원의 주택정책 방안을 모색하도록 한다.

2. 연구범위 및 방법

1) 공간적 범위

본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충남도 전역으로서 16개 시군지역을 포함한다.

2) 연구방법

본 연구는 주택정책 전반에 관한 문헌 및 충청남도 주택정책 문헌 및 자료, 계획 등을 통한 

정성적인 자료의 조사를 실시하도록 한다. 인구주택총조사, 주거실대 조사, 충남도 통계연보 

등의 주택관련 기존 통계자료의 조사, 분석을 통하여 지표를 구축한다. 또한 해외의 주택정책

을 살펴보고 시사점 및 정책을 도출하여 주택 및 주거현황, 주택정책 방안을 제시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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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수행 체계

본 연구는 크게 6장으로 구성되며 각 장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분 주요내용

제1장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연구의 배경과 목적

․ 연구방법과 범위

․ 선행연구 고찰 및 본 연구와의 

차별성

제2장
사회 경제적 현황 및 

전망

․ 인구구조 변화

․가구현황 및 전망

․경제규모

․산업구조 및 규모

제3장
주거여건 및 주택시장 

현황

․ 주거여건

․ 주택시장 현황

제5장 해외사례 분석
․ 주요국의 주택정책 비교분석

․ 정책별 사례비교

제4장
여건변화에 따른 한계와 

과제도출

․인구고령화에 따른 대응방안

․1인가구 증가에 따른 대응방안

․인구감소 및 정체상태의 중소도시 

주택정책 방안 모색

․주택정책의 지방화 및 지역차원의 

주택정책 방안 모색

제6장
주택정책 방향 및 프로그램 

적용

․정책 방향 제시

․프로그램 적용

제7장 결론 및 정책제언
․ 결론

․ 정책제언

[그림 1-1] 연구의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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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선행연구 고찰 및 본 연구의 차별성

1) 선행연구 고찰

주택과 관련한 연구들은 주택 공급, 주거복지차원의 주택의 질적 향상, 주택정책의 지방화 

등 많은 분야에 걸쳐 연구되어 왔다. 김정호(2007)는 기존의 중앙정부 주도하의 주택정책에서 

지방화를 중심으로 정책개선 방안이 모색되었다. 그리고 주거지의 외연적 확산에 의한 광역화

와 광역행정조직의 필요성, 지자체 역할, 중앙과 지방의 분담기준등을 검토하였다.

박환용(2004)는 주택공급관리 측면에서 정책적 연구를 진행하였다. 기존의 주택문제의 대부

분은 다양한 수요에 적절한 공급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여 발생하였으며, 수요와 공급의 불합

치 문제를 지적하였다. 그리고 양적인 부족문제 보다는 질적 문제를 지적하였으며 이러한 문

제 해결을 위한 정책수단으로 커뮤니티 지역, 도시지역, 광역차원으로 세분하여 제시하였다. 

향후 주택정책 수립을 위하여 주거환경의 쾌적성, 주택공급의 효율성, 기존주택활용방안, 시장

소외계층의 배려 부문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이만형(2005)은 지방주택정책 독자성을 향상하기 위한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

에서 지방화시대, 지방분권시대의 지방의 주택정책 활성화를 위하여 정책대안을 제시하였다. 

결과로 주택 거버넌스 구축을 제시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주택부문에 관한 정책결

정과 자금운영 권한 및 조직적 역량 강화를 제안하였다.

배순석외(2007)는 인구사회적 변화에 따른 주택공급여건 변화를 전망하여 주택공급체개 개

편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때 전국 및 지역의 인구 및 가구구조 변화추이, 주택수요 특성변화, 

현행 주택공급체계를 살펴보았다. 주택공급체계의 개편방안으로서 주택공급주체간 역할분담 

조정을 제안하였으며,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다양한 주택수요에 부응하는 주택공급 방안을 제

시하였다.  그리고 대도시권과 중소도시에서의 주거입지 수요변화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시하

였다.

김혜승(2007)은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 2006년 주거실태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주거복지정

책 소요가구를 추정하고 이들의 주거지원 프로그램 및 소요재원을 추정하였다. 이때 주택법에

서 규정하고 있는 최저주거기준에 따라 시설과 면적을 적용하여 기준 미달 가구를 지역별 시

설기준별로 추정하였다. 최저미달가구 추정결과 총 206.2만 가구로 나타났으며, 미달가구의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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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적인 규모는 동부가 많게 나타났지만 일반가구에 대한 발생비율은 읍면부에서 높게 나타났

다. 그리고 주거복지 대상계층을 구분하여 주거지원 프로그램 지원에 따른 소요액을 추계하여 

제시하였다. 

천현숙외(2005)는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주택거버넌스 도입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이때 중앙

정부와 지방정부로 구분하여 사례를 조사하였다. 주택거버넌스 구축을 통하여 현재의 중앙

정부의 많은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기 위하여 조직, 제도, 제정구조 측면에서 방안을 모색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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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관련 선행연구

연구기

관
연구명 방법론&데이터 주요내용

김정호
주택정책의 지방화 

방안
•문헌고찰

•광역화와 광역행정조직의 필요성 

제시

•지자체 역할, 중앙과 지방의 분담

기준 검토

박환용
주택공급관리의 

주택정책적 접근,
•문헌고찰

•주거환경의 쾌적성, 주택공급의 효

율성, 기존주택활용방안, 시장소외계

층의 배려 부문으로 구분하여 제시

이만형 

외

지방주택정책 

독자성을 향상하기 

위한 동태적 분석

•문헌고찰

•시스템다이나

믹스

•주택 거버넌스 구축을 제시

•주택정책 관련 변수 도출

국토연

구원

(2007)

주택수급여건 

변화에 대응한 

주택공급체계 

개편방안

•설문조사, 인

구주택총조사 , 

주거실태조사

•주택공급주체간 역할분담 조정(민

간, 공공)

•다양한 주택수요에 부응하는 주택

공급 방안을 제시

•대도시권과 중소도시에서의 주거

입지 수요변화에 대한 대응방안

국토연

구원

(2007)

최저주거지준을 

활용한 2006년 

주거복지 소요추정 

연구

•인구주택총조

사, 주거실태조

사

•특성가격모형

•시설과 면적 기준에 따른 최저주

거기준 미달 가구 추정

•주거지원 프로그램 지원에 따른 

소요액 추계

국토연

구원

(2005)

지방분권시대 

주택거버넌스 체계 

정립방안 연구

•문헌검토

•설문, 인터뷰

조사

•주택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조직, 

제도, 제정구조 측면에서 방안을 모

색

경기개

발연구

원(2003,

2006)

경기도 

주거실태분석을 

통한 주택종합계획 

수립방안 연구

•조사 분석
•주택법 개정에 따른 주택종합게획 

수립 사전연구

경기도 

주택종합계획 

수립연구

•조사 분석 •주택시장현황, 주택수급분석

전북발

전연구

원(2007)

가구 및 주거실태 

조사 결과 보고서
•조사 분석 •가구 및 주거실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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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 연구의 차별성

전국의 주택보급률이 110%에 근접해짐에 따라 주택정책의 방향은 주택의 양적인 측면에서 

질적 문제로 변화하였다. 하지만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가구가 전국적으로 206만, 충남은 

65.9만에 달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택정책의 방향은 주거복지 차원에서의 접근도 필요한 상황

이다.  선행 연구에서는 주택정책 관련 법, 제도적인 측면에서 지방자치시대에 따른 주택거버

넌스 도입의 필요성, 방안 등이 연구되었다. 주택의 수요 공급 측면에서는 다양한 수요에 부응

하는 주택공급 방안, 주택공급의 효율성, 기존주택활용방안이 모색되고 있다. 또한 주거복지 

향상 차원에서 접근한 최소주거기준에 의한 주택수요 추정 등 저소득층을 고려한 주택공급 

방안이 제시되었다.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주택정책, 주택종합계획등의 연구가 진행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중앙정부의 주택정책을 반영하고 다양한 수요와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주택정책의 

방향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또한 장기적으로 현재의 중앙정부 중심의 주택정책에서 지방자치

단체 차원의 주택정책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 충남의 지역 특성과 고령화 및  1인가구 증가 

등의 사회경제적 변화, 인구가 정체․감소되고 있는 중소도시의 주택정책 방향을 제시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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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사회 경제적 현황 및 전망

1. 인구구조 변화

1) 인구규모

우리나라 인구는 계속 증가하나, 증가추세는 둔화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우리나라의 인구규

모는 2000년 47,732,558명에서 2009년 현재 49,268,928명으로, 이 기간 연평균 0.54%씩 증가하

였다. 그러나 이는 과거의 인구증가율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전국의 인구증가율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둔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 지역과 일부 광역시로의 인구집

중이 가속화됨에 따라 지역간 인구규모의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  실제 수도권 지역의 인구가 

전국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46.2 %에서 2008년 48.6%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충남의 경우, 도 단위에서는 인구의 연평균 증가율이 경기도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데, 충남

의 인구규모는 2000년 1,921,604명에서 20007년 현재, 1,995,531명으로 이 기간 연평균 0.54%씩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연평균 증가율은 전국 평균인 0.45%를 상회하는 것으로 타 지역으로부

터의 인구유입이 지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충청남도의 총인구는 2009년 현재 2,053,791인

으로 전국(50,394,374인) 인구 대비 4.1%를 차지하고 있으며 연평균 증가율은 2000~2005년 기

간에는 0.54%, 2005~2009년에는 1.21%를 나타내고 있다.

<표 2-1> 전국대비 충남인구비중 추이(2000~2008)

(단위: 천인, %)

구 분 2000년 2005년 2009년
연평균 증가율(%)

'00-'05 '05-'09

전국인구 47,977 49,268 50,394 0.54 0.76

충남인구

(전국대비비중)

1,930

(4.0)

1,982

(4.0)

2,054

(4.1)
0.54 1.21

자료: 통계청, 전국주민등록인구통계, 해당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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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충남의 연령별 인구

충남의 5세별 연령별 인구구조를 살펴보면 남자는 35~39세의 비율이 8.7%로 가장 높게 나

타났으며, 다음으로 45~49세 8.5%, 40~44세 8.3%의 순으로 나타났다. 여자의 경우 45~49세와 

35~39세의 비율이 7.8%로 조사되었으며, 그 다음으로 40~44세로 나타났다. 전체 연령구조상 

가장 높은 연령 비율은 35~39세로 8.3%, 다음으로 45~49세 8.2%, 40~44세 8.0%로 나타났다. 

65세 이상 고령자 인구는 총 30.2만명으로 비율로는 14.8%로 고령사회로 진입한 것으로 추계

되었다. 생산가능인구인 15세~64세의 비율은 68.5%로, 노년부양비(65세이상인구/15세~64세 

X 100)는 21.6%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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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연령별 인구

(단위: 천명)

나이 남자 비율 여자 비율 계 비율

0-4세 50 4.9% 47 4.7% 97 4.8%

5-9세 58 5.6% 53 5.3% 111 5.4%

10-14세 70 6.8% 64 6.3% 134 6.6%

15-19세 70 6.8% 63 6.3% 133 6.5%

20-24세 63 6.1% 58 5.8% 121 5.9%

25-29세 79 7.7% 67 6.6% 146 7.2%

30-34세 78 7.6% 69 6.8% 147 7.2%

35-39세 90 8.7% 79 7.8% 169 8.3%

40-44세 86 8.3% 77 7.6% 163 8.0%

45-49세 88 8.5% 79 7.8% 167 8.2%

50-54세 76 7.4% 72 7.1% 148 7.3%

55-59세 54 5.2% 55 5.5% 109 5.3%

60-64세 46 4.5% 47 4.7% 93 4.6%

65-69세 42 4.1% 53 5.3% 95 4.7%

70-74세 39 3.8% 52 5.2% 91 4.5%

75-79세 24 2.3% 38 3.8% 62 3.0%

80-84세 11 1.1% 22 2.2% 33 1.6%

85-89세 4 0.4% 11 1.1% 15 0.7%

90-94세 1 0.1% 4 0.4% 5 0.2%

95+ 0 0.0% 1 0.1% 1 0.0%

계 1,030 100.0% 1,008 100.0% 2038 100.0%

65세이상인구(비율) 302(14.8%)

생산가능인구(비율) 666(68.5%)

노년부양비율 21.6%

자료 : 통계청(2009), 주민등록상 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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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충남의 연령별 인구구조

3) 고령인구 추계

고령인구 비율의 변화를 살펴보면 전국의 65세 이상의 고령인구는 554만명으로 11%로 추계

되었으며, 2015년 638만명 13%, 2020년 770만명 16%로 추계되었다. 충남이 경우에는 2011년 

31만명으로 16%에서 2015년 33만명 17%, 2020년 37만명인 18%로 나타났다. 충남의 고령화 

비율이 전국의 비율보다 매년 5-2%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국과 비교한 고령화 비율

의 차이는 줄어드는 것으로 추계되었다.

<표 2-3> 추계 인구 및 고령인구 비율

(단위: 만명)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전

국

계 4,899 4,908 4,916 4,923 4,928 4,931 4,933 4,934 4,934 4,933

65세

이상
554 574 596 618 638 659 682 707 736 770

비율

(%)
11 12 12 13 13 13 14 14 15 16

충

남

계 197 197 198 198 199 199 200 200 200 200

65세

이상
31 31 32 33 33 34 34 35 36 37

비율

(%)
16 16 16 16 17 17 17 18 18 18

주: 통계청, 추계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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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전국과 충남의 고령화율

4) 시군별 인구규모

충남의 시군별 인구를 살펴보면 천안이 55만명, 아산이 26만명, 서산이 16만명의 순으로 나

타났다. 충청남도의 인구는 2000년부터 2005년 사이에는 연평균 0.54% 증가하였으나, 2005년

부터 2008년 사이에는 연평균 1.21% 증가하였다. 2000년 이후 천안시와 아산시, 서산시, 계룡

시, 당진군을 제외한 나머지 시·군의 인구는 감소하고 있다. 아산시의 경우 2000년 이후 연평

균 4.1% 증가하여 2008년 인구규모가 2000년 대비 1.3배 이상 성장한 반면, 서천군과 부여군 

등은 동 기간 동안 각각 연평균 2.3%, 2.1%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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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 시군별 인구규모

(단위 : 천명, %)

구 분 2000년 2005년 2008년
연평균 증가율

'00-'05 '05-'08 '00-'08

충남계 1,930(100.0) 1,982(100.0) 2,054(100.0) 0.54 1.21 0.80 

천안시 425(22.0) 519(26.2) 548(26.7) 4.42 1.86 3.62 

공주시 136(7.0) 131(6.6) 127(6.2) -0.74 -1.02 -0.83 

보령시 119(6.2) 109(5.5) 108(5.3) -1.68 -0.31 -1.16 

아산시 186(9.6) 208(10.5) 248(12.1) 2.37 6.41 4.17 

서산시 150(7.8) 151(7.6) 159(7.7) 0.13 1.77 0.75 

논산시 143(7.4) 135(6.8) 130(6.3) -1.12 -1.23 -1.14 

계룡시 28(1.5) 34(1.7) 42(2.0) 4.29 7.84 6.25 

금산군 65(3.4) 59(3.0) 58(2.8) -1.85 -0.56 -1.35 

연기군 81(4.2) 85(4.3) 80(3.9) 0.99 -1.96 -0.15 

부여군 93(4.8) 82(4.1) 77(3.8) -2.37 -2.03 -2.15 

서천군 75(3.9) 65(3.3) 61(3.0) -2.67 -2.05 -2.33 

청양군 41(2.1) 35(1.8) 34(1.6) -2.93 -0.95 -2.13 

홍성군 95(4.9) 91(4.6) 89(4.3) -0.84 -0.73 -0.79 

예산군 101(5.2) 91(4.6) 89(4.3) -1.98 -0.73 -1.49 

태안군 69(3.6) 64(3.2) 64(3.1) -1.45 0.00 -0.91 

당진군 123(6.4) 122(6.2) 139(6.8) -0.16 4.64 1.63 

주: ( )의 수치는 충남인구 대비 비중임 
자료: 충청남도, 주민등록 인구통계 보고서, 해당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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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충남발전연구원, 도3차 재수정계획(안), 2010.

[그림 2-3] 시․군별 인구분포 현황(2008)

[그림 2-4] 시․군별 인구성장률(2000~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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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시군별 인구규모

충청남도의 도시인구는 2008년 현재 2,054천인으로 2000년 이후 약 124천명이 증가하였으

며, 연평균 0.7% 정도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충남의 도시화율은 2000년 56.2%에서 2008년 

61.1%로 증가하였으나 2008년 전국 도시화율(90.5%)에 비해 낮은 편임을 알 수 있다.

<표 2-5> 도시인구 변화추이(1995~2008)

구  분 1995년 2000년 2005년 2008년
연평균 증가율

'95~'00 '00~'05 '05~'08

충남 전체(천인) 1,855 1,930 1,982 2,054 0.81 0.54 1.21

도시인구(천인)* 970 1,085 1,198 1,256 2.37 2.08 1.61

농촌인구(천인) 885 845 784 798 -0.90 - 1.44 0.60*

충남 

도시화율(%)
52.3 56.2 60.4 61.1 - - -

주: 1. 도시인구는 동부와 읍부의 합으로, 농촌인구는 면부의 인구를 기준으로 산정함.

    2. *아산시 배방면이 배방읍(2009. 5. 1)으로 승격

자료: 충청남도, 주민등록 인구통계 보고서, 해당년도.

6) 인구구조

향후 국가 및 지역발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으로 저출산에 의한 인구감소와 

노령화인구의 증가를 들 수 있다. 지역의 거주인구가 감소하고 평균수명이 길어짐에 따라 노

령인구의 비중이 커지게 되고, 사회적 생산잠재력과 생산성은 떨어지게 되며 사회적 부담이 

증가하게 된다. 사회적인 측면에서 노령인구에 대한 대책이 지역개발에 있어 특별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충청남도의 인구구조(2008년)를 보면, 15세미만 인구는 전국과 같은 17.2% 

인 반면에 65세 이상의 노령인구는 14.5%로 전국의 10.2%를 훨씬 상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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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6> 연령별 인구구조 변화(2000~2008)

(단위: 인, %)
연령1)

2000년 2005년 2008년

전국 충남 전국 충남 전국 충남

계
47,732,558

(100.0)

1,921,604

(100.0)

48,782,274

(100.0)

1,962,646

(100.0)

49,540,367

(100.0)

2,018,537

(100.0)

15세

미만

9,958,802

(20.9)

381,468

(19.9)

9,257,908

(19.0)

363,131

(18.5)

8,518,987

(17.2)

347,758

(17.2)

15∼64세
34,418,140

(72.1)

1,325,077

(68.9)

35,199,778

(72.1)

1,337,715

(68.2)

35,952,107

(67.9)

1,377,091

(68.2)

65세

이상

3,355,616

(7.0)

215,059

(11.2)

4,324,588

(8.9)

261,800

(13.3)

5,069,273

(10.2)

293,688

(14.5)

주: 연령별 인구는 외국인수를 제외한 값임.

자료: 통계청, 전국주민등록인구통계, 해당년도.

1995 2005

[그림 2-5] 전국대비 충남의 연령별 인구 피라미드

2008년 현재 도내 시·군별 노령화 현황을 보면, 청양군, 서천군, 부여군, 금산군, 예산군, 태

안군은 노령인구 비율이 각각 27.4%, 25.3%, 24.03%, 22.3%, 21.1%, 20.2%에 달하여 이미 초고

령사회에 진입하였다. 공주시, 보령시, 논산시, 연기군, 홍성군, 당진군 등 6개 시·군의 노령인

구비율은 15%~20%에 달하여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급속하게 전환되고 있음을 알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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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충남발전연구원, 도3차 재수정계획(안), 2010.

[그림 2-6] 시․군별 노령화 현황(2008)

7) 인구이동

2005~2008년간 충남지역과 여타 지역간의 인구이동을 보면, 충남은 전입 148,955명, 전출 

138,691명으로 총 10,264명의 인구유입을 보여 2000~2005년까지의 인구유출지역에서 인구유

입지역으로 전환되었다. 2000~2005년간 충남지역에서 유출되는 인구의 지역분포를 보면, 총유

출인구의 26%가 광역충청권 내에서 이동하였으며, 광역수도권으로의 유출비중은 2000~2005

년간 55.5%에서 2005~2008년에는 55.1%로 약간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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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7> 지역별 인구이동 추이

(단위: 인)

구분
2000~2005년 2005~2008년

전입 전출 순이동 전입 전출 순이동

충남 계 133,062 135,186 -2,124 148,955 138,691 10,264 

광역수도권 70,083 75,023 -4,940 79,890 76,387 3,503 

강원권 3,749 3,092 657 3,943 3,375 569 

광역충청권 31,925 35,100 -3,175 34,219 34,393 -175 

전북권 6,766 5,807 959 7,445 6,414 1,031 

광역광주권 4,853 3,953 900 5,548 4,410 1,138 

광역대구권 6,344 4,938 1,406 7,546 5,484 2,062 

광역부산권 8,695 6,706 1,989 9,646 7,602 2,044 

제주도 649 568 81 721 627 94 

주: 광역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강원권(강원도), 광역충청권(대전, 충남, 충북 중 충남은 제외), 

전북권(전북), 광역광주권(광주, 전남), 광역대구권(대구, 경북), 광역부산권(부산, 울산, 경남), 

제주도

자료: 통계청 홈페이지, http://kosis.kr/

[그림 2-7]  충남지역 인구유입 비중  [그림 2-8] 충남지역 인구유출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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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별 인구이동패턴을 보면, 2005~2008년 사이에 천안시, 아산시, 서산시, 계룡시, 당진군

은 인구이동으로 인한 순증가가 이루어진 반면, 나머지 지역은 인구의 순유출이 이루어지고 

있다.

     

자료: 충청남도, 충남통계연보, 해당년도.

[그림 2-9] 지역내 시․군별 순인구 이동패턴(2005~2008)

충남 지역내 인구 이동 현황을 살펴보면 충남으로의 순이동은 2005년 4,999명에서 2009년 

12,155명으로 인구 이동에 따른 지속적인 유입이 이루어지고 있다. 충남의 인구 이동 특성은 

군 지역은 인구의 유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 지고 있는 반면, 시 지역은 인구유입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인구이동은 군지역에서 시 지역으로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판

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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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8> 지역내 인구이동 현황(순이동)

(단위 : 명)

　지역 2005 2006 2007 2008 2009

충청남도 4,999 7,055 13,363 15,529 12,115

시계 7,939 10,864 10,304 20,201 12,495

천안시 5,482 6,753 3,489 932 -1,179

공주시 -599 -1,055 -1,687 -1,453 -988

보령시 -772 -458 102 -793 -93

아산시 2,384 5,949 7,922 17,298 13,048

서산시 -360 111 1,940 2,498 1,282

논산시 -1,231 -2,699 -2,069 -1,648 -612

계룡시 3,035 2,263 607 3,367 1,037

군계 -2,940 -3,809 3,059 -4,672 -380

금산군 -1,517 -641 253 -852 -397

연기군 -318 -1,646 -2,878 -1,550 692

부여군 -1,483 -1,512 -1,312 -912 -785

서천군 -1,073 -1,351 -1,255 -385 -158

청양군 -477 -621 -351 -396 -265

홍성군 -207 -1,293 -773 -425 -395

예산군 -825 -907 -740 -287 -739

태안군 206 -26 -648 425 -241

당진군 2,754 4,188 10,763 -290 1,908

주) 순이동=전입-전출

자료 : 통계청 홈페이지, http://kosi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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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0] 충남의 인구이동 현황(순이동)

8) 장래 인구전망

장래 인구전망으로 전국의 인구는 2018년을 정점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수도

권의 경우에는 2020년 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충남의 경우에는 2020년 200만명을 

초과할 것으로 추정하였다.

<표 2-9> 장래 인구전망

(단위: 만명)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증가율

전국 4,899 4,908 4,916 4,923 4,928 4,931 4,933 4,934 4,934 4,933 0.69

수도권 2,453 2,471 2,488 2,504 2,519 2,533 2,546 2,557 2,568 2,579 5.11

충남 197 197 198 198 199 199 200 200 200 200 1.90

자료 : 통계청 홈페이지, www.kosi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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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구현황 및 전망

1) 가구현황

전국의 가구수의 증가율은 연평균 2.2% 증가하고 있으며, 수도권의 경우에는 2.9%의 증가

를 하고 있다. 전국의 총 가구수는 2005년 기준 15.8만호로 나타났으며, 수도권의 경우에는 

74.6만으로 나타났다. 충남의 경우에는 연평균 2.3%의 가구수 증가를 보이고 있으며 2005년 

기준 65.9만 가구를 기록하고 있다.

<표 2-10> 가구현황

(단위 : 가구)

구분 2000 2005 연평균 증가율

전국 14,391,374 15,887,128 2.2%

수도권 6,552,449 7,462,090 2.9%

충청남도 591,971 659,871 2.3%

자료 : 통계청 홈페이지, www.kosis.kr

2) 가구수 추계

장래 가구수 추이는 전국의 경우 2011년 1,738만 가구에서 2020년 1901만 가구로 증가할 것

으로 예측되고 있으며, 수도권의 경우에도 2020년 976만호로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의 

경우에는 2011년 72만 가구에서 2020년 79.7만으로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인 인구의 

감소가 예측되고 있으나 가구수의 경우에는 지역별 차이는 있지만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

고 있다. 



23

<표 2-11> 가구수 추계

(단위 : 천호)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전국 17,380 17,596 17,803 18,002 18,192 18,374 18,547 18,712 18,867 19,012

수도권 8,530 8,687 8,838 8,984 9,125 9,261 9,393 9,520 9,643 9,760

충남 721 731 740 749 758 766 774 782 790 797

자료 : 통계청 홈페이지, www.kosis.kr

3) 1인가구 현황

1인 가구 비율을 살펴보면 전국적으로 총 1588.7만 가구 중 317.1만 가구로 20.0%를 차지하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부의 경우 15.4%로 읍부와 면부보다 1인가구의 비율이 높은 것으

로 나타났으며, 충남의 경우에는 총 59.2만 가구 중 14.9만 가구인 25.2%로 전국과 비교하여 

5%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추계되었다.

<표 2-12> 1인가구 현황

(단위: 천가구)

구분 가구수 1인가구수 비율

전국 15,887 3,171 20.0%

동부 - 2,440 15.4%

읍부 - 253 1.6%

면부 - 478 3.0%

수도권 6,552 1,380 21.1%

충남 592 149 25.2%

자료: 인구주택총조사(2005)

4) 연령별 1인가구 비율

연령별 지역별 1인가구 비율 현황을 살펴보면 전국 1인가구 비율은 총 가구수 비율의 20.0%

를 차지하고 있다. 읍면동 지역으로 살펴보면 면부의 1인가구 비율이 26.2%로 가장 높게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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났으며, 동부와 읍부는 각각 19.1%, 19.2%로 비슷한 비중을 보이고 있다. 연령별로 살펴보았을 

때 면부의 고령인구 연령의 많은 가구에서 1인가구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 예로서 

다음표에 보이는 바와 같이 60~69세 연령의 일반가구 중 26.9%, 70세 이상 일반가구의 44.3%

가 1인가구로 나타났으며, 총 가구수 대비 비율도 11.1%로 전국의 3.4% 보다 높은 비율을 보

이고 있는 추세이다. 

충남의 경우에는 총 가구수 대비 1인가구의 비중은 22.6%로서 전국의 비중보다 2.6%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다. 충남의 연령별 가구구조를 살펴보면 60~69세, 70세 이상의 가구 중 1인가

구의 비중은 3.6%, 5.4%로서 전국의 비중보다 약 1~2%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다. 또한 20세 

미만 가구와 20~29세 연령의 1인가구의 비중은 전국의 경우 4.6%, 충남의 경우 5.4로 높게 나

타나고 있다. 

이러한 가구특성은 읍면지역보다는 동부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다. 동 지역의 경우에는 

5.2%, 읍부에서는 2.6%, 면지역에서는 1.8%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1인가구의 특성은 도시

지역에서는 20~30대의 젊은 연령의 1인가구 비율이 높으며 농촌지역은 고령가구의 1인가구 

비중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충남의 경우에는 20-30대의 젊은 연령의 1인가구 비중이 7.7%

로서 전국 동부 지역의 9.3%보다는 낮으나 전국 읍부지역의 5.1%보다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 그리고 고령가구의 1인가구 비중도 9.0%로 전국의 읍부 고령가구 비중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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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3> 연령별 지역별 1인가구 비율
(단위 : 천가구)

지역 구분 일반가구 1인가구 비율(%) 총가구수비율(%)

전국

합계 15,887 3,171 20.0 20.0

20세미만 71 44 62.8 0.3

20~29세 1,318 679 51.5 4.3

30~39 3,586 629 17.6 4.0

40~49 4,369 474 10.9 3.0

50~59 2,979 366 12.3 2.3

60~69 2,111 430 20.4 2.7

70세이상 1,453 548 37.7 3.4

동

부

합계 12,745 2,440 19.1 19.1

20세미만 60 38 63.5 0.3

20~29세 1,175 619 52.7 4.9

30~39 3,087 565 18.3 4.4

40~49 3,712 396 10.7 3.1

50~59 2,407 276 11.5 2.2

60~69 1,474 268 18.2 2.1

70세이상 829 277 33.4 2.2

읍

부

합계 1,319 253 19.2 19.2

20세미만 5 3 56.3 0.2

20~29세 79 31 39.4 2.4

30~39 304 35 11.7 2.7

40~49 337 36 10.7 2.7

50~59 229 34 14.7 2.5

60~69 199 46 23.3 3.5

70세이상 166 68 40.8 5.1

면

부

합계 1,823 478 26.2 26.2

20세미만 5 3 60.9 0.2

20~29세 64 29 45.1 1.6

30~39 195 29 14.9 1.6

40~49 320 42 13.2 2.3

50~59 343 56 16.4 3.1

60~69 438 115 26.4 6.3

70세이상 458 203 44.3 11.1

충청남도

합계 660 149 22.6 22.6

20세미만 6 4 60.4 0.6

20~29세 61 31 51.5 4.8

30~39 124 19 15.6 2.9

40~49 153 18 12.1 2.8

50~59 115 17 14.8 2.6

60~69 106 24 22.4 3.6

70세이상 95 35 37.2 5.4

자료: 인구주택총조사(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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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제규모

1) 지역내 총생산(gross regional domestic product, GRDP)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는 2000년 691,467십억원에서 2009년 991,677십억원으로, 이 

기간 연평균 5.4%씩 증가하였다. 이 기간 지역의 경제성장률이 전국 경제성장률을 상회하는 

지역은 인천, 울산, 경기, 충남, 경북, 경남 등이며, 이외의 시도에서는 전국 평균 성장률보다 

낮은 지역경제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 충남의 지역총생산은 61조로 전국의 6.2%이며, 1인당 

지역총생산은 약 3천만원으로 전국의 2천만원 보다 152%의 비율을 보이고 있다. 전국의 지역

총생산 증가율은 2000년부터 2008년 기간 동안 5.4% 증가하였으며, 충남은 12.4%의 높은 증가

율을 나타내고 있다. 1인당 지역총생산은 전국의 경우에는 4.6%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충남은 10.9%를 나타내고 있다.

<표 2-14> 지역총생산 및 1인당 지역총생산 추이(2005년 불변가격) 

(단위: 십억원, 백만원, %)

구분 2000 2005 2008 증가율

지역

총생산

전국　
691,467 869,304 991,677

5.4
100 100 100

충청남도
30,963 47,497 61,568

12.4
4.5 5.5 6.2

1인당

GRDP

전국　
14.4 17.6 19.6

4.6
100 100 100

충청남도　
16.0 23.9 29.9

10.9
111% 136% 152%

자료 : 통계청 홈페이지, http://kosi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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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충청권 내 지역총생산

2007년 충남도 시군의 지역총생산 결과 천안이 14.6조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

음으로 아산시 14.0조, 서산시 6.4조, 당진군 4.8조의 순으로 나타났다. 증가율을 살펴보면 200

년 이후 가장 큰 증가율을 보인 시군은 아산시로로서 182%의 증가를 나타내고 있으며, 당진군 

146%, 천안시 100%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2-15> 충남도 시군 GRDP(2005년 불변가격)                     

  (단위: 십억원)

구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증가율

천안시 7,326 7,893 7,926 8,643 10,128 11,438 13,757 14,660 100

공주시 1,643 1,694 1,769 1,751 1,849 1,911 1,976 2,091 27

보령시 1,565 1,580 1,834 1,954 2,002 2,061 2,167 2,318 48

아산시 4,986 5,073 6,439 8,583 10,196 10,896 12,595 14,046 182

서산시 3,599 3,688 3,628 4,221 4,897 5,351 6,108 6,409 78

논산시 1,659 1,585 1,666 1,730 1,775 1,894 2,010 2,065 24

계룡시 215 269 257 289 312 320 291 418 94

금산군 811 870 917 1,024 1,073 1,096 1,204 1,253 55

연기군 1,248 1,230 1,288 1,423 1,533 1,556 1,733 1,753 41

부여군 1,116 1,064 1,101 1,066 1,076 1,108 1,211 1,267 13

서천군 1,130 1,060 1,095 1,157 1,196 1,266 1,456 1,382 22

청양군 591 548 585 607 605 635 642 714 21

홍성군 1,154 1,176 1,226 1,315 1,339 1,428 1,435 1,469 27

예산군 963 1,003 1,081 1,199 1,208 1,344 1,386 1,366 42

태안군 972 1,054 1,099 1,174 1,202 1,384 1,399 1,464 51

당진군 1,984 2,029 2,273 2,646 2,938 3,810 4,135 4,889 146

충남도 30,963 31,817 34,186 38,784 43,327 47,497 53,505 57,563 86

자료 : 충청남도(2010), 2007년도 시군단위 지역내 총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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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1] 도내 시군별 GRDP 규모, 구성비, 생산구조(2007)

3) 산업별 부가가치 및 산업구조

충남의 산업별 총부가가치 추이를 살펴보면 농림어업의 비중이 2000년 12.2%에서 2008년 

7.2%로 감소하였다. 반면 제조업의 경우 2000년 34%에서 2008년 49.5%로 크게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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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6> 충남 산업별 부가가치(2005년 불변가격)
(단위: 

십억원)
구분 2000 2002 2004 2006 2008

총부가가치
28,030 30,700 37,900 46,471 54,169

100% 100% 100% 100% 100%

농림어업
3,431 3,283 3,410 3,527 3,887

12.2% 10.7% 9.0% 7.6% 7.2%

광업
97 86 86 161 170

0.3% 0.3% 0.2% 0.3% 0.3%

제조업
9,535 10,866 15,484 21,811 26,802

34.0% 35.4% 40.9% 46.9% 49.5%

전기,가스,증기및수도사업
1,131 1,618 1,649 1,782 2,588

4.0% 5.3% 4.4% 3.8% 4.8%

건설업
2,505 2,340 3,573 4,093 4,422

8.9% 7.6% 9.4% 8.8% 8.2%

도매및소매업
1,248 1,403 1,464 1,594 1,710

4.5% 4.6% 3.9% 3.4% 3.2%

운수업
1,071 935 970 1,377 1,560

3.8% 3.0% 2.6% 3.0% 2.9%

숙박및음식점업
546 644 686 719 787

1.9% 2.1% 1.8% 1.5% 1.5%

정보및통신업
349 514 596 629 629

1.2% 1.7% 1.6% 1.4% 1.2%

금융및보험업
758 1,074 1,162 1,240 1,381

2.7% 3.5% 3.1% 2.7% 2.6%

부동산업및임대업
1,427 1,518 1,644 1,785 1,876

5.1% 4.9% 4.3% 3.8% 3.5%

사업서비스업
535 463 604 635 685

1.9% 1.5% 1.6% 1.4% 1.3%

공공행정,국방및사회보장행정
2,521 2,623 2,775 3,044 3,219

9.0% 8.5% 7.3% 6.6% 5.9%

교육서비스업
1,625 1,890 2,170 2,156 2,284

5.8% 6.2% 5.7% 4.6% 4.2%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643 658 715 825 947

2.3% 2.1% 1.9% 1.8% 1.7%

예술,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
136 210 252 328 404

0.5% 0.7% 0.7% 0.7% 0.7%

기타서비스업
462 567 653 756 810

1.7% 1.8% 1.7% 1.6% 1.5%

자료 : 통계청 홈페이지, http://kosi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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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 산업구조 변화를 살펴보면 1차산업의 비중은 2008년 기준으로 3.1%로서 감소추세에 

있으며, 2차산업의 경우에는 2008년 29.1%로 연평균 3%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3차 산업의 경우에는 같은 기간동안 67.7%로서 4.8%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충남의 경우에는 1차산업은 7.2%의 비중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는 전국의 2배가 넘는 산업

비중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전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낮아지고 있는 추세임을 알 수 있

다. 2차산업은 49.8%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국의 비중보다 약 20%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연평균 증가율도 22.5%로 높은 성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차 산업의 경우에는 43%

를 차지하고 있으며 2000년 보다 전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표 2-17> 산업 구조

(단위: 십억원)

구분　
2000 2005　 2008　 연평균 

증가율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전

국

총부가

가치
623,720 100% 780,094 100% 889,790 100% 5.3%

1차 25,751 4.1% 25,649 3.3% 27,879 3.1% 1.0%

2차 163,159 26.2% 215,886 27.7% 259,274 29.1% 7.4%

3차 434,810 69.7% 538,559 69.0% 602,637 67.7% 4.8%

충

남

총부가

가치
28,030 100% 41,316 100% 54,170 100% 11.7%

1차 3,432 12.2% 3,397 8.2% 3,888 7.2% 1.7%

2차 9,633 34.4% 17,899 43.3% 26,972 49.8% 22.5%

3차 14,966 53.4% 20,021 48.5% 23,310 43.0% 7.0%

주: 1차산업은 농림어업이 포함됨/ 2차산업은 광업과 제조업이 포함됨

자료 : 통계청 홈페이지, http://kosis.kr/

4. 경제활동 현황

1) 사업체 및 종사자 현황

충남의 사업체수 현황을 살펴보면 2008년 기준 총 131,549개의 사업체가 운영되고 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산업은 도매및 소매업으로서 26.6%를 나태내고 있으며, 그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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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구분　
사업체수 종사자수　

2007 2008 2007 2008

전산업　
130,104 131,549 622,870 641,731

100 100 100 100

농업,임업및어업
253 233 3,723 3,167

0.2% 0.2% 0.6% 0.5%

광업
119 113 995 1,067

0.1% 0.1% 0.2% 0.2%

제조업
11,833 11,656 192,861 200,509

9.1% 8.9% 31.0% 31.2%

전기,가스,증기및수도사업
96 94 5,075 4,944

0.1% 0.1% 0.8% 0.8%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및환경복

원

278 272 3,463 3,458

0.2% 0.2% 0.6% 0.5%

건설업
4,078 4,096 28,470 30,506

3.1% 3.1% 4.6% 4.8%

도매및소매업
34,878 35,001 82,105 83,305

26.8% 26.6% 13.2% 13.0%

운수업
10,467 10,830 25,074 26,942

8.0% 8.2% 4.0% 4.2%

숙박및음식점업
29,246 29,456 71,978 72,159

22.5% 22.4% 11.6% 11.2%

출판,영상,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
522 521 5,778 5,804

0.4% 0.4% 0.9% 0.9%

금융및보험업
1,490 1,523 18,123 18,777

1.1% 1.2% 2.9% 2.9%

부동산업및임대업
3,906 4,027 10,040 11,085

3.0% 3.1% 1.6% 1.7%

전문,과학및기술서비스업
1,762 1,848 10,478 11,662

1.4% 1.4% 1.7% 1.8%

사업시설관리및사업지원서비스업
1,041 1,074 11,452 10,845

0.8% 0.8% 1.8% 1.7%

공공행정,국방및사회보장행정 900 889 25,593 26,913

음으로 기탸개인서비스업 12.5%, 제조업 8.9%의 순으로 나타났다. 종사자수를 살펴보면 2008

년 641,731명이 종사하고 있으며, 그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산업은 제조업으로 

31.2%를 차지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 도매및 소매업 13%, 숙박및음식점업 11.2%로 나타났다. 

<표 2-18> 산업별 사업체 및 종사자수

(단위 : 개소,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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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0.7% 4.1% 4.2%

교육서비스업
5,785 5,942 55,967 54,433

4.4% 4.5% 9.0% 8.5%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3,472 3,747 30,055 33,430

2.7% 2.8% 4.8% 5.2%

예술,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
3,767 3,772 10,057 10,600

2.9% 2.9% 1.6% 1.7%

협회및단체,수리및기타개인서비스

업

16,211 16,455 31,583 32,125

12.5% 12.5% 5.1% 5.0%
자료 : 통계청 홈페이지, http://kosis.kr/

종사자 규모별 사업체 현황을 살펴보면 2008년 기준 총 131,549개의 기업체가 운영되고 있

다.  기업규모별로 구성비는 1-4명 규모의 기업이 85%로 가장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5-49명 

규모의 기업이 13.8%, 50-299명 규모의 기업이 1.1%, 300인 이상의 기업이 0.1%의 비중을 보이

고 있다. 사업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기업규모별 비중은 비슷한 수준을 나타내고 있음

을 알 수 있다.

<표 2-19> 충남 종사자 규모별 사업체 현황

구분 계
영세기업 소기업 중기업 대기업

1-4명 5-49 50-299 300이상

2005

　

사업체수(개) 121,088 103,063 16,651 1,273 101

비중 100% 85.1% 13.8% 1.1% 0.1%

2006

　

사업체수(개) 124,558 106,192 16,996 1,262 108

비중 100% 85.3% 13.6% 1.0% 0.1%

2007

　

사업체수 130,104 110,737 17,978 1,281 108

비중 100% 85.1% 13.8% 1.0% 0.1%

2008

　

사업체수 131,549 111,862 18,157 1,415 115

비중 100% 85.0% 13.8% 1.1% 0.1%

자료 : 통계청 홈페이지, http://kosis.kr/

기업 규모별 종사자 현황을 살펴보면 2008년 기준 종사자 수는 총 641,731명으로 나타났다.  

기업규모별로 종사자수 비율은 1-4명 규모의 기업이 30.4%, 5-49명 규모의 기업이 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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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299명 규모의 기업이 20.9%, 300인 이상의 기업이 14.4%의 비중을 보이고 있다.  5-49명 규

모의 소기업에 종사하는 인력이 219,718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20> 충남 기업규모별 종사자 현황

구분 계
영세기업 소기업 중기업 대기업

1-4명 5-49 50-299 300이상

2005　
종사자수(명) 579,238 180,840 198,505 122,354 77,539

비중 100% 31.2% 34.3% 21.1% 13.4%

2006
종사자수(명) 597,565 184,914 204,517 120,724 87,410

비중 100% 30.9% 34.2% 20.2% 14.6%

2007
종사자수 622,870 195,202 216,443 121,301 89,924

비중 100% 31.3% 34.7% 19.5% 14.4%

2008
종사자수 641,731 195,353 219,718 134,298 92,362

비중 100% 30.4% 34.2% 20.9% 14.4%

자료 : 통계청 홈페이지, http://kosis.kr/

생산가능인구인 15세 이상인구의 변화추이를 살펴보면 충남은 1.7%로 전국의 1.2% 보다 

0.5% 높은 연평균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취업자수는 전국보다 0.2% 낮은 0.8%의 연평균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실업자수의 경우 전국은 지난 5년간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충남은 

연평균 4%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또한 비경제활동인구의 증가율도 전국보다 높은 3.2%의 

연평균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경제활동참여율도 전국보다 낮은 62.4%를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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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1> 경제활동인구 총괄

(단위 : 천명, %)

구분 　2005 2009 연평균 증가율

전국

15세이상인구 38,300 40,201.40 1.2%

경제활동인구 23,743 24630.2 0.9%

취업자 22,856 23,804.70 1.0%

실업자 887 825.5 -1.7%

비경제활동인구 14,557 15,571.20 1.7%

경제활동참여율 62.0 61.3 -0.3%

고용률 59.7 58.6 -0.5%

실업률 3.7 3.6 -0.7%

충남

15세이상인구 1,485.00 1,588 1.7%

경제활동인구 956 991.00 0.9%

취업자 931 961.00 0.8%

실업자 25 29 4.0%

비경제활동인구 529 597 3.2%

경제활동참여율 64.4 62.4 -0.8%

고용률 62.7 60.5 -0.9%

실업률 2.6 3.0 3.8%

주1  : 실업률=실업자/경제활동인구

  2  : 청년층은 15~29세를 의미

  3  : 고용률 =취업자/생산가능인구

자료 : 통계청 홈페이지, http://kosis.kr/

2) 경제활동인구

충남의 경제활동인구는 2009년 기준으로 총 991천명으로 이중 남자는 555천명, 여자는 402

천명으로 연평균 1.4%, 0.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비경제활동인구의 수는 총 597천

명으로 이중 남자는 199천명, 여자는 398천명으로 매년 5%, 2.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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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2> 충남 경제활동인구 및 비경제활동인구

(단위 : 천명)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연평균

증가율

15세이상

인구

계 1,485 1,517 1,547 1,564 1,588 1.7%

남자 721 739 756 769 784 2.2%

여자 764 779 791 795 804 1.3%

경제활동

인구

계 957 991 1022 996 991 0.9%

남자 555 569 587 578 585 1.4%

여자 402 422 435 418 406 0.2%

비경제

활동인구

계 528 526 526 568 597 3.3%

남자 166 169 170 191 199 5.0%

여자 362 357 356 377 398 2.5%

자료 : 통계청 홈페이지, http://kosis.kr/

연령별 경제활동인구 현황은 2009년 기준으로 청장년층인 15-29세는 150천명, 장년층인 

30-59세는 666천명, 노년층은 175천명으로 나타났다. 교육정도별 경제활동인구 변화를 살펴보

면 초졸이하, 중졸이하의 경제활동인구수는 각각 연평균 4.8%, 2.6% 감소하고 있으며, 고졸과 

대졸이상은 각각 2.6%, 6.8%씩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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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주거여건 및 주택시장 현황

1. 주거여건

1) 주택보급률

주택보급률의 경우 2005년 전국 98.3%에서 2008년 100.7%로 증가하였다. 충남의 경우 2005

년 103.8%로서 이미 100%를 초과한 상황이었으며, 2008년 기준으로 110.5%의 주택보급률을 

보이고 있다.

<표 3-1> 주택보급률

(단위: 천가구, 천호)

구분 2005 2006 2007 2008

전국　

가구(천가구) 15,887 16,105 16,364 16,619

주택수(천호) 15,623 15,978 16,295 16,733

보급률(%) 98.3 99.2 99.6 100.7

충남　

가구(천가구) 660 669 679 689

주택수(천호) 685 716 738 761

보급률(%) 103.8 107.1 108.7 110.5

자료 : 통계청 홈페이지, www.kosis.kr

2) 인구천명당 주택수

주택보급률과 마찬가지로 양적지표인 인구 천명당 주택수는 2008년 기준 전국이 267호, 수

도권이 239호로 나타났으며 충남의 경우에는 315호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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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 인구천명당 주택수 2008년

구분 인구(천명) 인구 천명당 주택수(호)

전국 49,540 267

수도권 24,186 239

서울 10,201 228

인천 2,693 269

경기 11,292 242

충남 2,019 315

자료 : 통계청 홈페이지, www.kosis.kr

∎ 주택재고수준 비교

- 주택 재고수준의 국제 비교결과 대부분의 국가들이 인구천명당 400호 이상의 
주택재고를 나타내고 있음

- 충남의 경우에는 우리나라 전체의 지표 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다른 국가들 
보다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국가 인구천명당 주택수 국가 인구천명당 주택수

덴마크 469(‘01) 오스트리아 399(‘01)

독일 445(‘01) 포르투갈 482(‘01)

그리스 505(‘01) 핀란드 494(‘01)

스페인 462(‘01) 스웨덴 484(‘01)

프랑스 462(‘01) 영국 417(‘01)

아일랜드 337(‘01) 미국 419(‘01)

이탈리아 471(‘01) 일본 399(‘01)

룩세부르크 391(‘01) 한국 266(‘01)

네덜란드 416(‘01) 충남 315(‘08)

자료: 경기개발연구원, 경기도 주택종합계획 수립연구, 2006. 재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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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거의 질과 주거복지 수준

충남은 1990년부터 2005년 사이에 많은 주거시설개선이 이루어졌다. 1990년 29.3%의 가구

만이 입식부엌을 갖추었으나 2005년 현재 96.4%의 가구가 이를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전국의 

97.9%에는 아직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세식화장실과 온수목욕시설을 갖춘 가구의 

비율도 많이 높아졌으나 전국 수준에는 아직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수목욕시설도 

2005년 현재 전국 가구의 95.8%가 이 설비를 갖춘 반면, 충남은 93.4%의 가구만이 이를 갖추

고 있는 것으로 추계되었다. 

<표 3-3>  주거시설의 질적 수준추이(1990~2005)

(단위: %)

구    분
전국 충남

1990년 1995년 2000년 2005년 1990년 1995년 2000년 2005년

입식부엌 52.4 84.1 87.0 97.9 29.3 74.1 90.5 96.4

수세식화장실 51.3 75.1 93.9 94.0 19.8 56.2 78.8 90.8

온수목욕시설 34.1 74.8 87.4 95.8 17.4 63.5 82.3 93.4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 해당년도.

2007년 현재 충남의 최저주거기준1) 미달 가구는 94,379가구로 전국의 미달가구비율인 13.0% 

보다 높은 14.3%를 보이고 있다. 시･군별로는 금산군이 34.2%로 가장 높으며 청양군 24.0%, 서

천군 22.1%, 부여군 20.0%의 순으로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가구가 많이 분포하였다.

1) 최저주거기준은 주택법 제5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7조에 의거 건설교통부장관이 설정․공고(2004. 6.15.)하
였으며,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주거수준”을 의미함. 최저주거기준
은 가구수의 구성에 따른 면적기준과 시설, 환경기준으로 구성됨. 아래 표는 가구원수별 방의 구성과 주거
면적을 나타낸 것임(건설교통부의 「주택업무편람(2005)」의 pp. 205-213 참조)

   
가구원 수(인) 표준 가구구성 실(방) 구성 총주거면적(㎡)

1 1인 가구 1 K  12
2 부부 1 DK  20
3 부부+자녀1 2 DK  29
4 부부+자녀2 3 DK  37
5 부부+자녀3 3 DK  41
6 노부모+부부+자녀2 4 DK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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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분포

(단위 ; 가구)

구분 총가구수 미달가구수 비율

전국 15,887,128 2,062,248 13.0%

충남 659,871 94,379 14.3%

천안시 174,544 15,510 8.9%

공주시 43,965 8,250 18.8%

보령시 35,089 5,489 15.6%

아산시 68,263 6,919 10.1%

서산시 50,380 7,074 14.0%

논산시 44,347 8,449 19.1%

계룡시 9,766 521 5.3%

금산군 20,031 6,850 34.2%

연기군 28,346 4,143 14.6%

부여군 27,721 5,539 20.0%

서천군 22,885 5,051 22.1%

청양군 12,421 2,975 24.0%

홍성군 30,361 5,163 17.0%

예산군 29,717 4,255 14.3%

태안군 21,750 2,948 13.6%

당진군 40,285 5,243 13.0%

주: 미달가구는 건교부가 발표한 최저주거기준 중 침실수 기준, 시설 기준 및 중복미달가구를 

합한 것임

자료: 국토연구원, 최저주거기준을 활용한 2006년 주거복지 수요추정 연구 2007. 재수정.

4) 고령자가구 거주형태

고령자 가구의 거주형태를 살펴보면 전국 총 주택수 617만호 중 단독의 비율은 69%로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아파트 29%, 다세대 6%의 비율로 나타났다. 충남의 경우에는 총 35.3만호의 

주택중 단독의 비율은 84%인 29.7만호로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아파트 11%, 연립 2%로 나타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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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 거주형태를 비교해 볼 때 단독의 비율이 전국보다 23% 높은 84%로 많은 비중을 차

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아파트 비율은 전국보다 18% 낮은 11%로 낮은 비율을 보이

고 있다.

<표 3-5> 고령자가구 거주형태

(단위: 천명/천호)

구분 인구 주택계 단독 아파트 연립 다세대
비거주용건

물내주택
기타

전국 6,257 6,170 3,753 1,761 199 349 108 174

% - - 61 29 3 6 2 3

충남 357 353 297 40 7 5 5 8

% - - 84 11 2 1 1 2

주: 60세 이상 인구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2005)

61%
29%

3%
6% 2% 3%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비거주용건물내 주택

기타

84%

11%

2% 1% 1% 2%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비거주용건물내 주택

기타

[그림 3-1] 전국의 고령자 가구 거주형태 [그림 3-2] 충남의 고령자 가구 거주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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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택시 장 현황

1) 주거유형과 점유형태

충남의 주택유형은 전국 평균에 비해 단독주택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5년 현재 전국적으

로 주택재고 중 아파트의 비율이 52.5%로 단독주택의 비율 32.1%에 비해 높으나 충남에서 아파트가 차

지하는 비중은 38.3%에 그치고 있다. 지역별로는 도시지역인 동부와 읍부의 아파트 비율이 각각 

60.7%와 44.9%로 나타났다. 농촌지역인 면부의 경우 단독주택이 82.6%에 달하고 있는 상황이

다. 주택보급률은 동부가 86.1%, 읍부가 98.3%, 면부가 105.1%로 도시지역의 주택보급률 수준

이 낮아 주택공급이 지속적으로 이뤄져야하며, 농촌지역의 경우 공가비율이 높으므로 효율적 

재고관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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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6> 전국대비 충남의 주택유형(2005)

(단위: 호수, %)

구분 계 단독 아파트 연립 다세대 기타

전국
12,1732,59 4,043,752 6,615,771  561,811 1,154,487  216,352 

(100.0) (32.1) (52.5) (4.5) (9.2) (1.7)

충남
587,189 311,838 225,431 22,900 16,492 10,528

(100.0) (53.2) (38.3) (3.9) (2.7) (1.9)

동부
193,770 43,881 128,589 8,746 8,335 4,219

(100.0) (21.7) (60.7) (4.7) (11.3) (1.6)

읍부
142,221 68,854 54,824 9,906 5,058 3,579

(100.0) (43.4) (44.9) (5.9) (3.4) (2.3)

면부
251,198 199,103 42,018 4,248 3,099 2,730

(100.0) (82.6) (12.4) (2.0) (1.3) (1.7)

천안시 143,329 33,876 95,368 4,482 7,309 2,294

공주시 38,242 24,881 11,063 903 577 818

보령시 32,921 21,356 9,416 1,104 361 684

아산시 61,026 23,669 32,013 2,957 1,542 845

서산시 44,557 21,896 17,523 2,431 1,914 793

논산시 40,726 27,937 10,272 1,247 501 769

계룡시 9,369 1,212 8,090 17 7 43

금산군 18,727 14,209 2,815 656 676 371

연기군 23,683 14,187 7,948 801 337 410

부여군 26,732 22,167 3,194 709 181 481

서천군 21,976 18,114 1,508 1,385 511 458

청양군 12,023 10,421 963 361 121 157

홍성군 27,437 19,861 5,539 1,088 599 350

예산군 28,389 20,582 5,854 1,239 256 458

태안군 20,765 15,012 3,687 1,160 201 705

당진군 37,287 22,458 10,178 2,360 1,399 892

 자료: 통계청, 2005 인구주택총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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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택의 점유형태

 
2005년 현재 충남의 자가소유 비율은 전국평균인 55.6%보다 높은 62.9%이다. 그러나 

1990년 이후 충남의 자가율은 73.2%에서 62.9%로 하락하였으며, 전세․월세 등 임차가구의 

비율이 상승하고 있다.

<표 3-7> 점유 형태별 분포(1990~2005)

(단위: %)

구분
전국 충남

1990 1995 2000 2005 1990 1995 2000 2005

자가 49.9 53.3 54.2  55.6 73.2 72.5 66.1 62.9

전세 27.8 28.1 28.2  22.4 11.1 13.3 15.6 14.1

월세 19.1 15.5 14.8  19.0 11.5 9.9 13.2 17.5

기타 3.2 3.1 2.8 3.1 4.2 4.3 5.0 5.5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 해당년도.

3) 주택수요의 전망(충청남도 3차 재수정계획(안))

충남지역 주택수요는 2000년까지 202천호의 주택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2)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에 따르면 선진국 수준인 1,000명당 주택수 370호 이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120%에 해당하는 주택을 공급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수요 및 공급량에 따

른 택지수요는 개발 용적률에 따라 2020년까지 약 15,229천㎡~25,375천㎡에 이를 것으로 전망

되었다.3)

2) (정의철, 2005, 중장기 주택수요 변화 전망, 주택산업연구원 개원 10주년 세미나 자료.) 참조
3) 택지수요는 신개발 및 도시정비사업을 통한 택지개발수요를 포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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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8>  장기 주택수요･공급량 및 택지개발 수요전망

(단위: 천호, 천㎡)

연도

주택수요

공급량

충남 택지개발수요

전국 충남
용적률

250%

용적률

200%

용적률

150%

2006 435 15 18  1,131 1,415 1,884 

2007 439 15 18  1,131 1,415 1,884 

2008 444 15 18 1,131  1,415 1,884 

2009 444 14 17 1,055 1,319 1,759 

2010 436 14 17  1,055 1,319 1,759 

2011 431 14 17 1,055 1,319 1,759 

2012 427 14 17 1,055 1,319 1,759 

2013 418 14 17 1,055 1,319 1,759 

2014 411 14 17 1,055 1,319 1,759 

2015 408 13 16    979 1,226 1,633 

2016 398 13 16    979 1,226  1,633 

2017 381 12 14    906 1,131 1,507 

2018 363 12 14   906 1,131 1,507 

2019 353 12 14    906 1,131 1,507 

2020 348 11 13   830 1,038 1,382 

계 6,136 202 243 15,229  19,042  25,375 

주: 주택당 택지소요단위는 정부의「주택종합계획(2003～2012)」에서 사용한 값을 활용함.즉 

2007년까지는 157㎡, 2008~2020년까지는 190㎡을 사용함

자료: 건설교통부,「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06-2020)」 부문별 보고서, 제2권, 2005.

      정의철, 중장기 주택수요 변화 전망, 주택산업연구원 개원 10주년 세미나 자료, 2005.

4) 지역별 특성가구별 주거지원프로그램 결과

(1) 지역적 결과

국토해양부의 2008년 주거실태조사 보고서의 주거지원 프로그램 우선순위 결과를 살펴보면 

전국의 경우 주택구입자금 대출이 37%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그 다음으로 전세자

금대출 21%, 월세보조금지원 과 공공분양주택 공급이 9%로 나타났다. 충남의 경우에는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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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입자금 대출이 3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주택개량자금 지원 27%, 전세자금대출지원 

16%의 순으로 나타났다. 

월세보조금지

원
9%

전세자금대출

지원
21%

주택구입자금

대출
37%

주택개량자금

지원
7%

장기공공임대

주택공급
12%

분양전환임대

주택공급
5%

공공분양주택

공급
9%

기타
0%
전국

[그림 3-3] 주거지원 프로그램 결과(전국)

월세보조금지

원
6%

전세자금대출

지원
16%

주택구입자금

대출
33%

주택개량자금

지원
27%

장기공공임대

주택공급
9%

분양전환임대

주택공급
4%

공공분양주택

공급
5%

기타
0%

충남

[그림 3-4] 주거지원 프로그램 결과(충남)

자료: 국토해양부, 2008 주거실태조사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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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성가구별 결과

특성가구별 결과 1인가구의 경우에는 전세자금대출 지원이 2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주택구입자금 대출 18%, 월세 보조금 지원이 22%로 나타났다. 고령자가 있는 가구의 경우에

는 주택구입자금 대출이 25%, 전세자금대출 지원이 15%, 주택개량 자금 지원이 14%로 나타났

다.  기초생활수급가구의 응답결과는 월세보조금지원이 43%로 높게 나타났으며, 장기공공임

대 주택공급이 23%, 전세자금대출 18%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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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보조금지

원
22%

전세자금대출

지원
26%

주택구입자금

대출
18%

주택개량자금

지원
5%

장기공공임대

주택공급
19%

분양전환임대

주택공급
3%

공공분양주택

공급
7%

기타
0%

1인가구

[그림 3-5] 특성가구 결과(1인가구)

월세보조금지

원
15%

전세자금대출

지원
15%

주택구입자금

대출
25%

주택개량자금

지원
14%

장기공공임대

주택공급
18%

분양전환임대

주택공급
4%

공공분양주택

공급
8%

기타
1%

고령자가있는가구

[그림 3-6] 특성가구 결과(고령자가 있는가구)

월세보조금지

원
43%

전세자금대출

지원
18%

주택구입자금

대출
5%

주택개량자금

지원
4%

장기공공임대

주택공급
23%

분양전환임대

주택공급
2%

공공분양주택

공급
5%

기타
0%

기초생활수급가구

[그림 3-7] 특성가구 결과(기초생활수급가구)

자료: 국토해양부, 2008 주거실태조사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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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추진상황
도시주거환경 개선
사업(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

- 도심 내 노후, 불량주택 밀집지역에 대
한 주거환경 개선
- 도로, 상하수도, 쌈지공원 등 설치 및 
주택개량 추진 

- 10개 시 군 50개 지구 사업추진
(2005~2012년) 
- 총사업비 2,037억원(기투자977. ‘10
년 328, ’10년이후 732억)

노후 공공임대아파
트 시설개선사업

- 노후 공공임대주택단지 시설 개선으로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
- 세대 내부 환경개선, 노후시설 교체, 휴
게 및 편의시설 설치

- 4개 시군 4단지 400호
- 2009년: 4단지 20개 사업 1130백만
원(국비 70%, 시군비 30%)
2010년 3단지 9개 사업 400백만원

사회취약계층 노후
주택 개 보수사업

- 자가주택 소유한 기초생활수급자의 노
후화된 주택개보수 사업
-  2010년부터 동당 600만원지원(국비 
80%, 시군비 20%,)

- 전국 8,000호 중 충남도 780호 배정
(전국대비 9.75%)
-향후 차상위계층으로 확대 예정

공동주택 관리업무 
지원(주택법 및 조례)

- 노후화된 공동주택단지에 설치된 공동
시설물 관리비 지원
- 도내 16개 시군 조례제정 및 운영(공동
주택관리비 지원조례)

- 공동주택관리규약 제정 및 개정
- 공동주택관리와 주택관리사(보) 관리 
및 행정지도
- 789284세대 중 370456세대(46.9%)/
주택관리사(보) 관리 930명

사랑의 집빗기 사업
지원

- 사회 소외계층 주민에 대한 집짓기 사
업, 집고쳐주기 사업

- 2001년부터 200호(회관 4동 포함): 
도비 640백만원
- 년 2회 건축관계자 자원봉사 지원

보금자리주택공급
(LH공사)

- 2018년까지 150만호 건설(지방 50만호)
- 분양주택: 기존 분양가보다 15%저가 공급
- 국민임대주택: 소득에 따라 시중가격의 
60-70%에 임대
- 영구임대주택: 최저소득층에게 시중가격
의 30%에 임대

주: 충청남도, 건축도시과 내부자료, 2010년

3. 충남 주택정책 현황

충남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을 정리해 보면 물리적 환경개선을 위한 도시및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한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 노후 공공임대 아파트 시설 개선사업, 사회취약계층 

노후주택 개보수 사업이 있으며, 법 제도 측면의 공동주택 관리업무 지원 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9> 충남도 주택정책(20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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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전국과 충남의 고령화율

제4장 여건변화에 따른 한계와 과제 도출

본 장에서는 사회 경제적 현황 및 전망을 통하여 도출된 인구, 가구특성등 여건변화를 살펴

보고 및 현재의 주택현황및 주거 실태를 비교하여 문제점 및 대응과제를 도출한다. 

1. 인구 고령화에 따른 대응방안

충남의 65세 이상의 고령인구 비율은 14.8%로서 전국의 11%보다 3.8% 높은 것으로 나타났

으며 이미 고령사회에 진입하였다. 충남의 2009년 기준 65세 이상 인구는 30만명을 상회하고 

있으며 전체 인구 대비 비율로는 14.8%를 차지하고 있다. 고령인구 추계치를 살펴보더라도 

2011년 전국의 고령화 비율은 11%이며 충남의 16%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계되었다. 이러한 

고령화 비율은 2020년 총 인구 대비 전국은 16%, 충남은 18%까지 예측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연령별 가구구조를 살펴보면 전국의 경우에는 면부의 고령인구의 가구에서 1인가구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60~69세 연령의 일반가구 중 26.9%, 70세 이상 일반가구의 44.3%

가 1인가구로 나타났다. 충남의 경우에는 60~69세, 70세 이상의 가구 중 1인가구의 비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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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5.4%로서 전국의 비중보다 약 1~2%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다. 충남의 경우에는 고령가

구의 1인가구 비중이 9.0%로 전국의 읍부 고령가구 비중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농촌지역의 1인 고령가구 비중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4-1> 충남의 연령별 1인가구 비율

(단위 : 천가구)

지역 구분 일반가구 1인가구 비율(%) 총가구수비율(%)

전국

합계 15,887 3,171 20.0 20.0

20세미만 71 44 62.8 0.3

20~29세 1,318 679 51.5 4.3

30~39 3,586 629 17.6 4.0

40~49 4,369 474 10.9 3.0

50~59 2,979 366 12.3 2.3

60~69 2,111 430 20.4 2.7

70세이상 1,453 548 37.7 3.4

충청남도

합계 660 149 22.6 22.6

20세미만 6 4 60.4 0.6

20~29세 61 31 51.5 4.8

30~39 124 19 15.6 2.9

40~49 153 18 12.1 2.8

50~59 115 17 14.8 2.6

60~69 106 24 22.4 3.6

70세이상 95 35 37.2 5.4

자료: 인구주택총조사(2005)

그러나 노인 주택공급과 관련된 정책은 국민임대주택에 고령자용 주택공급시 전체 물량의 

5% 범위 안에서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우선 공급하도록 권고하고 있는 수준이다. 또한 노인주

택 신축, 건축기존 제시와 고령자용 국민임대주택 건설 시범사업 및 국민임대주택의 물리적 

환경 개선지원 등이 있다.

일본의 경우 고령자등을 위한 무장애(barrier free) 주택확충 목표 수립등을 통해 집중적으로 

고령자를 위한 주택재고 확보를 위해 나서고 있으며 향후 고령자용 주택재고를 전체의 20%를 

확보한다는 계획을 시행하고 있다. 그리고 다양하고 소득계층에 맞는 주거복지정책을 추진하

고 있음. 특히 고령주택공급시 사회복지프로그램과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제공되고 있으

며, 직접적인 주택공급뿐만 아니라 주거비 보조 차원의 간접적인 방법도 시행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노인주택공급 및 시설기준과 관련된 정책과 제도는 크게 노인주택 신축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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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조 기준 제시와 고령자용 보금자리주택 건설, 물리적 환경개선지원등이 있다. 고령가구 증

가에 따른 시설기준 및 노인주택공급이 계획되고 있지만 정부차원에서의 고령자 전용 주택공

급의 역할이 미흡한 상황이다. 급격한 고령화에 대응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고령자 주택확보 

로드맵 등이 부족하고, 노인주택공급을 위한 물리적 기준제시에 그치고 있다. 

그리고 민간의 노인주택공급을 위한 유인책과 인센티브 부재로 그 역할이 미약한 상황이다. 

또한 고령가구가 필요이상의 넓은 주택을 점유하여 주택의 비효율적인 사용하는 문제도 있다. 

일본의 사례에서 처럼 노인 거주 가구를 적정한 노인주택으로 이주하고 그 주택을 젊은 가구

에게 임대하여 그 임대료를 노인가구에게 제공하는 정책도 주택의 효율적 이용 측면에서 활용

가능 하다.

최근 고령자용 보금자리주택 설계기준 개정안에 따라 2010년 9월부터 고령자용 보금자리주

택이 건설될 예정이다. 따라서 공구입대주택 건설시  고령자의 주거 선택의 폭을 넓히기 위해 

국민임대주택뿐 아니라 영구임대주택에도 고령자용 주택을 공급하게 되었다. 입주 비율은 수

도권은 5% 이상, 비수도권은 3% 이상을 고령자용 주택으로 의무적으로 공급하는 방안이다. 

그러나 수도권 보다는 비수도권의 고령화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개정된 내용

의 고령자용 주택공급 비율은 제고될 필요가 있다. 

또한 민간을 활용하여 주거비 보조 등의  간접적인 방법도 고려해 볼 필요 있다. 그리고 각 

지역의 주택시장이 안정돼 있고 충분한 주택스톡이 형성되었다고 판단된다면 지역의 미분양

주택등을 활용하여 민간부문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2. 1인가구 증가에 따른 대응방안 

인구 증가율의 증가폭은  감소함에 반해 가구수 증가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인구

주택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2000~2005년 기간의 전국의 가구수 증가율은 연평균 2.98%, 충남

의 가구수 증가율은 2.3%로서 인구증가율의 0.45%, 0.54%보다 높은 실정이다. 또한 1인가구의 

비율이 전국은 20%, 충남의 경우에는 25.2%에 달하고 있으며 이 비율은 향후 더 증가할 것으

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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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 1인가구 현황

(단위: 천가구)

구분 가구수 1인가구수 비율

전국 15,887 3,171 20.0%

동부 - 2,440 15.4%

읍부 - 253 1.6%

면부 - 478 3.0%

수도권 6,552 1,380 21.1%

충남 592 149 25.2%

자료: 인구주택총조사(2005)

가구특성을 살펴보면 1인가구의 비율은 읍면지역보다는 동부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다. 동 

지역의 경우에는 5.2%, 읍부에서는 2.6%, 면지역에서는 1.8%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1인가

구의 특성은 도시지역에서는 20~30대의 젊은 연령의 1인가구 비율이 높으며 농촌지역은 고령

가구의 1인가구 비중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충남의 경우에는 20-30대의 젊은 연령의 1인

가구 비중이 7.7%로서 전국 동부 지역의 9.3%보다는 낮으나 전국 읍부지역의 5.1%보다는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고령가구의 1인가구 비중도 9.0%로 전국의 읍부 고령가구 비중보

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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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 충남의 연령별 1인가구 비율

(단위 : 천가구)

지역 구분 일반가구 1인가구 비율(%) 총가구수비율(%)

전국

합계 15,887 3,171 20.0 20.0

20세미만 71 44 62.8 0.3

20~29세 1,318 679 51.5 4.3

30~39 3,586 629 17.6 4.0

40~49 4,369 474 10.9 3.0

50~59 2,979 366 12.3 2.3

60~69 2,111 430 20.4 2.7

70세이상 1,453 548 37.7 3.4

충청남도

합계 660 149 22.6 22.6

20세미만 6 4 60.4 0.6

20~29세 61 31 51.5 4.8

30~39 124 19 15.6 2.9

40~49 153 18 12.1 2.8

50~59 115 17 14.8 2.6

60~69 106 24 22.4 3.6

70세이상 95 35 37.2 5.4

자료: 인구주택총조사(2005)

이러한 현황분석을 종합해 보면 농촌지역은 고령자 1인가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농

촌지역은 주택보급률이 높아 신규공급 보다는 주택개량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도시

지역의 경우에는 젊은 1인가구의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을 위한 주택공급 정책

의 필요성이 큰 실정이다. 국가계획인 국토종합계획과 주택종합계획에서 1인가구 증가에 따라 

주택공급의 다양화가 제시되었다. 그러나 이들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으로 나타난 것은 거의 

없다. 간접적으로 오피스텔의 바닥난방을 허용하는 규제완화정도라 할 수 있다.

도시에 거주하는 1인가구의 경우 직주근접, 문화 여가서비스의 접근성이 좋은 곳의 주거입

지를 선호하며 도시중심부나 중심부로의 접근성이 좋은 지역을 선호한다(배순석, 2007). 이들

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선호도가 높은 지역에 다양한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때 민간의 역할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시장여건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도시의 

1인가구가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와 연관시켜 시장수요에 따라 다양한 유형, 규모 및 기능의 

주택이 탄력적으로 개발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또한 현재까지는 주택공급 방식이 아파

트 공급위주로 이루어져 도시지역의 1인가구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그

리고 청약가점제에 따라 결정되는 분양시장에서도 이러한 1인가구를 위한 소영 주택을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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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을 수 있도록 주택시장에서의 고려가 필요하다. 

그리고 농촌지역의 고령자 1인가구의 경우에는 주거복지 차원에서 다양한 지원정책이 필요

하다. 일본의 실버하우징 프로젝트 같이 주거와 일상 생활을 함께 지원하는 사회복지시스템과 

연계가 필요하다. 

3. 인구 감소  및 정체상 태 인 중 소 도 시 의 주택정책 방안

충청남도의 인구는 2000년부터 2005년 사이에는 연평균 0.54% 증가하였고, 2005년부터 

2008년 사이에는 연평균 1.21% 증가하였다. 2000년 이후 천안시와 아산시, 서산시, 계룡시, 당

진군을 제외한 나머지 시·군의 인구는 감소하고 있다. 특히 서천군과 부여군 등은 동 기간 동

안 각각 연평균 2.3%, 2.1%로 인구감소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시급 지역인 천안, 아산, 서산, 

계룡시, 군지역에서는 당진군을 제외하고는 인구의 감소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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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4> 시군별 인구규모

(단위 : 천명, %)

구 분 2000년 2005년 2008년
연평균 증가율

'00-'05 '05-'08 '00-'08

충남계 1,930(100.0) 1,982(100.0) 2,054(100.0) 0.54 1.21 0.80 

천안시 425(22.0) 519(26.2) 548(26.7) 4.42 1.86 3.62 

공주시 136(7.0) 131(6.6) 127(6.2) -0.74 -1.02 -0.83 

보령시 119(6.2) 109(5.5) 108(5.3) -1.68 -0.31 -1.16 

아산시 186(9.6) 208(10.5) 248(12.1) 2.37 6.41 4.17 

서산시 150(7.8) 151(7.6) 159(7.7) 0.13 1.77 0.75 

논산시 143(7.4) 135(6.8) 130(6.3) -1.12 -1.23 -1.14 

계룡시 28(1.5) 34(1.7) 42(2.0) 4.29 7.84 6.25 

금산군 65(3.4) 59(3.0) 58(2.8) -1.85 -0.56 -1.35 

연기군 81(4.2) 85(4.3) 80(3.9) 0.99 -1.96 -0.15 

부여군 93(4.8) 82(4.1) 77(3.8) -2.37 -2.03 -2.15 

서천군 75(3.9) 65(3.3) 61(3.0) -2.67 -2.05 -2.33 

청양군 41(2.1) 35(1.8) 34(1.6) -2.93 -0.95 -2.13 

홍성군 95(4.9) 91(4.6) 89(4.3) -0.84 -0.73 -0.79 

예산군 101(5.2) 91(4.6) 89(4.3) -1.98 -0.73 -1.49 

태안군 69(3.6) 64(3.2) 64(3.1) -1.45 0.00 -0.91 

당진군 123(6.4) 122(6.2) 139(6.8) -0.16 4.64 1.63 

주: ( )의 수치는 충남인구 대비 비중임

    음영처리된 지역이 인구 감소 지역

자료: 충청남도, 주민등록 인구통계 보고서, 해당년도.

시·군별 인구이동패턴을 보면, 2005~2008년 사이에 천안시, 아산시, 서산시, 계룡시, 당진군

은 인구이동으로 인한 순증가가 이루어진 반면, 나머지 지역은 인구의 순유출이 이루어지고 

있다.

     



56

자료: 충청남도, 충남통계연보, 해당년도.

[그림 4-2] 지역내 시․군별 순인구 이동패턴(2005~2008)

충남 지역내 인구 이동 현황을 살펴보면 충남으로의 순이동은 2005년 4,999명에서 2009년 

12,155명으로 인구 이동에 따른 지속적인 유입이 이루어지고 있다. 충남의 인구 이동 특성은 

군 지역은 인구의 유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시 지역은 인구유입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인구이동은 군지역에서 시 지역으로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판

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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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5> 지역내 인구이동 현황(순이동)

(단위 : 명)

지역 2005 2006 2007 2008 2009

충청남도 4,999 7,055 13,363 15,529 12,115

시계 7,939 10,864 10,304 20,201 12,495

천안시 5,482 6,753 3,489 932 -1,179

공주시 -599 -1,055 -1,687 -1,453 -988

보령시 -772 -458 102 -793 -93

아산시 2,384 5,949 7,922 17,298 13,048

서산시 -360 111 1,940 2,498 1,282

논산시 -1,231 -2,699 -2,069 -1,648 -612

계룡시 3,035 2,263 607 3,367 1,037

군계 -2,940 -3,809 3,059 -4,672 -380

금산군 -1,517 -641 253 -852 -397

연기군 -318 -1,646 -2,878 -1,550 692

부여군 -1,483 -1,512 -1,312 -912 -785

서천군 -1,073 -1,351 -1,255 -385 -158

청양군 -477 -621 -351 -396 -265

홍성군 -207 -1,293 -773 -425 -395

예산군 -825 -907 -740 -287 -739

태안군 206 -26 -648 425 -241

당진군 2,754 4,188 10,763 -290 1,908

주) 순이동=전입-전출

자료 : 통계청 홈페이지, http://kosis.kr/

[그림 4-3] 충남의 인구이동 현황(순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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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현재 충남의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는 94,379가구로 전국의 미달가구비율인 13.0% 

보다 높은 14.3%를 보이고 있다. 시･군별로는 금산군이 34.2%로 가장 높으며 청양군 24.0%, 

서천군 22.1%, 부여군 20.0%의 순으로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가구가 많이 분포하였다.

    
<표 4-6>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분포

(단위 ; 가구)

구분 총가구수 미달가구수 비율

전국 15,887,128 2,062,248 13.0%

충남 659,871 94,379 14.3%

천안시 174,544 15,510 8.9%

공주시 43,965 8,250 18.8%

보령시 35,089 5,489 15.6%

아산시 68,263 6,919 10.1%

서산시 50,380 7,074 14.0%

논산시 44,347 8,449 19.1%

계룡시 9,766 521 5.3%

금산군 20,031 6,850 34.2%

연기군 28,346 4,143 14.6%

부여군 27,721 5,539 20.0%

서천군 22,885 5,051 22.1%

청양군 12,421 2,975 24.0%

홍성군 30,361 5,163 17.0%

예산군 29,717 4,255 14.3%

태안군 21,750 2,948 13.6%

당진군 40,285 5,243 13.0%

주: 미달가구는 건교부가 발표한 최저주거기준 중 침실수 기준, 시설 기준 및 중복미달가구를 합한 

것임

자료: 국토연구원, 최저주거기준을 활용한 2006년 주거복지 수요추정 연구 2007. 재수정.

충남의 주택유형은 전국 평균에 비해 단독주택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5년 현재 전국적으

로 주택재고 중 아파트의 비율이 52.5%로 단독주택의 비율 32.1%에 비해 높으나 충남에서 아파트가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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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는 비중은 38.3%에 그치고 있다. 지역별로는 도시지역인 동부와 읍부의 아파트 비율이 각각 

60.7%와 44.9%로 나타났다. 농촌지역인 면부의 경우 단독주택이 82.6%에 달하고 있는 상황이

다. 주택보급률은 동부가 86.1%, 읍부가 98.3%, 면부가 105.1%로 도시지역의 주택보급률 수준

이 낮아 주택공급이 지속적으로 이뤄져야하며, 농촌지역의 경우 공가비율이 높으므로 효율적 

재고관리가 필요하다.

<표 4-7> 전국대비 충남의 주택유형(2005)

(단위: 호수, %)

구분 계 단독 아파트 연립 다세대 기타

전국
12,1732,59 4,043,752 6,615,771  561,811 1,154,487 216,352 

(100.0) (32.1) (52.5) (4.5) (9.2) (1.7)

충남
587,189 311,838 225,431 22,900 16,492 10,528

(100.0) (53.2) (38.3) (3.9) (2.7) (1.9)

동부
193,770 43,881 128,589 8,746 8,335 4,219

(100.0) (21.7) (60.7) (4.7) (11.3) (1.6)

읍부
142,221 68,854 54,824 9,906 5,058 3,579

(100.0) (43.4) (44.9) (5.9) (3.4) (2.3)

면부
251,198 199,103 42,018 4,248 3,099 2,730

(100.0) (82.6) (12.4) (2.0) (1.3) (1.7)

장래 인구전망으로 전국의 인구는 2018년을 정점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충남

의 경우에는 2020년 200만명을 초과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인구 증가는 정체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충남의 시․군지역을 살펴보면 현재에도 인구가 감소하거나 정체하는 지방

중소도시가 많이 존재한다. 이러한 지역들은 주택의 재정지원을 확대하여 서민들의 주거안정

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용하고 있지만 중소도시 지역주민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거의 

없는 상황이며 형평성의 문제도 제기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는 주택정책의 초점이 무주택자

에게만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정체상태의 중소도시 지역의 현황을 통하여 특징을 정리해 보았다. 특징으로는 주택 양적으

로 부족한 경우는 거의 없으며, 주택보급률 또한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주택공급의 양적 

측면 보다는 주택의 노후에 따른 유지보수 문제, 공가(빈집)증가에 따른 문제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인구가 감소하거나 정체하는 중소도시의 경우에는 다른 지역에 비해 단독주택의 비율

이 높은 점이 특징이다. 이러한 특징은 충남지역의 거주형태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충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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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 단독의 비율은 84%로서 전국의 61%보다 23%나 높은 상황이며, 이들 고령계층의 대부

분은 주택 노후화가 진행되어도 개보수투자를 위한 경제적 여력이 없는 것이 일반적이다. 

정체상태에 있는 지방 중소도시들에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빈집은 지속적인 방치로 안전

상의  문제도 발생할 수도 있고, 도시 미관상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 또한 우범지대화 될 

수도 있으며, 특정지역의 지속적인 빈집의 증가는 커뮤니티를 붕괴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체계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농어촌지역의 경우 ‘농어촌 주택개량 촉진

법’에서 거주 또는 사용여부를 확인할 날부터 1년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하는 주택 또는 건축물을 빈집으로 정의(동법 제2조)하고 시장, 군수는 매년 빈집의 발생

현황을 조사하여 빈집정비 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있다(동법 제 12조). 그러나 도시지역에서는 

이러한 대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앞으로 빈집문제가 심각한 지역문제로 대두될 수 있다.

4. 주택정책의 지 방화 및 지 역  차원 의 주택정책 방안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향후 여건변화가 예상되며 지역적, 가구별 특성에 따라 다양한 주

택수요가 예상된다. 주택시장은 여러개의 하위시장이 존재한다. 왜냐하면 소득, 직업, 연령 등 

소비자 특성에 따라 별개의 주택시장들이 형성되기 때문이다(김정호, 2007). 따라서 중앙정부 

주도의 주택정책은 주택의 특성인 국지성과 지역성과 같은 하위시장의 특성을 반영하는데 어

려움이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주택정책의 주체는 지방자치단체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

자체의 참여가 미흡한 실정이다.

대부분의 주거서비스 공급정책은 중앙정부 주도로 수립되고 집행되고 있는 실정이며 중앙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택정책의 대부분이 수도권 지역의 주택시장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들이라 할 수 있다. 지방자치시대의 진전에 따라 지역적 특성과 주택수요의 다양화를 반영한 

주거복지 차원에서 주택정책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일본의 지역주택계획(HOPE)은 지역고유의 환경인 자연, 자원, 사회

문화환경에 바탕을 둔 주택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중에 있다. 이 계획은 지역의 전통, 문화, 향

토산업과 연관된 광범위한 주택정책을 추진하는 것으로서, 지역의 창의적인 사고를 통하여 마

을만들기를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지역차원에서 커뮤니티를 기초로 한 종합적인 

지역의 주택계획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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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해외사례 분석

본 장에서는 고령화, 1인가구 증가 등 사회 경제적으로 변화를 먼저 경험한 국가들의 주택

정책을 살펴보기 위하여 일본, 프랑스의 사례를 조사 분석하였다. 그리고 2장에서는 정책별 

사례조사를 통해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 국내 및 지역차원에서 적용가능한 정책을 도출하

도록 한다.

1. 주요 국 의 주택정책 비 교  분석

1) 일본의 주택정책

(1) 일본 주택정책의 흐름

제2차 세계대전 직후 일본의 주택부족호수는 420만호에 달하여 정부는 간이주택 건설 등의 

응급적인 대책을 펼쳤지만, 1950년경에는 경제력의 회복에 따라 영구적인 주택공급체제 확립

의 필요성이 인식되었다. 1950년에 주택을 건설 또는 구입하는 것에 장기․저리의 자금을 융

자하는 「주택금융공고(현「주택금융지원기구」)」가 설립됨. 다음해 1951년에는 정부의 보

조를 받은 지방자치단체가 저임대료의 임대주택(공영주택)4)을 공급토록 한 「공영주택법」이 

제정되었다. 또한 1955년에는 대도시지역으로의 인구집중에 따른 주택부족의 해결을 위해 대

도시지역의 근로자에 대한 주택 및 택지를 공급하는 「일본주택공단(현「도시재생기구」)」

가 설립되어, 이른바 공적자금에 의한 주택공급체제의 3가지 축이 확립되었다.

4) 공영주택제도 : 공영주택은 각 도도부현 및 시정촌이 정부의 보조를 받아 건설, 매입, 차용하여 저소득층에
게 임대하기 위한 주택으로 2007년 3월말 기준으로 219만호를 상회하고 있다. 공영주택의 매년 임대료는 
매년도 입주자의 수입신고를 근거로 하여 입주자 수입 및 공영주택의 입지조건, 규모, 건설 시부터 경과년
수, 기타사항에 따라 사업주체가 정한다. 입주자 자격은 동거하는 친족이 있을 것, 입주수입기준을 만족할 
것, 현재 주택이 곤란한 것이 명확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단 고령자, 장애자 등의 특히 거주 안정을 도모할 
필요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단신의 경우도 입주가능하다. 입주자의 공공추첨방식이 일반적이지만, 주택이 
곤란한 저소득층 중에서도 특히 고령자세대, 모자세대, 장애자세대 등에 대해서는 지역의 실정에 따라 사
업주체의 판단에 의해 우선적으로 입주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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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주택 지역우량임대주택 특정유량임대주택 고령자용 우량임대주택

대상
주택이 곤란한 
저소득층

주거안정에 특히 배려가 
필요한 세대

중간소득층 고령자

연령 없음 없음 없음
60세이상 단신

또는 60세이상 부부

소득

○ 소득분위

-원칙 : 0~25% (4인
세대, 년수입 약 
450만엔 이하)

-재량(고령자등) : 
25~40%(4인세대, 
연수입약450~530
만엔)

○ 소득분위

-0~80%중 이하의 세대(4인
세대, 연수입 약 910만엔
이하) 정확히 고령자세대
이외의 경우, 수입분위 
0~25%는 소득 상승의 전
망이 있는 것(4인세대, 년
수입 약 450만엔 이하)

-고령자세대

-장애자세대

-육아세대

-재해등 특별한 사정에 따
라 입주가 적당하다고 인
정되는 세대로 지방자치단
체가 지역주택계획 등에 
정한 경우

<임대료 대책 보조의 대상>

○소득분위 0~40%

○ 소득분위

-원칙 : 0~25% (4인세대, 
년수입 약 450~600만엔 이
하)

-재량 : 25~40%(4인세대, 
연수입 약450만엔 이하), 
50~80%(4인세대, 년수입 
약 600~910만엔)

<임대료 대책 보조의 대상>

○소득분위 0~40%

없음

<임대료 대책 보조의 대상>

○소득분위

-원칙 : 0~25% (연금소득의 
고령자부부세대, 연수입 
약 470만엔 이하)

-재량 : 25~40%(연금소득의 
고령자부부세대, 연수입 
약450~560만엔)

공급

방식

○지방자치단체가 
건설

○민간이 건설, 
지방자치단체가 
매입 또는 차용 

○민간, 공사 등이 건설 또는 
개량 

○기구가 건설 또는 개량

○지방자치단체가 건설

○지방자치단체, 공사 등이 
매입 또는 차용 

○민간, 공사 등이 건설

○지방자치단체가 건설(특
정공공임대주택) 

○민간, 공사 등이 건설 또는 
개량

○기구가 건설 또는 개량

○지방자치단체가 건설

○지방자치단체, 공사 등이 
매입 

임대
료

입주자의 수입, 
주택의 입지․규
모 등에 따라 정
해진 임대료(매년 
상승은 없음)

인근 동종 임대료. 지방자
치단체에 의해 임대료 감액
가능.

정부는 대상세대수에 4만엔
을 곱한 금액(사업비)을 조
성대상한도로 지방자치단체
에 의한 임대료감액을 지원 

인근 동종 임대료. 지방자
치단체에 의해 임대료 감액
가능.

정부는 대상세대수에 4만엔
을 곱한 금액(사업비)을 조
성대상한도로 지방자치단체
에 의한 임대료감액을 지원

인근 동종 임대료. 지방자
치단체에 의해 임대료 감액
가능.

정부는 대상세대수에 4만엔
을 곱한 금액(사업비)을 조
성대상한도로 지방자치단체
에 의한 임대료감액을 지원

<표 5-1> 일본의 공영주택제도의 개요 

이후 고도경제성장기를 거치면서 인구의 도시집중, 핵가족화 등에 의해 주택부족현상은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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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히 심각한 상태가 지속됨에 따라 정부, 지방자치단체, 국민이 상호 협력하여 주택건설을 강

력하게 추진하기위한 목적으로 1966년에 주택건설계획법이 제정되었다. 이에 따라 국가, 지방

자치단체뿐만 아니라 민간주택건설을 포함한 종합적인 주택건설 5개년계획이 수립되었다. 주

택건설 5개년계획에 아래에 주택건설이 추진된 결과, 1973년에 전체 도도부현에서 주택총수가 

총세대수를 상회하여 「1세대 1주택」이 달성되어 전후 20년동안 이어진 주택부족이 해소되

었다. 

주택이 양적으로 충족된 이후 5개년계획은 주택의 질적 향상에 중점을 두어 「주거환경수

준」, 「주택성능수준」 등이 정해지게 되었다. 최근에는 저출산․고령화의 급속한 진전에 따

라 주택정책은 「주택의 양적 확보」를 도모하는 정책에서 거주환경을 포함한 「주거생활 전

반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정책으로 본격적인 전환을 도모하기 위해 주택 및 주택자금의 

직접공급을 위한 정책수법(공고, 공영, 공단)에 대해서 근본적인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로 2006년 6월 주생활기본법이 제정되어 현재 및 장래에 국민의 풍요로운 주거생활의 실

현을 향한 이정표가 세워지게 되었다. 또한 같은 해 9월에는 동법의 기본이념과 기본적 시책

을 구체화하여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계획으로 주생활기본계획(전국계획)이 수립되었다. 현

재 이 계획을 기초로 하여 전 국민의 풍요로운 주거생활 실현을 위한 시책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 

(2) 새로운 주택정책의 체계

 주택정책 개혁의 배경

일본의 주택정책은 주택금융공고(현 주택금융지원기구), 공영주택, 일본주택공단(현 도시재

생기구) 등에 의한 주택 및 주택자금의 직접공급을 위한 정책수법을 축으로 8차에 걸친 주택

건설 5개년계획 아래, 시대의 요구에 대응하면서 주택의 「양」의 확보를 도모하는 것을 통하

여 심각한 주택부족의 해소와 주거수준의 향상 등의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어왔다. 그 결과 

최근 주택사정에 대해서는 양적으로는 충족되어 있지만, 저출산․고령화의 급격한 진행과 환

경문제의 심각화 등 사회경제정세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과제에 대한 대응이 요구되는 속에서 

주택 및 주거환경의 「질」에 대해서는 아직 충분한 수준이 아니고, 양호한 거주성능 등을 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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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 주택제고가 형성되어 있다고 말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 따라 주택정책의 기본적인 체계에 대해서도 저소득층 등 주택확보에 특히 

배려가 필요한 자로의 안전망을 확보해가면서 건전한 주택시장의 환경정비와 주거환경을 포

함한 국민의 주거생활 전반의 「질」의 향상을 도모하는 정책으로 본격적인 전환을 도모하는 

것이 큰 과제가 되었다.

 주생활기본법의 제정

이러한 배경에서 주택건설의 「양」의 확보를 주창한 주택건설계획법을 대신하여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의 확보 및 향상의 촉진에 관한 시책을 추진해나가는 데 기본이 되는 법률로 

2006년 6월 8일 주생활기본법이 제정되었다.5) 동법에서는 주거생활 안정의 확보와 향상의 촉

진에 관한 시책 추진에 있어서 4개의 기본이념으로 현재 및 장래에 국민의 주거생활의 기반이 

되는 양질의 주택공급․건설․개량․관리, 주민이 자부심과 애착을 가질 수 있는 양호한 거주

환경의 형성, 거주를 위한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의 이익 옹호 및 증진, 주택의 확보에 특히 

배려가 필요한 사람의 주거안정 확보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기본이념을 실현하고 다양한 시

책을 종합적, 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정부는 주생활기본계획의 전국계획을 수립하고, 도도

부현은 도도부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5) 2003년 6월 24일, 국토교통성의 자문기관인 ‘사회자본정비심의회 주택택지분과회’에서는 1966년에 제정된 
‘주택건설계획법’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여, 새로운 주택정책의 기본이념을 확립해야 한다는 “새로운 주택
정책의 올바른 방향에 대해서” 라는 건의(안)을 발표하였다. 2004년 12월 7일, ‘사회자본정비심의회 주택
택지분과회’에서는 “시장중시형의 새로운 주택금융시스템으로 전환하기 위한 올바른 방안”과 “주택 안정망
의 기능향상을 올바른 방안”에 대해서 중간결과를 정리하여 발표하였다. 또한, 2004년 12월 6일 국토교통
성 주택국은 자유민주당의 “주택정책의 근본적 개혁을 위한 긴급 제언(2004.11.19)”의 내용 등을 근거로 
하여 주택정책 전반에 걸친 주요 과제와 개혁의 절차를 분명히 하기 위해 “주택정책 개혁요강”을 책정하
고, 향후 2년간을 목표로 한 주택정책의 집중적 개혁방안을 명시하였다. 2006년 6월에 시행된 주생활기본
법(2006년 법률 제61호)에 근거하여 2006년도부터 2015년까지 10년간에 걸쳐 국민의 주생활 안정 확보 
및 향상의 촉진에 관한 기본적인 계획으로 주생활기본계획(전국계획)이 같은 해 9월 19일에 결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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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 시책 【11~14조】

주택의 품질·성능의 유지향상
주택의 관리의 합리화·적정화
(내진개수, 에너지 절약화, 관리에 관한 지식보급
·정보제공 등)

지역 거주환경의 유지향상
(공동복지·편의시설의 정비, 양호한 경관형성등)

주택의 적정거래 확보, 유통의 원활화
(사업자에 의한 정확·적절한 정보제공, 성능표시
제도의 보급 등)

거주 안정확보를 위한 주택공급의 촉진 등
(공영주택·재해부흥용 주택의 공급, 고령자·육아
세대용 임대주택의 공급촉진 등)

기본이념 【3~6조】

현재 및 장래에 국민의 주거생
활의 기반이 되는 양질의 주택
공급·건설·개량·관리

주민이 자부심과 애착을 가질
수 있는 양호한 거주환경 형성

거주를 위해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의 이익 옹호 및 증진

주택 확보에 특히 배려가 필요
한 사람의 거주 안정확보

책무등 【7~10조】

<국가·지방자치단체>
① 시책의 책정과 실시 <국가·지방자치단체>
② 교육활동·광고활동 등 <국가·지방자치단체>

→ 국민의 이해·협력을 얻는 노력
③ 기술정보의 수집·제공 등 <국가>

→ 품질·성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기술의 연구개발
목재사용의 전통기술의 계승향상

<주택관련사업자>
① 안전성 확보 등의 가장 중요한 책임의 자각

→ 설계·건설·판매·관리의 각 단계에서 적절하게조치
② 정확하고 적절한 정보의 제공노력

<국가·지방자치단체·사업자·주민 등>
주거생활 안정향상을 위해 상호 연계·협력

<정부> 법제·재정·금융상의조치

목적 【1조】주거생활 안정향상 시책의 추진→국민생활 안정향상·사회복지의 증진·국민경제의건전한 발전

주생활기본계획

전국계획 【15조】
? 계획기간
? 시책의 기본적인 방침
? 전국적 시각에서 목표·기본적 시책 등

도도부현계획 【17조】
? 계획기간
? 시책의 기본적인 방침
? 지역특성을 고려한 목표·기본적시책
? 공영주택의 공급목표량 등전국계획에 관한 정책평가 【16조】

전국계획에
입각해 책정

주생활기본계획의 실시 【18조】

<국가·지방자치단체> 공영주택공급 등, 목표달성 조치

<국가> 정보제공·「지침」책정등→사업자·주민 활동 등 지원

<공고·기구·공사> 주택공급시 목표달성에 노력

관계행정기관의 협력 【19조】 자료의 제출 등 【20조】 시책 실시상황의 공포(매년도) 【21조】 국가의 책무위임 【22조】

[그림 5-1] 주생활기본법의 개요 

 주생활기본계획(전국계획)

2006년 9월, 주생활기본법의 기본이념을 구체화하고, 이것을 추진해나가기 위한 향후 10년

간의 목표 및 기본적인 시책 등을 정한 주생활기본계획(전국계획)이 수립되었다. 이 계획은 

주거생활의 안정 확보 및 향상 촉진에 관한 4가지의 목표와 함께 이것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

한 기본적인 시책을 담고 있다. 또한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는데 가져야할 4가지의 횡단적 시

점을 들고 있고, 이들의 시점을 기본으로 주거생활의 「질」의 향상에 이바지하는 시책을 종

합적, 계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고 있다.  

 성과지표

주생활기본계획(전국계획)에서는 주택 및 거주환경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목표로 시책

의 효과를 알기 쉽게 국민에게 보여주는 관점에서 그 달성상황을 정량적으로 측정하기 위한 

「성과지표」를 만들었다. 이것들은 과거의 주택건설5개년계획이 주택건설의 「양」을 목표

로 하고 있는데 반해, 국민의 주거생활의 「질」에 관한 성과목표를 설정한 것으로 이번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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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큰 특색이 되고 있다. 

목표 기본적인 시책목표 달성상황을 나타내는 

성과지표

양질의 주택재고 형성 

및 장래세대로의 승계

①새로운 내진기준 적용률

②공동주택공용부분 유니버설디

자인화

③에너지 절약 대책률

④리모델링 실시률

⑤적정한 수선적립금을 설정하고 

있는 맨션의 비율

-내진진단․내진개수의 촉진, 건축규제의 적절한 

운영

-유니버설 디자인화의 촉진

-에너지 절약성능 등 주택 환경성능의 향상

-장기우량주택의 보급촉진, 절적한 유지관리, 리모

델링의 촉진

-맨션의 계획적 수선 촉진, 노후화된 맨션의 재

생 촉진

양호한 거주환경의 형

성
⑥중요 밀집시가지의 정비률

⑦지진시 위험한 대규모 성토조

성지의 수

-기반정비와 규제완화의 일체적 추진으로 밀집시

가지의 정비

-택지내진화대책, 침수대책, 토사재해대책 등의 추

진

-건축협정 활용 등에 의한 양호한 가로, 경관, 녹

지의 유지 및 형성

-도심주거의 촉진, 뉴타운 재생의 지원

국민의 다양한 주거

요구가 적절히 실현될 

수 있는 주택시장 환

경의 정비

⑧주택성능표시의 실시률(신축)

⑨기존주택의 유통분담

⑩주택의 이용 및 활용기간

⑪육아세대의 유도거주면적수준 

달성률

-주택성능표시제도, 분쟁처리시스템, 기존 주택의 

합리적인 가격산정 등 시장환경 정비

-장기고정형론 등 안정적으로 공급되는 주택금융

시장의 정비

-세제상 조치의 활용 등에 의해 무리한 부담없이 

주택취득의 지원

-자가주택의 임대화 촉진, 제2의 지역 거주정보제

공, 육아 지원 등

-기술개발 등의 추진, 지역재를 활용한 목조주택생

산체제의 정비 

주택확보에 특히 배려

가 필요한 사람의 거

주안정의 확보

⑫최저거주면적수준 미달률

⑬고령자가 있는 주택의 배리어 

프리화률

-저소득층에 공평하고 적절한 공영주택의 공급

-공공임대주택의 일체적 운용 및 유연한 활용 추

진

-고령자, 장애자 등에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정

보제공

-고령자 임대주택의 공급, 공적주택과 복지시설의 

일체적 정비

<표 5-2> 주생활기본계획(전국계획)의 목표․성과지표․기본적인 시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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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성능수준」, 「주거환경수준」, 「거주면적수준(유도․최저)」

전국계획에서는 목표를 설정하는 전제로서 또한 거주자, 주택관련사업자 등 관계자에 대한 

메시지로서 4가지의 「수준」을 정하고 있다. 

❚ 주택성능수준

거주자 요구 및 사회적 요청에 따른 기능․성능을 가지는 양호한 주택제고를 형성하기 위해 

지침으로 정한 것이다. 

1. 기본적 성능

 (1) 거주실의 구성․설계수준 등 (2) 공동주택의 공동시설

2. 거주성능【거주자의 직접적인 요구에 대응】

 (1) 내진성 등 (2) 방화성 (3) 방법성 (4) 내구성 (5) 유지관리 등의 배려 (6) 단열성 등 

 (7) 실내공기환경 (8) 채광 등 (9) 차음성 (10) 고령자 등의 배려 (11) 기타

3. 외부성능【사회적 요청에 대응】

 (1) 환경성능(에너지 절약, 지역자재․재생건축자재의 이용, 건설․해체시의 폐기물의 삭감 

등)

 (2) 외관 등(주변과의 조화 등)

❚ 거주환경수준

지역의 실정에 따른 양호한 거주환경의 확보를 위해 지침으로 정한 것이다. 이것은 지방자

치단체가 도도부현계획 등을 책정하는데 참고가 되는 지표로 예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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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전․안심

 (1) 지진․대규모 화재에 대한 안전성 (2) 자연재해에 대한 안전성

 (3) 일상생활의 안전성 (4) 환경저해의 방지

2. 아름다움․풍요로움

 (1) 녹지 (2) 시가지 공간의 여유․경관 

3. 지속성

 (1) 양호한 커뮤니티․시가지의 지속성 (2) 환경부하의 배려

4. 일상생활서비스 접근의 손쉬움

 (1) 고령자․육아세대 등의 각종 생활서비스 접근의 손쉬움

 (2) 유니버설 디자인

 ※ 지자체가 주생활기본계획을 책정할 때 거주환경수준에 관한 지표(지역의 실정에 따라 설

정)을 예시

❚ 유도거주면적수준

세대인수에 따라 풍요로운 주거생활의 실현을 전제로 다양한 라이프스타일을 상정한 경우

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주택 면적에 대한 수준으로서 정한 것이다. 이 유도거주면적수준은 

도시의 교외와 도시부 이외의 일반지역에 있는 단독주택거주를 상정한 「일반형 유도거주면

적수준」, 도시의 중심이나 그 주변의 공동주택거주를 상정한 「도시거주형 유도거주면적수

준」의 2종류가 있고, 특히 육아세대의 유도거주면적수준달성에 대해서도 수치목표가 정해져 

있다. 

❚ 최저거주면적수준

세대인수에 따라 건강하고 문화적인 주거생활의 기초로서 필수불가결한 주택면적에 대한 

수준으로 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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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세대인수별 

면적(단위:㎡)

1인 2인 3인 4인

최저거주

면적수준

세대인수에 따라 건강하고 문화적인 주거생활의 

기초로서 필요불가결한 주택의 면적에 관한 수

준(전체 세대의 달성을 목표)

25 30

[30]

40

[35]

50

[45]

유도거주

면적수준

세대인수에 따라 풍요로운 

주거생활 실현의 전제로서 

다양한 라이프스타일을 규

정한 경우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주택의 면적에 

관한 수준

<도시거주형> 도심

과 그 주변의 공동

주택거주를 상정

40 55

[55]

75

[65]

95

[85]

<일반형> 교외나 도

시부이외의 단독주

택거주를 상정

55 75

[75]

100

[87.5]

125

[112.5]

[  ] 안은 3~5세 유아가 1명있는 경우

<표 5-3> 거주면적수준 

2) 프랑스 주택정책6)

(1) 주거현황

 가구구조 및 주택시장 변화

❚ 1인가구의 지속적 증가

1960년대 이후 저출산 현상은 가구 구성 및 가구규모에 변화를 가져왔으며 이는 곧 수요의 

변화를 가져왔다. 특히 1인가구수는 1962년 19.6%에서 1999년 31.1%로 지속적인 증가가 이루

어졌다. 1인가구 증가, 편부모 가구 증가에도 불구하고 주택규모는 확대되고 있음. 이는 구성

원이 적은 가구도 규모가 큰 주택을 선호하여 이러한 주택을 공급되어 왔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예는 주택규모는 가구규모외의 소득과 같은 다른 요인들에 더 큰 영향을 받으며 단

순히 규모가 작은 가구에게는 소형주택을 공급해야 한다는 논리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실증적 

증거이다.

1인 가구의 40%는 도심에 가주하고 있으며 도시외곽에 20%, 전원지역에 28% 정도가 거주

6) 국토연구원(2007) 주택수급여건 변화에 대응한 주택공급체계 개편방안을 참고하여 정리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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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으며, 농촌지역의 주택은 대부분 고령자들이 거주하고 있다.

❚ 주택부족 해소를 위해 개발된 대규모 아파트 단지에 대한 선호도 급락

대규모 택지개발을 통해 195개의 지구에 220만 호의 아파트 건설을 통하여 주택의 양적 부

족 문제를 해소하였다. 이는 최저주거기준인 상수도와 위생설비 미설치 주택의 비율을 낮추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러나 60년대 이후 교외지역에 건설된 대규모 아파트 단지들에 대한 수요

자의 인식은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아파트 단지의 단조로운 외부공간, 방음 및 단열의 문제, 시설의 노후화, 좁고 불편한 실내

공간 등 시간이 지남에 따라 국민들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게 되었다. 또한 도시 외곽에 

위치한 단지들은 도심이나 다른 지역과의 충분한 연계수단과 공공시설 등의 부족으로 주택시

장에서 경쟁력을 잃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점들로 인하여 중산층 이상의 주민들이 이주가 증

가하게 되었고, 이는 곧 교외 단독 주택공급을 확대하게된 계기가 되었다.

❚ 공공임대주택 공급여건의 변화: 과다한 재정부담에 따른 공공지원 축소

공공임대주택재고는 1978년 282만호에서 2002년 423만호로 증가하였으며, 전체 주택대비 

비율도 1978년 15.1%에서 2002년 17.3%로 증가하였다. 이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 건설저책과 

더불어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지원이 공공임대 주택공급에 집중된 결과이다. 하지만 1970년대 

이후 주택건설지원에 대한 재정적 부담의 증가와 주택시장의 양적인 안정에 따라 정부로 하여

금 다른 형태의 주거지원 방식을 구상하기에 이르렀다.

특히 기존의 공공임대주택건설, 모기지제도 및 조세지원을 통한 저소득층 주거안정 정책이 

비효율적 또는 모순적이라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그러나 정부의 주택관련 재정적 지출에 비하

여 저소득층의 주거안정효과는 미미하게 나타났다.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 중 소

득이 낮은 계층의 비율은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대부분의 주민이 중산층인 것으로 나타

났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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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4> 연도별 공공임대주택 재고현황

(단위: 만호, %)

구분 1973 1978 1984 1988 1992 2002

공공임대주택

(비율)

223

(13.0)

282

(15.1)

336

(16.5)

362

(17.0)

377

(17.1)

423

(17.3)

❚ 초고령인구의 증가로 인한 공공지원 필요성 증대

인구 및 가구구조 변화와 더불어 고령가구의 증가는 정책변화를 필요로 하였다. 1975년 65

세이상의 노인인구 비중이 13.4%에서 2015년 18.7%까지 증가할 전망이다. 이 같은 고령인구의 

증가는 연금 등 사회복지비용의 증가를 의미하는 한편 고령자를 위한 의료서비스, 주거서비스 

등의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주거서비스의 경우에는 급격한 수요 증대는 나타나고 있

지 않으며, 그 이유는 고령인구의 대부분이 경제적, 사회적으로 안정되어 있으며 독립적인 생

활을 할 수 있는 건강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2) 주택정책의 변화

❚ 아파트 단지의 건설에서 교외 단독주택 건설로 전환

아파트 단지 위주의 대규모 공동주택 공급정책의 부정적 효과로 1973년 올리비에 기샤

(Olivier Guichard)에 의해 만들어진 기샤 시행령에 의하여 한번에 500호 이상의 공동주택 건

설이 금지되었다. 또한 아파트 위주의 공동주택 건설을 지양하고 교외 단독주택 공급 확대를 

위하여 샬랑도네트(Chaladonnette) 정책이 추진되었다. 이에 따라 1972~1977년 까지 65,000호

의 단독주택이 건설되었고, 이러한 정책 기조는 1977년부터 제정된 주택재정개혁에 의해 주택

공급유형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주택유형별 비율 변화를 살펴보면 1978년 단독과 공동주택의 비율은 50.8%, 49.2%에서 2002

년 단독주택 56.7%, 공동주택 43.3%의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공급정책의 변화는 가구의 

공간적 분포 변화를 유도하였다. 60년대 까지는 도시외곽과 전원지역의 인구가 감소하는 반면 

도심 주변 인구는 증가하였다. 공동주택 공급이 활발했던 1962년부터 1975년 까지는 도시화우선

지구(ZUP)가 지정된 지역인 도시와 인접한 지역의 인구가 증가하였으며, 1970년대 이후 에는 

전원지역에 단독주택 건설이 활발히 진행되면서 도시외곽 전원지역의 인구가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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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요자 지원 정책 추진

공동주택 건설이 활발하던 시기의 공공의 주거지원은 공공임대주택의 건설을 통하여 지원

되었다. 정부는 주택의 양적인 공급을 통한 주거 수준향상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주택건설시

행자에게 보조금, 할인, 융자 등의 다양한 금융지원 정책의 형태로 나타나게 되었다. 그러나 

1970년대 이후 기존 공공임대주택이 갖고 있는 구조적 문제와 주택건설 지원에 대한 재정적 

부담 증가 및 주택시장의 양적인 안정화로 다른 형태의 주거지원 방식을 구상하게 되었다. 

이러한 여건의 변화에 대한 정책적 대응은 건설시행자가 아닌 입주자 개인의 지불능력 향상

에 초점을 맞춘 주거지원제도인 차등적 주거비 지원 제도가 도입되었다. 이 제도로 인하여 

2002년 전체가구의 18.4%가 혜택을 받고 있으며, 임차인과 주택구입자가 지불할 수 있는 금액

과 실제 시장가격을 비교하여 그 차이를 국가가 부담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주거비 보조제

도의 도입인 시기적으로 2단계에 걸쳐 이루어졌다. 1977년부터 1980년대 후반까지는 국가와 

민간 또는 공공시행자 간의 협약에 의해 지급되었고 여기서 주거환경에 대한 최소한의 조건을 

규정하였다. 협약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정부가 제시한 면적, 시설, 임대료 상한선등이 의무

적으로 만족되어져야 한다. 

1990년부터 시작된 두 번째 단계의 가장 큰 특징은 주택보조금제도가 일반화되었다는 점이

다. 1988년 주택에 대한 국민의 권리를 명시한 베송법(Loi Besson)에 의해 민간, 공공, 혹은 

모든 소유자, 시행자는 신규 주택건설이나 기존 건물에 대하여 이 협약을 요구할 수 있게 되었다.

❚ 수요자 지원 정책에 의한 공공임대주택 건설 감소

주택공급 형태 변화에 따라 정부의 정책은 공동주택 건설을 통한 임대주택 공급에서 수요자

의 주거비 지불능력 향상을 위한 지원으로 변화하였다. 국가의 주택에 대한 재정지원은 각 가

구의 수입, 가구특성, 주택가격에 따라 결정된다. 정부의 직접적인 재정지원은 감소하는 반면 

가구에 대한 간접적인 지원 정책의 결과 공공에서 공급된 주택과 민간에서 공급된 주택의 임

대료 차이는 거의 없게 되었다. 이러한 정책적 변화는 자가 소유 증가를 가져오게 되어,  1978

년 자가와 임차의 비율은 46.7%, 53.3%인데 반해 2002년에는 자가의 비율은 56.0%, 임차의 비

율은 44.0%로 자가 소유 주택의 비율이 증가하였다.



73

<표 5-5> 점유형태 비율의 변화
(단위: %)

구분 1973 1978 1984 1988 1992 2002

자가 45.5 46.7 50.7 53.6 53.8 56.0

임차 54.5 53.3 49.3 46.4 46.2 44.0

그러나 2000년 도시재생과 사회통합에 관한 법에 의해 일정규모 기준을 만족하는 기초지자

체는 전체주택재고의 20%를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향후 공공임대주택의 

건설은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리모델링 정책에서 도새재생 정책으로 전환

주거와 사회생활 이라는 민관연합조직을 통하여 1977년부터 공공주택단지에 대한 리모델링

이 추진되어 왔다. 이 사업은 관련 부처들 간의 수평적 협력, 시민을 강조한 주민참여를 강조

하여 50개 지역에서 시행되었다. 이 사업을 지원하는 공공임대주택개선기금을 통하여 관리자 

혹은 소유주에게 리모델링에 필요한 비용의 10~40%를 무상지원하며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장기저리융자금 지원 혜택을 주는 제도이다.

이러한 대규모의 리모델링 사업은 주택의 공간적 ․가능적 향상, 공공 공간에 대한 활성화, 

주변지역과의 연계등이 미흡했다. 또한 1970년대 이후 안정적인 주택공급과 다양한 형태의 공

동주택이 건설되면서 리모델링된 아파트에 대한 수요자들의 선호가 떨어지게 되었다. 결과적

으로 리모델링에도 불구하고 공공임대주택단지는 슬럼화 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러한 문제점

을 해소하기 위하여 도시재생 정책이 대두되었다. 이는 기존의 주택의 철거를 통하여 수요자의 

선호에 맞는 주택공급을 하기 위한 목적이 있으며 2011년 까지 25만호 공급을 계획하고 있다.

❚ 고령자 주거지원 확대

1950년대부터 고령자를 위한 주거 및 주택지원 정책의 필요성이 대두되기 시작한 프랑스는 

1954년 노인복지주택을 만들었으며, 1958년 공공양로시설 제도가 실시되었다. 그러나 1975년

에 구체적인 정책이 시행되었으며 기본방향의 첫 번째는 노인복지시설의 공급확대 및 현대화

이며, 두번째는 기존주택의 주거편의설을 향상시켜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가능하게 하는 것이

다. 이러한 정책으로 기존의 시설의 92%를 리모델링 하였으며, 63만명의 노인복지시설을 보유

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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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시설은 양로원, 노인복지주택, 병원시설로 구분할 수 있으며 그중 62%는 양로원이

며, 노인복지주택은 26% 정도이다. 이러한 시설의 설립 및 운영은 58%가 공공시설이며 민간

부문은 48%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민간부문의 약 70% 정도는 비영리법인으로 수익을 전제

하는 순수한 민간시설은 약 13%를 차지하고 있다. 

두 번째 기본방향을 위하여 가사지원, 복자사, 자원봉사자이 지원하고 있으며, 기존주택에 고

령자가 안락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물리적 환경개선인 무장애화(barrier free)를 추진하고 있다.

2. 정책별 사례비 교

1) 고령화에 따른 노인주택정책

(1) 미국7)

 노인주거복지정책

미국의 노인주거복지정책은 1960년대 후반부터 노인주택을 건설하는 민간업자에 대한 인센

티브가 부여되면서 민간기업이 노인주택을 건설하게 되었다. 노인주택의 주요 정책으로는 ① 

노인이 자가소유의 노인주택을 신축할 경우 건축자금을 최대 100%까지 융자 가능 ② 비영리 

단체가 노인전용임대주택이나 조합주택을 설치, 공급할 때 연방정부가 최장 40년간 저리융자

를 제공함 ③ 저소득층 노인들이 임대용 노인주택에 입주할 경우 임대료의 일부를 연방정부 

또는 주정부가 보조 ④ 영리, 비영리 단체가 저소득층 입주용의 노인주택 건설시 건축자금을 

40년간 무이자 대부하는 정책등이 있다.

현재의 노인주거정책은 Section 202 프로그램을 통해서 지원되고 있다. 62세 이상의 국저소

득층 노인들을 위한 지원주택의 개발과 건설을 위해 비영일 후원자들에게 자산선불 및 조성금

과 프로젝트 기반의 임대보조를 제공하고 있다. 재원의 85%는 개발과 건설을 위한 보조금지

원으로, 15%정도는 임대료보조로 사용되고 있다. 

주택 및 도시개발부(U.S. Department of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 HUD)는 기준

7) 국토연구원(2004), 인구고령화와 노인주거를 참고하여 정리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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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달의 주택에 거주하는 노인의 수요를 파악하고 비영리단체의 제안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

를 결정한다. 지원기준으로는 지역적 편중, 인근가용시설(1마일 내 약국, 식료품점 입지)이 중

요 고려사항이다. 2000년 이후 세금 공제 프로그램의 비중을 높이면서 직접적인 정부예산지출

을 감소기키고 있다.

저소득층 주택 세금공제 프로그램(Low-Income Housing Tax Credit Program, LIHTC)은 임

대주택공급 프로그램으로서 저소득계층이 부담 가능하도록 생산주택의 최소 20%는 그 지역 

중위소득의 50%이하, 또는 최소 40%는 그 지역 중위소득의 60%이하에게 공급하되 임대료는 

입주자 소득의 30%를 넘지 않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러한 조건을 만족시키는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민간개발업자에게 세금 공제를 부여하는 프로그램이다. 모기지 보험 프로그램은 건

설업자의 은행대출을 HUD에서 보증함으로써 중산층 이상 노인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이

러한 프로그램들은 노인들의 현 주거지에서 자원봉사자들의 지원 서비스를 연계시키고 있다. 

 노인주거정책의 세부내용

❚ Section 202(고령층을 의한 지원주택)

1959년 주택법의 개정에 따라 62세 이상의 극저소득층 노인들을 위한 지원주택의 개발과 

건설을 위해 비영리 후원자들에게 자산선불 및 조성금과 프로젝트 기본의 임대보조를 제공하

고 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하여 9,000개 이상의 편의시설에 약 38.1만명의 노인 또는 장애가구

를 위한 주택이 건설되었다.

❚ 주택 선택권 바우처(Housing Choice Voucher)

지방 공공주택사업기관들의 관리하에 진행되는 임대보조프로그램으로서, 사설임대주택에

서 거주하는 극빈, 및 최극빈 소득자들을 위하여 임대 적정가격을 지원하는데 이용하고 있다.  

주택사업기관들은 연방정부로부터 펀드를 제공받아 바우처 프로그램을 관리하고 있다. 직접

적인 주택공급 정책은 아니지만 저소득층 노인을 위한 적합한 주택단위를 공급하는 주요 공급

원이 되고 있다. 주택바우처가 발행되는 가구는 기호에 적합한 주택을 선택해서 소유자의 동

의에 따라 거주할 수 있다. 이때 임대주택은 반드시 주택사업기관에서 결정된 보건 및 안전성

의 최소 기준을 통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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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자산 전환 모기지(Home Equity Conversion Mortgage, HECM)

일종의 역모기지제도로서 고령층의 주택소유자들의 주택 자산을 월소득이나 예금으로 전환

하여 대출금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 대출금은 모기지 대금업자, 은행 등의 대출기관에서 자금

을 조달하게 되며, 이 프로그램에 적합한 자격은 62세 이상의 단일 가구 주택 주택소유자들이다. 

 

❚ 주택수리를 위한 대출금 및 보조금 프로그램(Section 504: Home Repair Loan and 

Program)

주택수리를 위한 대출금 및 보조금 프로그램은 수리가 필요한 주택을 소유한 노인들과 극빈 

소득층 가구에 제공되는 농촌주택 프로그램이다. 주택의 수리, 개선 및 현대화 또는 건강 안정

성에 위해되는 요소를 제거하는데 사용되고 있다. 

❚ 다양한 노인주택 건설

노인이 거주하는 주택형태는 다음과 같다.

① Acessment Apartment: 주택을 개조해서 3-4세대가 입주할 수 있도록 하여  노인들의 특징

인 house rich cash poor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

② Eco- elder cottage housing: 자식들 거주주택 정원이나 옆에 노인용 간이주택을 새로 짓고 

같이 사는 거주형태

③ 노인전용 하숙집: 넓은 집을 소유하고 있는 젊은 가정이 소수의 노인을 하숙

④ Congregate housing: 집합주택으로 10~100세대 규모로 신체적으로 자립해서 생활할 수 있

는 저소득 노인을 대상으로 비영리단체로부터 가사도움과 하루 한끼 이상의 식사제공, 교

통편의 등의 도움을 받는 형태

⑤ 주택공용제(Shared housing): 2인 이상의 비가족원이 같은 집에 사는 형태

(2) 일본

일본은 전국 총인구에서 65세 이상의 인구비율(고령자 인구비율)은 1950년경까지는 5%정도

에 지나지 않았지만, 2005년에는 20%를 넘어섰다. 20년 후인 2025년에는 30%를 넘어설 것으

로 예상되어,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급속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주택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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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에서도 복지정책과의 연계를 포함하여 다음과 같은 고령사회에 대응한 주택대책을 실시하

고 있다. 

본격적인 고령시대로 진입한 90년대에 주택정책의 핵심적 의제가 되었으며 고령자 주거복

지의 기반정비가 이루어졌다. 이와 관련하여 고령자 주거공급관련 법령 및 지침이 제정되었

고, 1993년 주택리폼헬퍼제도가 도입되었다. 그리고 1994년 각 시․정․촌은 지역 고령자 주

택계획이 포함된 주택마스터플랜을 수립하게 되었으며, 1995년에는 장수사회 대응 주택건설 

지침, 고령사회대책 기본법이 제정되었다. 이러한 기반정비로 공공부문의 고령자 전용주택 공

급이 다양화되었다. 

1990년 생활지원 서비스가 제공되는 고령자주택을 공공부문이 임대하는 시니어주택제도가 

마련되었고, 1991년에는 민간임대주택을 공공부문이 임대하여 공급을 늘리는 고령자 대상 차

상공임대주택제도가 시행되었으며, 1998년에는 민간사업자가 행하는 고령자 대상 임대주택의 

건설비 등을 지원하는 고령자용 우량임대주택사업 제도가 만들어 졌다. 일본 노인주거정책과 

관련하여 중요한 사실은 2000년 개호보험 실시와 더불어 노동후생성과과 국토교통성이 연계

하여 대응방안을 마련하였다는 점이다. 이는 자립된 생활을 지원하는 주택, 주거환경의 정비 

촉진과, 고령자의 다양한 수요에 대응한 주거선택에 대한 지원, 지역사회에서 고령자를 돌보

기 위한 복지와 연계된 생활환경 정비가 연계되었다.

 배리어프리 주택제고의 형성

2006년 8월에 책정된 주생활기본계획(전국계획)에서는 2003년 6.7%의 배리어프리 주택의 

비율을 2015년에 25%로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 자가주택

우량주택 취득 지원제도(주택금융지원기구)는 일정한 정도 이상의 배리어프리 성능을 갖춘 

우량한 주택을 건설·구입하기 위한 론에 대해서 증권화 지원사업의 제도를 활용하여 당초 5년

간의 금리를 0.3%인하하고 있다.  사망시 일괄 상환형 융자(주택금융지원기구)는 고령자가 거

주하는 단독주택의 배리어프리 리폼 및 내진개량이나 맨션 공용부분 리폼 및 맨션 재건축을 

위한 자금에 대해서 원금을 사망 시에 담보 부동산의 처분 등을 통하여 일괄 반제하는 방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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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를 실시하고 있다8). 

그리고 사망시 일괄 상환형 융자의 채무보증((재)고령자주택재단)는 고령자가 배리어프리 

리폼 및 내진개량이나 맨션 공용부분 리폼 및 맨션재건축을 위한 자금에 대해서 사망시 일괄 

상환형 융자를 이용할 때에 채무보증을 실시하고 있다9). 또한 배리어프리 개량촉진 세제는 

고령자 등이 거주하는 주택에 대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춘 배리어프리 개량공사를 실시했을 

경우, 소득세 및 고정자산세를 우대하고 있다10). 

❚ 공공임대주택

신규 건설주택의 배리어프리 표준사양 : 공영주택 및 UR임대주택은 1991년도부터, 공사주

택은 1995년부터 배리어프리를 표준사양으로 정비하고 있다. 기존 주택의 배리어프리 개량 은 

기존 공영주택에 대해서 1982년부터 배리어프리화하는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민간임대주택

민간에 의한 고령자용 우량한 배리어프리 임대주택(지역우량임대주택(고령자형))의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지역주택교부금에 의한 정비비 기금마련 등을 실시하고 있다11).

8) 융자 한도액 : 배리어프리 리폼 및 내진개량, 맨션 공용부분 리폼 및 맨션 재건축 1,000만엔
9) 보증 한도액 : 배리어프리 리폼 및 내진개량, 맨션 공용부분 리폼 및 맨션 재건축 1,000만엔
10) ① 소득세(주택리폼 론 감세와의 선택성） 
   - 내 용 : 

    

론 잔고 공제년수 공제률
  증개축 공사비 최고 1,000만엔 1~5년 1.0%

배리어프리 개량 공사비 최고 200만엔 1~5년 2.0%
   - 기 간 : 2007년 4월 1일 ~ 2008년 12월 31일 사이에 실시한 개량공사
   - 대상자 : 65세 이상인 자, 요양간호·지원이 필요한 피인정자, 장애자 등 
  ② 고정 자산세 
　 - 내 용 : 개량공사비(보조금 등 공제 후)가 30만엔 이상인 경우, 다음년도의 고정자산세(100㎡상당분까

지)를 1/3 감액. 
　 - 기 간 : 2007년 4월 1일 ~ 2010년 3월 31일 사이 실시한 개량공사
   - 대상자 : 65세 이상인 자, 요양간호·지원이 필요한 피인정자, 장애자 등 
11) 기금 등의 내용
   - 정비기금 : 공용부분 등의 정비비 2/3(국가 1/3, 지자체 1/3)
   - 임대료기금 : 4만엔×주택수를 한도(4만엔은 각 세대에 대한 기금한도액은 아님)
   - 융 자 : 주택금융지원기구 융자
   - 세 제 : 소득세, 법인세의 할증상각, 고정자산세의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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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령자의 원활한 임대주택 입주 지원

민간 임대주택시장에서 고령자 입주를 기피하는 실태에 근거하여 공공임대주택으로 우선 

입주, 민간임대주택 입주의 원활화를 도모하여 거주안정을 확보하는 것이 과제가 되고 있다. 

이에 따라 고령사회의 급격한 진전에 대응하고, 고령자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거주환경

의 실현을 목적으로 「고령자의 거주안정 확보에 관한 법률」12)이 2001년에 제정되었다. 2009

년에는 이 법률을 개정하여 민간활력의 활용과 기존 제고의 유효한 이용을 도모하면서 고령자

용 주택의 효율적인 공급을 촉진함과 동시에 고령자 입주를 거부하지 않는 주택정보를 널리 

제공하기 위한 제도 정비 등을 추가하고, 도도부현에서는 ‘고령자 거주안정 확보계획’을 수립

하도록 하고 있다. 

❚ 공공임대주택

공영주택의 입주 수입기준 등의 완화제도는 고령자에 대해서는 단신 입주를 가능토록 하는 

것과 동시에 공영주택을 관리하는 지자체의 재량에 따라 입주 수입기준을 수입 분위 40%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공영주택 등의 우선 입주권 제공은  공영주택이나 UR임대주택의 입주자 모집전형에 있어 

고령자용의 호수범위의 설정, 당첨 배율우대 등의 조치를 통하여 고령자의 우선입주를 실시하

고 있다. 

❚ 민간임대주택

임대주택 관련 제도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다.

- 고령자 원활입주 임대주택 : 도도부현 지사가 고령자의 입주를 거부하지 않는 임대주택을 

임대인의 신청에 따라 등록하고, 등록부를 일반 열람에 제공하고 있다13). 

- 고령자 전용 임대주택 : 고령자 원활입주 임대주택 중에서 오로지 고령자 세대에게 임대하는 

12) 고령자의 거주안정 확보에 관한 법률(고령자거주안정확보법, 2001.4.6 공포) : 고령자의 거주안정 확보를 
목적으로 ① 민간 활력을 활용한 고령자용 임대주택의 공급 촉진, ② 고령자가 원활히 입주하여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임대주택시장의 정비, ③ 고령자 스스로 자가주택의 배리어프리화 촉진을 위한 여러 가지 
시책이 마련되었다. 

13) 등록실적 : 125,592호(2008년 3월말 현재)
    등록정보 : 임대주택의 위치, 호수, 규모, 구조, 설비, 집세·공익비의 개략 산출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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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에 대해 보다 상세한 정보를 도도부현 지사가 등록하여 등록부를 일반 열람에 제공하고 

있다14).  

- 임대료 채무보증((재)고령자주택재단) : 고령자 원활입주 임대주택, 고령자 전용임대주택으

로 등록된 임대주택을 대상으로 임대료 등의 채무보증을 실시하여 임대료 미납 등에 대한 

임대인의 불안을 해소하고 있다15).  

- 종신 건물임대차 제도 : 고령자가 일정의 배리어프리 주택의 임차인이 되는 경우에 임차인의 

생존 중에는 존속하고, 사망시에 종료하는 임대계약제도를 실시하고 있다16).  

 고령자가 거주하는 주택 설계지침

「고령자의 거주안정 확보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해 정해진 고령자의 거주안정 확보에 

관한 기본적인 방침을 근거하여 고령자가 거주하는 주택은 나이 등에 따라 신체의 기능저하가 

나타났을 때도 고령자가 그대로 생활해갈 수 있도록 주택 설계에 관한 지침이 정해졌다. 이 

지침은 일반적인 주택의 설계상 배려사항을 정해두고, 사회상황의 변화와 기술의 진전 등에 

따라 필요 시 수정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2009년에 상기 법률의 개정에 맞추어 이 지침도 

수정되었다. 이전의 내용에 추가하여 현재 심신의 기능이 저하되거나, 장애가 생긴 거주자가 

있는 경우에 개별적으로 배려할 때의 지침 등이 정해져 있다. 

14) 등록실적 : 18,794호(2008년 3월말 현재) 
    등록정보 : 고령자 원활입주 임대주택의 등록정보와 함께 공동이용시설, 개호서비스, 선불집세 보전조치의 

유무 등
15) 보증인수실적 : 565건(2008년 3월말 현재) 
    보증내용 : 체납 임대료(6개월분을 한도), 원상회복 및 소송비용(9개월분 한도)
    보증료 : 월 임대료의 35% 
    보증기간 : 2년간(갱신가능) 
     - (재)고령자주택재단에 의한 임대료 채무보증은 고령자 외 장애자세대, 육아세대(수입분위 50%미만에 

한정), 외국인도 대상으로 하고 있음.
16) 실적 : 22건, 845호(2008년 3월말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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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 고령자가 거주하는 주택 설계지침의 이미지

 고령자의 거주 요구에 대응한 주택 확보 

교외 단독주택에서 도심의 케어 집합주택으로 이전, 고령에 따른 심신기능 저하에 맞춘 그

룹홈 등 거주 형태의 선택 등, 고령자의 거주 요구에 대응한 거주지나 주택의 확보를 지원하고 

있다17). 

❚ 고령자 주거이전 지원제도(유한책임중간법인 이주·이사지원기구)

세대인수가 적은 고령자세대가 규모가 큰 주택에 거주하는 반면에 세대인수가 많은 육아세

대가 규모가 작은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주택제고와 요구의 불일치가 발생하고 있다. 그래서 

17) 주택확보 배려가 필요한 자에 대한 임대주택의 공급 촉진에 관한 법률(주택 세이프티넷(safety net)
법)(2007.7.6 공포) : 고령자세대 등 주택시장에서 적절한 주택을 확보하는 것이 곤란한 세대를 대상으로 
① 공적인 임대주택의 공급 촉진, ② 민간임대주택에 원활한 입주 촉진을 도모하는 것에 의해 거주안정을 
도모해야 하도록 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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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세대(이 제도의 대상자는 50세이상)의 자가주택을 차용하여 육아세대 등에 전대(轉貸)하

고, 고령자세대의 고령기에 적당한 주택으로 이주를 촉진하는 고령자 이주 지원제도를 실시하

고 있다.

JTI(이주·이사지원기구)가 고령자 소유의 교외 단독주택 등을 임대하고, 고령자에게는 안정

적인 수입을 제공하여 복지시설 등의 주변에 입지한 고령자용 케어 임대주택 등으로 이주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고령자로부터 임대한 주택을 육아세대 등에 임대하여 주택스톡의 유효

한 활용과 라이프 스테이지에 대응한 주택 확보에 공헌하고 있다. 

[그림 5-3] 고령자의 이주 지원제도의 체계

❚ 공공임대주택의 다양한 주거형태

공공임대주택의 다양한 주거형태는 다음과 같은 유형이 존재하고 있다.

- 그룹홈 : 공영주택이나 UR임대주택을 그룹홈 사업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에 임대, 고령

자나 치매고령자를 위한 그룹홈으로 활용하고 있다18). 

- corrective 주택(수정주택) : 고령자가 공동으로 이용하는 거실, 부엌, 식당 등을 갖추고 개

별 고령자세대의 프라이버시를 확보하면서 공동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corrective 주택을 

공급하고 있다. 

18) 실적 : 공영주택 545호(2007년말 현재), UR임대주택 4개소(2007년말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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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4] 그룹홈의 예 

 복지시책과 연계한 복지환경의 정비 

고령자 복지정책이 지금까지의 시설의료·시설간호에서 재택의료·재택간호를 중시할 방향

으로 전환되어 가는 가운데, 고령자가 정든 지역에서 안심하고 계속하여 살 수 있는 환경의 

정비가 과제가 되고 있다. 

❚ 공공임대주택

실버하우징 프로젝트는 일상생활에서 자립 가능한 고령자(이 제도의 대상은 60세이상)을 대

상으로 고령자 생활에 배려한 설비․사양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함과 동시에 라이프 서포터 

어드바이저에 의해 일상의 생활지도, 안부확인, 긴급시의 연락 등의 서비스 제공을 하고 있다. 

주택시책과 고령복지시책을 연계하여, 배리어프리 주택, 긴급통보시스템, 고령자 생활상담소, 

LSA(라이프 서포터 어드바이저)용 주택 등을 갖춘 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 LSA가 고령자에 

대한 돌봄서비스, 생활상담, 긴급시의 대응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위생노동성과 협력

하여 1987년도부터 실시하고 있고, 2008년 3월말 현재 858단지 22,985호를 관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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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5] 실버하우징 개념도

[그림 5-6] 실버하우징의 예(홋카이도 江別市)

공공임대주택단지의 복지시설 등의 정비 : 100호 이상의 공영주택단지를 새롭게 정비 또는 

개량할 때, 원칙적으로 복지시설 등을 일체적으로 정비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UR임대주택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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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에서도 같은 정비를 하고 있다. 특히, 2008년도부터는 대규모 공공임대주택단지 등에 대해 

주택과 옥외공간의 배리어프리화를 추진함과 동시에 공터 및 빈시설 등을 활용하여 의료·개

호·교류·육아시설 등의 서비스시설을 정비하여, 지역의 복지거점으로서 재정비해 나가는 「안

심 주거공간 창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19). 

고령자세대와 자식세대의 인근 거주프로그램은 공영주택이나 UR임대주택의 입주자 모집

전형에서 고령자의 개호가 필요한 자식세대에 대해서 고령자가 거주하는 주택과 인접한 주택

에 우선입주를 실시하고 있다. 

❚ 민간임대주택

민간임대주택 관련 하여 다음과 같은 정책이 진행되고 있다.

- 고령자 전용임대주택과 개호보험제도의 연계 : 정한 요건을 갖춘 고령자 전용임대주택에 도

도부현이 특정시설로서 지정하여 제공되는 개호는 특정시설 입주자 생활개호의 대상이 된

다20). 

- 의료법인에 의한 고령자 전용임대주택의 공급 : 2007년 5월 의료법인의 겸업 규제완화에 따

라 의료법인에 의한 돌봄서비스가 제공되는 고령자 전용임대주택의 공급이 가능해졌다.  

❚ 생활지원서비스 거점 등

시가지내 공가를 활용한 생활지원서비스 거점의 정비를 하고 있다. 지역주택교부금의 제안

사업에 의해 시가지내 공가를 활용한 고령자 생활지원서비스 거점의 정비, 고령자 생활을 지

원하는 NPO 지원 등을 실시하고 있다.

❚ 복지형 임대주택

중․저소득층 고령자를 대상으로 주택을 공급하고, 임대료를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해 주는 

19) 공공임대주택과 사회복지시설 등의 병설 실적(2007년말 현재) : 1,472 단지 2,361시설(고령복지시설 754
개소, 장애자 복지시설 81개소, 육아지원시설 672개소 등) 

20) 요건(후생노동성 고시) 
　 a. 각 호의 바닥면적이 25㎡/호이상(공동이용의 식당 등을 가지는 경우는 18㎡/호이상) 
　 b. 각 호에 부엌, 수세식 화장실, 수납설비, 세면설비, 욕실
      (수세식 화장실, 세면 설비 이외는 공동이용도 가능) 
　 c. 선불 임대료의 보전 조치 
　 d. 입욕, 배변 또는 식사 개호, 식사 제공, 세탁, 청소 등 가사 또는 건강관리 사업을 실시하는 임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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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제도이다. 민간토지소유자가 건설한 주택을 지방공공단체나 지방주택공급공사가 임

대해서 저가의 임대료로 고령자에게 재임대하는 제도이다. 이는 매년 결정되는 입주자 부담액

과 주택소유주에게 지불할 임대료의 차액을 국가 및 공공단체가 보조하고 있다.

❚ 시니어 주택제도

시니어 주택은 중견 근로자가 퇴직시 까지 마련할 수 있는 자금으로 입주할 수 있는 주택으

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고령자 주택이다. 공급주체는 주택, 도시정

비공단이나 지방주택공급공사로서 거주하는 동안 월세지불을 하지 않아도 되는 형태로 운영

된다.  즉, 입주가는 입주시 임대로 상당금액 정도의 종신연금보험에 가입하고 보험회사는 시

니어주택관리공단인 고령자 주택재단에 지불하게 된다.  간병, 간호가 필요할 경우 입주자가 

개별선택 혹은 종신간호보장형을 선택할 수 있다.

2) 양적 공급에서 질적 공급으로 전환

 주택의 품질확보 촉진

주택의 품질확보 촉진은 소비자가 안심하고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시장조건, 주택에 대한 

분쟁처리체제의 정비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된 「주택의 품질확보의 촉진 등에 관한 

법률(주택품질확보법, 1999년 제정)」에 의해 「주택성능표시제도의 창설」, 「주택에 관한 

분쟁처리체제의 정비」, 「하자담보책임의 특례」가 마련되었다. 또한, 이 하자담보책임의 특

례를 수행하기 위한 자금력 확보를 신축주택의 공급사업자에게 의무토록 한 「특정주택 하자

담보 책임이행의 확보 등에 관한 법률(주택하자담보수행법)」이 2007년에 제정, 2009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각각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주택성능표시제

 주택의 성능(구조내력, 차음성, 에너지절약성 등)에 관한 표시의 적정화를 도모하기 위해 

공통규칙(표시방법, 평가방법의 기준)을 마련하고, 소비자가 주택성능을 상호 비교할 수 있도

록 한다. 그리고 주택의 성능에 관한 평가를 객관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제3자 기관을 정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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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평가결과의 신뢰성을 높인다. 계약서에 첨부된 평가서에 표시된 주택의 성능은 계약내용

으로 여겨지는 것으로 표시된 성능을 실현한다. 

❚ 하자담보책임의 특례

신축주택의 취득계약(청부․매매)에 있어서 기본구조부분(기둥, 대들보 등 주택의 구조내력

상 주요한 부분 및 우수의 침투를 방지하는 부분)의 하자담보책임(구매자 등의 보수청구권 등)

을 10년간 의무토록 한다. 신축주택의 취득계약(청부․매매)에 있어서 하자담보책임은 20년까

지 연장도 가능하다.

❚ 특정주택 하자담보 책임이행의 확보 등에 관한 법률

신축주택의 공급사업자에 대하여 주택품질확보법에 의해 의무토록한 10년간의 하자담보책

임을 이행하기 위한 자금력 확보를 의무토록 하고 있다. 자금력 확보방법에 대해서는 공탁 또

는 하자담보책임보험에 가입토록 하고, 보험의 인수주체는 보험법인을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주택구매자는 사업자의 도산 등에 의해 하자담보책임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는 보수 등에 필요

한 비용을 공탁금 환부청구나 보험법인에 보험금 직접청구를 통해 확보할 수 있다. 

❚ 주택의 분쟁처리체제

주택품질확보법에 의해 성능평가가 이루어진 주택이나 주택하자담보이행법에 근거하여 보

험계약을 체결한 주택에 대해서 사업자와 주택구입자간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고 적정

한 해결을 도모하기 위해 지역의 변호사회로 이루어진 주택분쟁처리기관에 의해 분쟁처리를 

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주택분쟁처리기관이 수행하는 분쟁처리 의무를 지원하기 위해 분쟁처

리지원센터가 설치되어 있다.  



88

[그림 5-7] 분쟁처리체제

 기존주택․리폼시장의 정비

❚ 기존주택시장의 동향

일본의 기존(중고)주택시장에서 기존주택유통비율(신축․기존을 포함한 전체 주택유통호수 

중에서 기존주택유통호수가 차지하는 비율)은 13%정도이고, 미국은 약 78%, 영국은 약 89%, 

프랑스는 약 66% 등과 비교하여 낮은 수준이다. 또한, 멸실주택의 평균 건축 후 경과년수를 

추계하여보면 일본에서는 약 30년 정도, 미국은 약 55년, 영국은 약 77년으로 주택제고를 길게 

활용하고 있다고는 말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렇게 짧은 사이클의 재건축은 산업폐기물의 배

출량을 증가시키는 등 지구환경에 안 좋은 영향이 염려되기 때문에 기존주택을 안심하고 구입

할 수 있는 유통시장의 정비 등을 통하여 기존주택유통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 기존주택시장의 정비

기존주택시장의 정비를 위해서 다음과 같은 대처를 하고 있다. 기존주택 성능표시제도에 대

하여 인지도 향상을 위해 캠페인을 실시하는 등 제도보급을 촉진하고 있다. 가격산정 매뉴얼

에 대하여 기존주택의 질이나 리폼 등의 유지관리상황 등을 적절하게 가격산정에 반영되도록 

적절한 개정을 실시하고 있다. 

그리고 기존주택의 구입에 관한 정보제공에 대하여 지정유통기구가 보유한 부동산구입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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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등을 인터넷상에 제공하는 시스템「부동산구입정보제공사이트」을 2007년도부터 운용

개시하고 있다. 맨션의 관리정보를 등록·열람할 수 있는 맨션이력시스템「맨션미래넷」을 

2006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운용개시 중이다. 

주택론 감세 등의 세제상 특례조치에 대하여 이전은 건축 후 일정년수를 경과한 기존주택은 

적용대상이 되지 않았지만, 2005년도에 일정 내진성을 갖춘 기존주택을 건축 후 경과년수에 

관계없이 적용대상이 되도록 개정하였다.

❚ 주택리폼의 현황

주택제고 총수가 약 5,400만호(2003년)에 이르러 양적인 면에서 충족된 반면, 신 내진기준을 

갖추지 못한 주택이 약 1,150만호로 추계(2003년)되는 등 질적인 면에서는 충분하다고 말할 

수 없는 상황이다. 또한, 리폼 실시호수의 주택제고호수에 대한 비율은 약 2.4%(1999년~2003

년의 평균치)에 지나지 않는다. 게다가 분양맨션에 대해서는 25년이상의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수선적립금액을 설정하고 있는 관리조합의 비율은 약 20%(2003년)에 머물고 있다. 이 때문에 

양질의 주택제고의 형성, 안심·안전하고 쾌적한 거주환경의 정비, 기존주택의 유통촉진의 관

점에서 주택리폼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이 요구되고 있다. 

❚ 주택리폼의 시책

기존제고가 유효하게 활용되기 위해서는 적절한 유지관리, 내진성의 향상, 에너지절약화, 

배리어프리화에 대한 리폼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다음의 시책을 마련하고 주택리폼의 추진을 

도모하고 있다. 사업자정보 등의 제공시스템의 보급(리포넷), 상담창구의 설치 등을 통해 리폼

에 관한 정보제공의 촉진되고 있다. 제공되는 정보는 다음과 같다.

- 증개축 공사에 관련된 하자보증보험제도의 보급

- 리폼 등에 의한 주택제고활용에 기여한 우량주택부품인정제도의 확충

- 내진개보수촉진법, 주택·건축물안전제고형성사업, 지역주택교부금 및 내진개보수촉진세제

에 의한 내진개보수의 촉진

- 에너지절약법에 따른 일정규모이상의 주택·건축물의 대규모 개보수시에 에너지절약 조치제

출의 의무토록 하는 등 에너지절약 리폼의 추진

- 에너지절약 또는 배리어프리 개보수공사를 하는 경우 세제상 특례조치에 대해서 이전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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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론 감세에 추가하여 2009년도에는 투자형 감세조치를 도입

 - 맨션표준관리규약 및 맨션관리표준지침의 책정 및 보급, 맨션관리 적정화 추진센터를 통한 

상담창구의 설치, 세미나의 개최 등을 통해 계발 실시

또한 2005년 리폼의 품질저하가 사회적 문제화가 되면서 소비자가 안심하고 절적한 리폼을 

실시할 수 있는 환경을 정비하기 위해 각 지역에 리폼상담창구가 설치되었다. 그리고 건설업

법에 따른 사업자 지도·감독의 철저, 주택리폼에 관한 정보제공의 강화 등에도 노력하고 있다. 

[그림 5-8] 주택리폼 시장규모의 추이

 맨션(공동주택) 관련 제도의 정비

❚ 맨션의 상황

맨션의 공급은 1970년대 후반부터 본격화되어 최근에는 연간 약 20만호가 공급되고 있다. 

2008년말 현재 약 545만호, 약 1,400만명이 자가로 소유하고 있어 일본의 주요한 거주형태가 

되고 있고, 이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한편에 하나의 건물을 다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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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소유하는 맨션은 각 구분소유자 등의 공동생활에 대한 의식의 차이, 다양한 가치관을 가

진 구분소유자의 의사결정의 어려움, 건물구조상 기술적 판단의 어려움 등에 의해 맨션관리조

합 내에서 함의형성을 이루는 것이 힘들며  많은 과제가 있다. 특히, 향후 건축 년수가 오래된 

맨션이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에 대한 적절한 유지, 관리, 재생이 되지 않고 

방치된다면, 노후화된 맨션은 구분소유자 자신들의 거주환경 악화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주변

의 주거환경이나 도시환경의 악화 등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고, 맨션의 구분소유

자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그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그림 5-9] 전국 맨션공급 추이

❚ 맨션에 관한 법률

맨션은 1962년에 제정된 「건물의 구분소유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권리의무가 정해져 

있다. 또한 맨션의 양호한 거주환경 확보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맨션관리사제도의 창설, 

맨션관리업자의 등록제도 등에 의해 맨션관리의 적정화를 유지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기 위

해 「맨션관리의 적정화 추진에 관한 법률」이 2000년에 제정되었다. 게다가 향후 노후화된 

맨션의 증가에 따라 재건축이 필요한 맨션이 증가할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2002년에는 맨션 

재건축 조합의 설립이나 권리관계의 원활한 이행 등의 내용을 담은 「맨션 재건축의 원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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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 맨션에 관한 정책

많은 주민이 한 건물을 구분소유하고 있는 맨션은 주민이 쾌적한 생활을 누리기 위해서는 

주민간 맨션의 유지, 관리, 생활의 기본적 규칙을 정할 필요가 있다. 관리조합이 각 맨션의 실

태에 따라 관리규약을 제정․변경할 때 참고하도록 1982년 「맨션 표준관리규약」을 제정했

다. 이후 맨션관리에 관한 법제도의 충실, 맨션과 관련한 환경변화에 따라 수차례 개정이 이루

어져 2004년 현재의 제도가 되었다. 또한, 적정한 맨션관리를 위해 관리조합에 필요한 다방면

에 걸친 기본사항에 대해서 최초로 표준적인 대응을 전반적이고 구체적으로 작성한 「맨션관

리표준지침」을 2005년에 책정했다. 

더불어 구분소유자가 수선이력정보 등의 관리정보에서 맨션의 관리상황을 파악함으로 적정

한 관리를 한층 더 추진함과 동시에 구입예정자가 관리상황을 고려하여 맨션을 구입할 수 있

는 환경을 정비하기 위해 2006년부터 맨션의 관리정보를 등록․열람할 수 있는 「맨션이력시

스템(맨션 미래넷)」을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맨션의 내진진단, 내진진단보수를 하기 위해 

검토해야할 과제 및 사업추진 상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총 망라하고 현재 상황에서 고려할 

수 있는 대응책을 정리한 「맨션 내진화 매뉴얼」을 2007년에 책정하고, 계획적인 유지수선을 

촉진하기 위해 「장기수선계획 표준양식, 장기수선기획 작성가이드라인」을 2008년에 책정하

였다. 

❚ 맨션재건축사업

노후맨션은 주호면적이 협소하며, 내진성이 떨어지고 엘리베이터가 없는 등 구조나 설비가 

충분하지 않는 곳이 많다. 또한 공가의 증가, 임대화 진행, 거주자의 고령화 등의 문제를 내포

하고 있다. 한편 맨션은 사유재산의 집합체이며, 재건축은 어디까지나 구분소유자의 자력으로 

실시하는 것이 기본으로 맨션의 재건축에 있어서는 건물의 구분소유자인 구분소유자가 용이

하게 재건축을 결정할 수 없는 환경에 있다. 이 때문에 노후화 등에 의해 재건축이 필요한 맨

션 재건축에 대해서 국가 및 지자체는 긴밀하게 연계된 상담체제의 정비, 정보제공 등을 노력

함과 동시에 보조, 융자, 세제혜택도 포함된 종합적인 시책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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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공임대주택 등 주거안정망 구축

2007년 7월에 제정된 「주택확보에 배려가 필요한 자에 대한 임대주택 공급의 촉진에 관한 

법률」(주택안정망법)의 취지를 따라 고령자, 육아세대 등 저소득층의 거주안정 확보에 핵심

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공영주택에 대해 우선입주제도 활용을 통한 관리 적정화로 기존 제

고의 유효활용 등을 도모해가고 있다. 또한, 민간사업자에 의해 공영주택을 보완하는 공적임

대주택의 공급촉진과 고령자, 육아세대 등의 입주를 받는 민간임대주택으로 입주를 지원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의 정비, 임대료책무보증제도, NPO 등에 의한 거주지원의 조건정비 등 주택

시장전체를 활용하여 지역 실정을 고려한 중층적, 유연한 주택안정망의 구축을 중요하게 추진

하고 있다. 

 지역우량임대주택

2007년도에 공영주택제도를 보완한 공적임대주택(고령자용 우량임대주택․특정우량임대주

택)제도를 재편하여 지역우량임대주택제도가 창설되었다. 본 제도는 민간사업자 등에 대해 정

비비 및 임대료감액을 위한 보조를 실시하고, 육아세대, 장애자세대, 고령자세대 등 각 지역에

서 특히 거주안정에 대한 배려가 필요한 세대를 대상으로 양질의 임대주택 공급을 촉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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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0] 주택 안전망의 기능향상

 안심임대지원사업

2006년도 예산에 민간임대주택의 안전망 기능의 향상을 도모하는 관점에서 안심임대지원사

업이 창설되었다. 본 사업은 지방자치단체, NPO․사회복지법인, 관계사업자 등이 연계하여 

고령자, 장애자, 외국인, 육아세대의 입주를 받는 민간임대주택 등의 등록과 거주에 관한 각종 

서포터를 실시하는 것을 통해 고령자 등의 입주원활화와 안심할 수 있는 임대차 관계구축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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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1] 안심임대지원사업

 임대책무보증제도

민간임대주택의 입주에 있어 보증인이 없는 경우를 대비하여 고령자, 장애자, 외국인, 육아

세대, 해고 등에 의해 어쩔 수 없이 퇴거한 세대를 대상으로 체납임대료,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 소송에 필요한 비용에 대해서 보증하는 임대료책무보증제도를 고령자거주지원센터에서 

실시하여 집주인의 불안을 해결함으로써 이러한 세대의 민간임대주택으로 입주 원활화를 지

원하고 있다. 

[그림 5-12] 임대료책무보증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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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역 특색을 고려한 주택정책 

 지역주택계획(HOPE계획)의 개요 및 의의

국가주도의 전국 일률적인 공영주택공급방식에서 벗어나 지역성을 고려해 지역을 활성화시

키고, 지역주민의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해 1983년 (구)건설성에 의해 만들어졌다. HOPE

는 ‘지역고유의 환경(자연환경, 자원환경, 사회문화환경 등)에 바탕을 둔 주거(Housing with 

Proper Environment)’의 머리글자를 딴 것이며, 향후 주택정책의 희망’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

다. HOPE계획은 각 지역의 기후 및 풍토, 전통, 문화, 지방특색산업 등을 살리면서 지역의 창

의적인 사고를 통해 마을만들기를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지역에 기초한 종합적 주택

정책 추진을 위하여 「양호한 주택시가지의 형성, 지역주택문화의 육성, 지역주택생산의 진흥 

등에 대한 장기적인 주택정비의 기본방침 및 추진해야 할 구체적인 시책」을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와 같이 HOPE계획은 양호한 주거환경이나 경관은 지역의 귀중한 자산이고, 이것을 형성

하기 위해서는 공공건축물과 함께 주택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주택이 지역환경에 미치

는 영향과 주택 소유자의 사회적 책임을 중시한다. 또한 주택의 다면적 특성에도 관심을 갖는

다. 즉, 주택건설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과 주택의 계획․시공법과 지역문화형성과

의 관계성 등을 포괄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HOPE계획의 목표

HOPE계획의 수립․시행주체는 지역의 주택상황에 가장 잘 알고 있으며 주택문제에 대해

서 일차적인 책임을 져야하는 기초자치단체(시정촌)로 국가의 보조를 받아 수행한다. HOPE계

획의 목표는 다음과 같다. 

- 지역의 특성에 기초한 질 높은 거주공간 정비 : 자연환경, 전통, 문화 등 지역의 특성을 중시

하고, 이것을 살리면서 장래에 자산으로 계승할 수 있는 질 높은 거주공간을 정비하고 양호

한 지역사회를 형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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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에 시작하여 시행하는 마을만들기 : 주택 및 주거환경의 정비에 대해서 지역의 자주성과 

다양성을 존중함으로서 지역의 발의(發意)와 창의(創意)에 의한 마을만들기를 추진한다. 

- 지역주택문화, 지역주택산업 등에 걸친 광범위한 주택정책의 추진 : 주택은 독립적으로 기능

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주거환경, 지역사회, 지역산업, 지역경제, 지역문화 등과 복합적으

로 관계되므로 광범위한 주택정책을 통합적으로 시행한다. 

 HOPE계획의 구성요소

HOPE계획은 아래의 4가지 요소가 결합되어 구체화된다. 

- 공간 : 지역공간이나 거주공간의 목표나 이미지에 대한 계획으로 지역의 아이덴티티의 구체

화, 주거환경의 개선방향, 경관의 이미지, 커뮤니티 디자인, 정착되어야 할 전통적 공

간양식이나 지역에 적합한 주거양식 등이 공간계획요소가 된다. 

- 수법 : 관계된 여러 가지 활동을 목표에 접근할 수 있게 제어함으로써 모델주택이나 모델단

지 건설사업계획과 실시, 이벤트, 캠페인, 정보 등이 요구된다.

- 조직 : 계획을 지원하고 추진하기 위한 계획추진조직의 구축과 활동에 관한 계획으로 계획을 

진행시키는 에너지의 축적, 참여자의 증가방안, 주민의 협조와 이해를 도출하는 방안, 

조직운영 등이 마련되어야 한다.

- 생산 : 계획된 공간, 주택 등을 실제로 만들어가는 시스템의 계획으로 주택생산조직 및 지역

생산시스템의 확립, 자재나 관련 정보의 유통, 자재나 부재 및 부품의 생산과 이러한 

요소들간의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이와 같은 4가지 요소들의 상호작용에 의해 계획이 진행되도록 한다. 즉 계획한 ‘공간’을 실

현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조례의 책정’이라는 수법이 필요하며, 계획된 ‘생산’을 육성하기 위

한 수법으로 ‘지역에 적합한 목조주택 건설을 위한 보조제도’를 마련하도록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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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PE계획의 내용

계획내용은 지역의 여건에 맞는 종합적 주택시책으로서 다양하지만, 크게 아래와 같이 분류

할 수있다. 

- 기후․풍토에 적합한 주택․주거지 정비 : 극한지역․다설지역과 고온지역에 대한 주택개발 

등으로 주로 극한 기후에 대응하여 쾌적한 주생활 공간계획을 목표로 한다. 

- 지역주택문화의 형성․고향과 같은 마을만들기 : 전통적 주거문화,  계승․발전시키고자 하

는 것, 신흥주택지에 양질의 특색있는 주택만들기로 전통적인 요소들의 재현, 커뮤니티디자

인을 통한 새로운 지역문화 육성 등을 주요 계획내용으로 적용한다. 

- 주거환경정비 : 전면적인 정비방식과 수복형이 있다. 기존의 지역성격이 변하여 새로운 성격

에 대응하는 방향으로(예를 들어 가내공업지역이나 어촌지역의 지역특성의 변화) 주거환경

을 정비하는 것이다. 따라서 급격한 지역특성의 변화가 적은 대도시형과 변화를 많이 보이는 

지방도시형으로 구분될 수 있다. 

- 주택지의 경관 향상 : 가이드라인과 경관형성기준에 의한 조절을 하는 것으로 그 지역다운 

주택의 구성요소를 추출하거나 주택이나 건축에 대한 독자적인 표창제도를 만들어 주민이

나 시공자의 의식을 고양시켜 결과적으로 지역 특유의 경관을 형성시키는 방식을 취하는 것

이다. 

- 지역주택생산의 진흥 : 주택생산의 진흥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 따라서 해

당지역의 목수․공무점에 의한 시공과 지역에서 생산되는 목재․기와 등을 활용함으로서 지

역의 아이덴티티를 형성함과 동시에 지역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다. 

- 지역개발과 일체가 된 주택정비 : 매력있는 주거환경을 정비함으로서 우수한 기업의 유치가 

용이하다는 이점이 생긴다. 따라서 주택정비에 대한 계획시 부수적인 효과인 유망산업의 유

치를 고려해서 계획하는 것이다. 

 HOPE계획의 평가 및 전망

제도가 마련된 후 20년 동안 전국 총 400여개의 지자체가 계획을 수립하여 지역 고유의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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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을 활용한 마을만들기가 진행되고 있다. 또한, 지역의 주민, 전문가 등에 의한 민간조직이 

결성되어 행정과 협동으로 HOPE계획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지역도 많아, 이 사업 

수법은 높이 평가되고 있다. 지역특성을 충분히 살리기 위해 각 지역에서 추진되어온 HOPE계

획 및 그 추진활동의 내용은 지역마다 상당한 차이가 있다. 이러한 다양성 자체는 HOPE계획

제도의 독특한 장점이며 원래의 목적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러한 다양성으로 인하

여 이해나 응용이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HOPE계획 책정제도는 특정 개발을 위해서 보조사업의 채택 및 시행을 하기 위한 일반적인 

사업계획제도와는 다르며, 각 계획을 보면 사업에 대한 구체적 내용(사업비, 건축계획 등)들이 

빠짐없이 정리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HOPE 계획은 ‘문제’가 무엇이며, 이것을 대응하기 위해

서는 어떠한 사업 등의 수법이 투입되어야 하는 가를 검토하게 되어 있다. 계획단계에서 사업

의 내용을 구체적인 레벨까지 작성되는 경우는 비교적 이해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계획내용의 

구체화는 실천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특히 추진사업이 도입되고 난 후, 사업기간 

중에 상세한 실태분석이나 수법계획을 실시하는, 즉 ‘실천하면서 생각한다’라는 방식이 증가

하고 있다. HOPE계획의 목적이 지속적인 상황판단과 그에 대한 대책의 수립하고 실시하는데 

있기 때문에 이러한 방식이 받아들여지고 있다. 실제로 사업추진에 수반하는 상황의 변화에 

대응하여 전략을 변경함으로써 큰 성과를 올리고 있는 사례를 볼 수 있다. 

반면, 계획 대상 및 실천 과정에서 이용된 수법은 매우 다양하다. HOPE계획은 이전의 지방

주택건설 5개년계획과 같이 어떤 종류의 주택을 어느 정도 공급해야 한다는 내용은 담고 있지 

않다. 오히려 ‘디자인 룰(rule)’을 만들고 그 룰을 적용한 주택의 건설 및 개량을 촉진하는 것이 

주요 과제로 되고 있다. 이러한 과제를 실천하기 위해서 ‘룰 작성 및 개정’을 위한 전문가 조

직․네트워크, 주민들과의 대화기회 마련, 룰 적용을 위한 체제 구축 등 ‘조직화’, 안내․가이

드북 등을 통한 ‘정보보급’ 등의 수법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것이 지금까지의 ‘계획’사업과 비

교하여 HOPE계획의 큰 특징이며, 이러한 특성을 어떻게 활용해 나갈지가 앞으로의 중요한 

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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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 사점 도 출

고령화, 1인가구 증가 등 사회경제적 변화를 먼저 경험한 국가들의 주택 정책 추진 상황을 

살펴보기 위하여 일본, 프랑스 사례를 조사하였으며, 정책별 사례조사를 통하여 국가 및 지역

차원에서 적용 가능한 정책을 도출하였다. 앞서 살펴본 사례에서와 같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와 민간주택건설을 포함한 주택건설계획을 통하여 주택공급의 양적 증가를 이루어 왔다. 주택

이 양적으로 충족된 이후 질적 향상에 중점을 두어 주택 성능수준, 주거환경수준 등의 기준이 

설정되었다. 또한 정부의 직접적인 주택공급에서 민간의 주택을 활용한 보조금 지원 등의 간

접적인 방법으로 지원 수단이 변화하고 있다.

❚ 1인가구들을 위한 다양한 주택 공급 및 정책 마련

해외사례의 예처럼 저출산은 인구증가율의 감소를 초래하여 젊은층의  1~2인가구의 증가 

하였고, 고령화에 따라 노인 1~2인가구가 증가하였다. 일본의 경우에는 1인가구와 무자녀 가

구를 위한 원룸주택의 공급확대 정책이 추진되었으며, 민간차원에서의 다양한 주거유형이 공

급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1인가구들의 주택수요에 대응한 주택공급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현재 분양 시스템에서 소외 되있는 1인가구의 주택수요에 대응한 다양한 주택공급 체계

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민간의 다양한 형태의 주택 공급이 이루

어 질 수 있는 법 제도적인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 주택정책의 변화에 따른 다양한 주거 서비스 공급

주택 정책의 변화를 보면 일본과 프랑스에서 서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일본의 경우에는 

과거 교외지역의 신도시와 단독주택위주로 개발되었으나, 기성시가지의 아파트는 선호되지 

않았으며, 최근에서야 대도시 기성시가지 내 공동주택 건설이 증가하고 있는 있다. 프랑스의 

경우 과거 주택부족 해소를 위해 공급되던 500호 이상의 아파트 공급이 법적으로 금지되고 

있다. 이를 통해 다양한 유형의 주택 형태가 공급되고 있다. 그 이후 과거 아파트 위주의 개발

에서 도시인근의 전원주택의 개발위주로 전환되고 있다. 또한 주택시장에서 선호되지 않는 노

후주택의 리모델링을 통하여 주택환경을 개선하고자 하였으나, 주택의 공간적 기능적 향상, 

주변지역과의 연계등 주거환경의 종합적인 재생정책으로 전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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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구시가지의 개발시 물리적, 경제적, 사회적 측면을 포함하는 종합도시재생전략을 마

련하고 추진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지속적인 주택공급의 확대, 저출산, 고령화의 영향은 다양

한 결과로 나타났다. 신규 주택지에서의 주택건설량의 감소가 이루어지면서, 기존 구시가지의 

재개발을 통하여 주택공급을 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추진되고 있는 도시재생 관련 

사업과 지역의 주택 정책이 연계하여 추진될 필요가 있다. 

다른 유럽국가들과 같이 저소득층의 복지제도가 잘 갖춰져있는 프랑스의 경우 저소득계층

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을 많이 건설하였으나, 극빈층만 유입되고 그 이외의 계층은 이주해 감

에 따라 계층간 분리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공공임대주택의 건설을 

줄이고 간접적인 주택정책인 주거비보조를 통한 주택정책으로 변화하고 있다.

❚ 고령화에 따른 주택정책의 변화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무장애 주택 기준 및 다양한 정책을 모색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무장

애 주택의 공급을 위한 주택건설 기준을 마련하여 신규 주택 공급시 적용하고 있으며, 세제등 

다양한 유인책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수요자들인 고령자들의 자연스런 무장애 주택으로의 이

주를 위하여 기존의 주택을 임대하고 임대료를 제공받는 고령자 주거이전 지원제도가 추진되

고 있다. 또한 인구 고령화에 따른 고령자들의 주택 정책시 소득계층별, 건강상태별등 다양한 

주거형태가 공급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사회복지시스템과의 연계하여 고령자들의 

주거 복지를 향상시키고 있다.

❚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주택정책 수립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일본의 지역주택계획(HOPE)은 지역고유의 환경인 자연, 자원, 사회

문화환경에 바탕을 둔 주택 정책이다. 즉, 지역의 전통, 문화, 향토산업과 연관된 광범위한 주

택정책을 추진하는 것으로서, 지역의 창의적인 사고를 통하여 마을만들기를 추진하는 것을 목

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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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주택정책 방향 및 프로그램 적용

1. 주택정책 방향

1) 인구 고령화에 따른 대응방안 

충남의 65세 이상의 고령인구 비율은 14.8%로서 전국의 11%보다 3.8%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 충남의 2009년 기준 65세 이상 인구는 30만명을 상회하고 있으며 전체 인구 대비 비율로는 

14.8%를 차지하고 있다. 고령인구 추계치를 살펴보더라도 2011년 전국의 고령화 비율은 11%

이며 충남의 16%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계되었다. 이러한 고령화 비율은 2020년 총 인구 대비 

전국은 16%, 충남은 18%까지 예측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충남의 사회적 변화에 대응하

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1) 무장애 주택 공급을 위한 체계 마련

일본의 예처럼 무장애(barrier free) 주택확충 목표 수립등을 통해 집중적으로 고령자를 위한 

주택재고 확보가 필요하다. 일본의 경우에는 고령자용 주택재고를 전체의 20%를 확보한다는 

계획을 시행하고 있다. 그리고 다양하고 소득계층에 맞는 주거복지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고

령화가 이미 진행되고 있는 충남 및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무장애 주택을 지역별로 일정부분 

공급하도록 하는 계획수립이 필요하다. 따라서 고령가구 전망을 고려하여 중장기적으로 20%

까지 고령자 주택으로 신축, 리모델링된 주택 재고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또한 세제등 다양한 

유인책을 마련하여 민간의 참여를 사업참여를 높이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2) 고령자들의 생활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복지정책과 연계된 주택정책 수립

고령자들의 생활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복지정책과 연계된 주택정책을 수립하여 주거서비스

와 복지서비스의 연계가 필요하다. 일본의 고령자 거주이전 지원제도의 경우 고령자들의 자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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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런 무장애 주택으로의 이주를 위하여 기존의 주택을 임대하고 임대료를 제공받는 고령자 

주거이전 지원제도가 추진되고 있다. 또한 인구 고령화에 따른 고령자들의 주택 정책시 소득

계층별, 건강상태별등 다양한 주거형태가 공급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사회복지시스

템과의 연계하여 고령자들의 주거복지를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3) 고령자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민간의 유인책 모색

공공에만 의존한 고령자 주택 확보대책에서 탈피하여 민간역할을 확대할 수 있도록 인센티

브 제공이 필요하다. 무장애 주택 등 고령자 주택은 고령자 비율이 높아짐에 따라 재고를 높여

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민간의 사업참여가 필수적이다. 이를 위하여 신규주택 공급시 무

장애 주택을 일정비율 이상 공급하도록 의무화하기 위하여 용적률 완화와 기금 지원등의 인센

티브를 제공하여 공급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도시지역의 경우 재개발, 재건축을 포함하여 공

급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여 신규 주택 공급시 무장애 주택을 일정 물량

이상  공급할 경우 금융지원, 조세지원, 용적률 규제 완화를 통하여 인센티브 제공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민간의 다양한 참여를 통한 고령자들의 소득, 연령, 건강상태 등에 따른 다양한 

노인주택의 공급이 필요하다.

2) 1인가구 증가에 따른 대응방안 

1인가구의 특성은 도시지역에서는 20~30대의 젊은 연령의 1인가구 비율이 높으며 농촌지역

은 고령가구의 1인가구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의 경우에는 20-30대의 젊은 연령의 

1인가구 비중이 7.7%로서 전국 동부 지역의 9.3%보다는 낮으나 전국 읍부지역의 5.1%보다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고령가구의 1인가구 비중도 9.0%로 전국의 읍부 고령가구 비중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1인가구 및 무자녀 가구를 위한 다양한 유형의 주택공급 

을 유도하여야 하며, 신규주택 분양 공급시 1인가구의 소외 되는 정책 개선할 필요가 있다.

도시지역의 경우 젊은 1인가구 수요가 도심지에 높은 만큼 이들의 수요를 수용할 수 있는 

다양한 유형의 주택 공급이 필요하다. 도심내 일정비율 이상 1인가구를 위한 소형 주택을 공

급시 조세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대규모 복합개발사업시 소형 오피스텔, 소형 주상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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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아파트를 일정비율 이상 공급하면 용적률을 완화시키는 방안도 모색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신규주택분양에서 1인가구가 소외되는 현재의 분양시장 상황을 개선하기 위하여 제도적 보완

이 필요하다. 

비도시 지역에서는 고령자의 1인가구의 증가를 반영하여 기존 주택을 개보수시 무장애 주

택으로 건설하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현황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러한 지역의 주택부족

문제는 거의 해소된 상황이기 때문에 새로운 주택을 공급하기 보다는 기존주택을 개보수하여 

1인 고령자 가구의 주거복지를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3) 인구 감소 및 정체상태의 중소도시의 주택정책 방안

충남의 경우 2000년 이후 천안시와 아산시, 서산시, 계룡시, 당진군을 제외한 나머지 시·군

의 인구는 감소하고 있다. 특히 서천군과 부여군 등은 동 기간 동안 각각 연평균 2.3%, 2.1%로 

인구감소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시급 지역인 천안, 아산, 서산, 계룡시, 군지역에서는 당진군

을 제외하고는 인구의 감소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인구가 감소하거나 정체하는 중소도시의 경우에는 다른 지역에 비해 단독주택의 비율이 높

은 점이 특징이다. 이러한 특징은 충남지역의 거주형태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충남 지역의 

단독의 비율은 84%로서 전국의 61%보다 23%나 높은 상황이며, 이들 고령계층의 대부분은 주

택 노후화가 진행되어도 개보수투자를 위한 경제적 여력이 없는 것이 일반적이다. 

(1) 주택 리모델링, 재건축, 개보수 지원책 마련

주택가격 상승률이 낮은 지방 중소도시들은 노후 주택들에 대한 리모델링이나 재건축이 이

루어지지 못해 지역이 더욱 낙후되고, 주거서비스 수준이 열악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지역은 사업성을 높이기 위하여 용적률 완화 등의 인센티브가 부여되어도 개발을 촉진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지역은 정부의 재정지원과, 세제 혜택등을 통하여 

개발비용을 낮추어 개발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리모델링 정책도 주택가격 상승률, 인구 증감 등의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지역적으로 차별화

해야 한다. 현재의 리모델링 정책도 수도권의 주거여건 해결을 모색으로 운용되고 있다. 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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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소 또는 정체상태의 지역은 수도권과 다른 정책적 운용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지역은 

단기간내에 주택수요 증가가 예상되지 않기 때문에 재건축 보다는 리모델링을 통한 주거여건

의 향상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리모델링 지원대상을 단독주택까지 확대하여 장기적으로 다양한 주택 공급을 가능

하게 할 필요가 있다. 아파트와 비교하여 단독주택의 리모델링은 주민동의 요건이 필요없고 

공사비 또한 싸다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아파트만을 대상으로 한 리모델링 지원 정책 보다는 

단독주택까지 포괄할 수 있도록 정책의 틀을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정책의 변화시 아

파트 형태의 대규모 주택개발 보다는 지역의 특징을 반영한 다양한 형태의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유도될 필요가 있다.

(2) 공가 관리방안 마련

인구 감소 또는 정체하는 중소도시에는 빈집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노후된 빈집은 구

조적으로 취약하여 사고의 원인이 될 수도 있으며, 도시미관에도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범죄와 청소년들의 탈선에 이용될 수도 있다. 그리고 일정 지역의 빈집 증가는 지역 커뮤

니티를 붕괴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현재는 농촌지역의 경우에만 ‘농어촌 주택개량 촉진법’에서  빈집의 발생현황을 조사하여 

빈집정비 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도시지역의 빈집문제는 농촌지역 보다 더 큰 문

제를 일으킬 수 있다. 따라서 도시지역의 빈집을 관리하고 더 나아가 운영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미국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도시 내 방치된 빈집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토지은

행(land bank)를 설립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방안을 지자체별로 운영하는 것도 모색될 필요

가 있다. 

(3) 지역차원에서의 커뮤니티 재생사업 추진

인구가 감소 또는 정체하는 중소도시의 경우에는 주택문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경

제, 사회문제가 복합적으로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들은 상호 연계되어 있어 각각의 문제

라기 보다는 복합적인 문제들이 발생되고 있다. 이러한 지역은 인구 감소에 따라 소비의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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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의 감소, 일자리의 감소, 세원의 감소에 따른 지방재정 감소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일본의 

예를 보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자체들끼리 통합을 하기도 한다. 그리고 인구의 

급격한 감소와 지역경제기반의 붕괴를 막기 위해 경제력이 있는 도시은퇴자들을 지방으로 유

치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하는 곳도 있다. 

따라서 이러한 중소도시의 주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주택문제만 해결하기 보다는 종합

적인 커뮤니티 재생사업의 추진이 필요하다. 비슷한 예는 프랑스의 재생정책과 일본의 Hope 

계획에서 볼 수 있다. 주택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재건축, 재개발, 리모델링 사업은 정부가 지

원해야 할 뿐 아니라 일자리 만들기 등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과 더불어 도시 전반의 환경을 

개선하여 젊은 계층을 유입할 수 있는 곳으로 만드는 정책이 필요하다. 

또한 이러한 주거정비 사업시 커뮤니티가 유지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야 하며, 사업방

향을 커뮤니티가 주도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그리고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중소도시의 재생사

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재정지원 등 다양한 유인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4) 주택정책의 지방화 및 지역 차원의 주택정책 방안

주택시장은 소득, 직업, 연령 등 소비자 특성에 따라 여러 개의 하위시장이 존재한다. 따라

서 중앙정부 주도의 주택정책은 주택의 특성인 국지성과 지역성과 같은 하위시장의 특성을 

반영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주택정책의 주체는 지방자치단체가 되어야 함에

도 불구하고 지자체의 참여가 미흡한 실정이다. 중앙정부 주도의 주택정책은 주로 수도권 지

역의 주택시장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들이라 할 수 있다. 지방자치시대의 진전에 따라 지역적 

특성과 주택수요의 다양화를 반영한 주거복지 차원에서 주택정책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지단체 간 역할분담 조정에 따라 중앙정부는 주택정책의 기본방향 제시

하고 정책개발역할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도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는 주거복

지 프로그램 개발, 공공임대주택 공급 및 관리 등 지역특성에 맞는 주택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1) 지방중심의 주택정책 수립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역할분담은 중앙정부가 큰 틀에서 정책을 입안하고 지방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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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가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이를 시행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중앙정부는 주거복지정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근간이 되는 정책 개발 역할을 담당하며, 

정책 개발 및 집행에 있어서 유지되어야 할 주요 가치 및 강조점 등에 관한 지침과 필요한 

재정지원 및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주거서비스 공급 활성화를 위

한 유인책을 모색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주거서비스 공급 활성화를 위한 유인책을 모색하

고, 지방정부에서 수행하는 프로그램의 성과에 대한 모니터링 역할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가 제시한 기본방향을 벗어나지 않는 수준에서 지역 여건을 감안

하여 차등화된 주거서비스 목표를 능동적으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을 

수립, 수행하는 역할을 담당하도록 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지역 현실에 부합하는 

주거서비스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수단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이양함과 동시에 책임도 부여하여야 한다.

(2) 지방자치단체의 주요역할과 정책참여 증진방안

❚ 주거복지 증진 프로그램의 기획 및 집행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주거복지 증진 프로그램의 기획 및 집행능력을 

강화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별 주거복지소요를 파악하여 중앙정부에 예산을 신청하

고 지역설정에 맞는 주거비지원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집행할 수 있어야 한다.

지방정부는 지역실정에 맞는 정책대상을 설장하고,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한다. 또한 

주거문제를 주택에 국한하지 않고, 지역경제, 일자리 등의 경제활동 및 기타 사회복지 부분과

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

❚ 공공임대 주택 공급 및 관리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공공임대주택 유형 중 매입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검토

해 보아야 할 것이다. 이는 현재의 지자체 역량으로 실행이 가장 용이한 방안이다. 이와 더불

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일정량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택지 확보를 의무화할 필요성도 

있다. 이를 위한 예산지원 및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공급계획 수립에 지역별 주거실태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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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로 주거실태에 근거하여 주거복지 소요를 파악하고 정책소요 대상자를 수요자 측면에서 판

별할 필요가 있다. 이를 기초로 하여 주거비 보조 등 인적 지원계획과 더불어 공공임대주택 

공급 등 물적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지역주민의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커뮤니티 중심의 개발계

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일본의 Hope 계획을 참고한 주택과 주거복지 차원에서 지역이 중심

이 된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공공임대주택의 배분 및 관리에 있어서 지방정부의 역할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중앙정부는 기본적인 입주요건을 수립하고, 지자체별로 지역실정에 맞게 이를 재조정할 수 있

도록 해야 한다. 공공임대주택 관리에 있어서도 사회복지 기능을 접목하여 확대할 필요가 있다.

2. 정책 프로 그램 적용

본 절에서는 앞 절에서 제시한 인구 고령화에 따른 대응방안, 1인가구 증가에 따른 대응방

안,  인구 감소 및 정체상태의 중소도시의 주택정책 방안, 지방중심의 주택정책 수립을 바탕으

로 해외사례를 통한 각국의 주택정책 프로그램과 현재 충남의 주택정책을 비교하여 적용가능

성을 모색해 보았다. 적용가능성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예산과 조직측면에서 분담이 되

어야 하나 정책의 실현 가능성과 향후 중앙정부에 건의를 통한 정책 개발 측면에서 고려하였

다.

인구 고령화에 따른 대응방안 부문에서는 고령층을 위한 다양한 주택을 지원하는 계획, 일

상생활을 보조하는 사회복지정책과 연계된 주거시설, 무장애 시설이 적용된 노인주택의 공급

을 위한 정책 등이 조사되었다. 인구 감소 및 정체상태의 중소도시의 주택정책 방안에서는 다

양한 임대주택, 기존 주택시장 정비를 위한 방안, 입주지원 서비스 등의 정책이 조사되었다. 

지방중심의 주택정책 수립에서는 지역차원에서 주택계획을 수립하는 정책이 조사되었다. 

인구 고령화에 따른 대응방안과 관련한 해외 정책 프로그램으로는 고령층을 위한 지원주택, 

주택바우처 제도, 주택자산전환 모기지, 주택수리를 위한 보조금 프로그램, 다양한 고령층을 

위한 주택공급, 무장애 주택시설 공급, 다른 사회복지 프로그램과의 연계프로그램 등이 제공

되고 있었다. 이와 관련한 충남의 정책들은 사회취약계층 노후주택 개보수 사업, 토지주택공

사에서 공급하는 보금자리주택의 무장애 주택공급 및 주택할당제도가 있었다. 

인구감소 및 정체상태인 중소도시의 주택정책 방안과 관련한 해외 정책 프로그램으로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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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한 임대주택 공급, 주택공급의 정보전달 체계 구축, 임대지원사업 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와 관련된 충남의 정책으로는 공동주택 관리 업무지원, 노후 공공임대아파트 시설개선

사업 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고령화와 중소도시 주택정책의 대부분은 재원의 한계로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되고 있으며 중앙정부로부터 재원을 할당받은 지자체 혹은 관련 사업기

관이 지역에서 지원대상을 선정하여 지원하는 방안이 모색되고 있다.

지역차원의 주택정책 방안 부문에서 해외 정책 프로그램으로는 지역 주택계획수립이 이루

어지고 있다. 관련한 충남도의 정책은 도시및주거환경개선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나 원주민들

의 재정착률을 높여 지역 커뮤니티가 유지될 수 있는 사업이 추진되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지역 주택종합개획이 수립될 필요가 있다.



110

<표 6-1> 정책 프로그램 적용

구분 해외사례 관련 충남 정책 지방 적용가능성

인구 고령화에 
따른 대응 방안

고령층을 위한 지원주택 사회취약계층 노후주택 
개보수사업 0(국가,지방정부)

주택바우처 제도 　 X(국가)

주택자산전환 모기지 　 X(국가,공사)

주택수리 위한 보조금 프로그램 　 0(국가,지방정부)

Acessment Apartment 　 0(NGO,국가,지방
정부)

Eco-elder cottage housing 　 0(NGO,국가,지방
정부)

노인전용 하숙집 　 0(NGO,국가,지방
정부)

Congregate housing 　 0(NGO,국가,지방
정부)

주택공용제 　 0(NGO,국가,지방
정부)

무장애 주택제고 형성
(시설,금융,세제, 보증 등)

보금자리주택공급(LH공
사) 0(국가,지방정부)

고령자 주거이전 지원제도 　 0(자자체)

그룹홈 　 X(국가)

corrective 주택 　 X(국가)

실버하우징 프로젝트 　 X(국가)

공공임대주택 단지의 복지시설 정
비 　 X(국가)

고령자전용 임대주택과 개호보험 
제도연계 　 X(국가)

생활지원 서비스 거점 　 X(국가)

복지형 임대주택 　 X(국가)

1인가구 증가 
대응 방안 X 　 　

인구감소 및 
정체상태인 
중소도시의 
주택정책 방안

복지형 임대주택 　 X(국가,공사)

시니어드 주택제도 　 X(국가,공사)

주택성능 표시제 　 X(국가,공사)

하자담보 책임특례 　 X(국가,공사)

특정주택 하자담보 책임이행의 확
보법률 　 X(국가,공사)

주택분쟁 처리체제 공동주택 관리업무지원
(주택법및조례) 0(자자체)

기존주택 시장정비 　 X(국가,공사)

주택리폼 노후 공공임대아파트 
시설개선사업 0(자자체)

재건축 사업 사랑의집짓기 사업지원 0(자자체)

지역우량임대주택 　 X(국가,공사)

안심임대지원사업 　 0(자자체)

임대책무보증제도 　 X(국가,공사)

지역차원의 
주택정책 방안 지역주택계획수립(HOPE)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0(자자체)

주: 해외정책들의 주요 내용은 부록의 표 해외 주택정책 리스트를 참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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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결론 및 정책제언

1. 결론

충남의 양적인 주거수준을 나타내는 주택보급률은 2008년 기준으로 110.5%로 전국의 

100.7%보다 높은 상황이다. 반면 질적 수준을 나타내는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는 14.3%로 전

구의 13.0%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주택의 양적인 공급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질적인 측면에서 주택이 관리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사회 경제적 측면에

서 지역적 편차가 크게 나타나는 충남의 경우 다양한 주택정책 방향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충남지역의 사회 경제적 특성을 반영하여 고령화에 따른 대응방안, 1인가구 

증가에 따른 대응방안, 인구감소, 정체상태의 중소도시 주택정책 방안, 주택정책의 지방화 및 

지역 차원의 주택정책 방안을 모색하였다.

인구 고령화에 따른 대응방안으로는 무장애 주택공급을 위한 체계 마련, 고령자들의 생활서

비스 향상을 위하여 복지정책과 연계된 주택정책 수립, 고령자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민간

의 유인책 모색을 제안하였다. 

1인가구 증가에 따른 대응방안에서는 도시지역의 1인가구의 특성과 비도시지역의 특성을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1인가구의 특성은 도시지역에서는 20~30대의 젊은 연령의 1인가구 비

율이 높으며 농촌지역은 고령가구의 1인가구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의 경우에도 

비슷한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1인가구 증가에 따른 대응방안으로는 도시지

역의 경우 젊은 1인가구 수요가 도심지에 공급하고, 비도시 지역에는 고령자의 1인가구의 증

가를 반영하여 기존 주택을 개보수시 무장애 주택으로 건설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제시하였다.

인구 감소 및 정체상태의 중소도시의 주택정책 방안으로는 주택 리모델링, 재건축, 개보수 

지원책 마련, 공가 관리방안 마련, 지역차원에서의 커뮤니티 재생사업 추진을 제안하였다. 주

택가격 상승률이 낮은 지방 중소도시들은 노후 주택들에 대한 리모델링이나 재건축을 촉진하

기 위하여 사업성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개발비용을 낮추는 방안으로서 정부의 재정지

원과, 세제 혜택 등의 인센티브를 통하여 개발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단기간내에 주택

수요 증가가 예상되지 않기 때문에 재건축 보다는 리모델링을 통한 주거여건의 향상을 제안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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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중소도시에서 증가하고 있는 빈집정비를 위하여 농촌지역의 빈집의 경우에는 ‘농어촌 

주택개량 촉진법’ 을 통한 빈집정비 계획을 수립토록 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중소도시의 

주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주택문제만 해결하기 보다는 종합적인 커뮤니티 재생사업의 추

진을 제안하였다. 비슷한 예는 프랑스의 재생정책과 일본의 Hope 계획에서 볼 수 있다. 이러

한 주거정비 사업시 커뮤니티가 유지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야 하며, 사업방향을 커뮤니

티가 주도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그리고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중소도시의 재생사업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 재정지원 등 다양한 유인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주택정책의 지방화 및 지역 차원의 주택정책 방안 모색에서는 지방중심의 주택정책 수립을 

제시하였다. 주택시장은 소득, 직업, 연령 등 소비자 특성에 따라 여러개의 하위시장이 존재한

다. 따라서 중앙정부 주도의 주택정책은 주택의 특성인 국지성과 지역성과 같은 하위시장의 

특성을 반영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주택정책의 주체는 지방자치단체가 되어

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의 참여가 미흡한 실정이다. 중앙정부 주도의 주택정책은 주로 수

도권 지역의 주택시장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들이라 할 수 있다. 지방자치시대의 진전에 따라 

지역적 특성과 주택수요의 다양화를 반영한 주거복지 차원에서 주택정책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지단체 간 역할분담 조정에 따라 중앙정부는 주택정책의 기본방향 제

시하고 정책개발역할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도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는 주거

복지 프로그램 개발, 공공임대주택 공급 및 관리 등 지역특성에 맞는 주택정책을 수립할 필요

가 있다.

마지막으로 해외사례를 통한 정책 프로그램을 적용시켜보았다. 적용가능성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예산과 조직측면에서 분담이 되어야 하나 정책의 실현 가능성과 향후 중앙정부

에 건의를 통한 정책 개발 측면에서 고려하였다. 주택정책의 대부분은 재원의 한계로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되고 있으며 중앙정부로부터 재원을 할당받은 지자체 혹은 관련 사업기관이 지

역에서 지원대상을 선정하여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지역차원의 주택정책 수립

시 원주민들의 재정착률을 높여 지역 커뮤니티가 유지될 수 있는 사업이 추진되어야 한며, 장

기적으로는 지역 주택종합개획의 수립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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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한 계 및 향후 연구과 제

본 연구는 충남지역을 대상으로 사회경제적 변화를 고려한 주택정책 방향을 모색하였다. 지

금까지 충남을 대상으로 하여 지역차원의 주택정책 관련 연구는 처음 시도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주택과 주거 측면에서 충남의 정책방향을 고령화에 따른 대응방안, 1인가구 증가

에 따른 대응방안,  인구 감소 및 정체상태의 중소도시의 주택정책 방안, 지방중심의 주택정책 

수립 으로 나누어 방향을 제시하고 해외사례를 통하여 프로그램을 적용해 보았다. 본 연구가 

주택 및 주거 측면에서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이유는 충남의 현 상황을 살펴보고자 하였

고, 두 번째로 이슈를 도출하여 향후 각 부문별 중장기적인 대안을 모색해 보려는 시도 때문이

었다. 본 연구를 통하여 충남 지역 차원에서 다양한 주택 정책 방향을 포괄적으로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각 부문들은 별도의 후속 연구들이 진행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또

한 각 부문들의 구체적인 정책제시와 지역에 근거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향후 발표될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데이터를 활용하고 지역차원의 주거관련 의견수렴도 필요하다고 판단

된다. 특히 지역차원에서 문제점으로 제시되고 있는 고령화, 중소도시들의 주거 서비스문제 

등은 향후 심도있는 연구가 시급하다고 판단된다. 



114

□ 참고문 헌

봉인식 외(2006), 경기도 주택종합계획 수립연구, 경기개발연구원

         외(2006), 경기도 주거실태분석을 통한 주택종합계획 수립방안 연구, 경기개발연구원.

장영희 외(2005), 서울주택종합계획, 서울특별시.

이창현 회(2007), 전라북도 주택종합계획수립. 전북발전연구원.

손경환 외(2003), 2003~2012년 주택종합계획, 국토연구원

김정호(2007), 주택정책의 지방화 방안, 주택연구 제15권 3호 

박환용(2004), 주택공급관리의 주택정책적 접근, 주택연구 제12권 2호, 

이만형 외(2005), 지방주택정책 독자성을 향상하기 위한 동태적 분석, 주택연구 제13호 2호, 

배순석 외(2007), 주택수급여건 변화에 대응한 주택공급체계 개편방안, 국토연구원, 

김혜승(2007), 최저주거지준을 활용한 2006년 주거복지 소요추정 연구, 국토연구원, 

천현숙외(2005), 지방분권시대 주택거버넌스 체계 정립방안 연구, 국토연구원, 

건설교통부(2006), 고령자 주거지원 중장기 수립계획연구

국토해양부(2008), 2008 주거실태조사 보고서

김광주 외, 지방정부 주택정책목표의 우선순의 선정에 관한 연구, 부동산학회, 2009

김준형, 최막중(2006), 소득계층을 고려한 직주균형 지표의 개발과 주택정책적 함의에 관

한 연구, 국토계획 제41권 제4호

박환용(2000), 효율적 주택공급을 위한 주거수준의 지표설정, 국토학회 제35권 제2호

      (2004),  주택공급관리의 주택정책적 접근, 주택연구 제12권 제2호

통계청 홈페이지, www.kosis.kr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 해당년도.

고령사회의 주택정책, 국토교통성 주택국 주택종합정비과, 2008.10

시구정촌의 주택계획-HOPE계획에서 지금부터의 주택마스터플랜을 전망한다, Epistula 

Vol. 9, 건설성건축연구소, 1997.7

지역특성을 고려한 공동주택 개발연구, 대한주택공사 주택연구소, 1996.12

Housing in Japan, 재단법인 일본건축센터, 2009.11



<부
록
> 
해
외
 주

택
정
책
 리

스
트

구
분

정
책

국
가

정
책
내
용

무
장

애
 
주
택

재
고
 

형
성

우
량
주
택
 취
득
 지
원
제
도

일
본

무
장
애
 주
택
 구
입
을
 위
한
 저
리
 금
융
지
원

사
망
시
 일
괄
 상
환
형
 융
자

일
본

무
장
애
 주
택
으
로
 재
건
축
 자
금
의
 금
융
지
원

사
망
시
 일
괄
 상
환
형
 융
자
 채
무
보
증

일
본

사
망
시
 일
괄
 상
환
형
 융
자
 이
용
시
  
채
무
보
증

무
장
애
 주
택
 개
량
 촉
진
 세
제

일
본

무
장
애
 주
택
으
로
 개
량
시
 소
득
세
등
의
 감
세

공
공
임
대
주
택
　

일
본

신
규
 건
설
주
택
의
 무
장
애
 표
준
 사
양
 지
정

입
주
 
수
입
기
준
 
완
화
(지
자
체
 
재
량
에
 
따
라
 
 
수
입
분
위
 
40
%
까
지
 
완

화
)

민
간
임
대
주
택
　

일
본

고
령
자
위
한
 무
장
애
 임
대
주
택
 공
급
촉
진
을
  
위
한
 기
금
마
련

고
령
자
 입
주
 촉
진
을
 위
한
 정
보
공
개
 및
 채
무
보
증

고
령
자
 주
거
이
전
 지
원
제
도
　

일
본

넓
은
 주
택
에
 거
주
하
는
 노
인
들
을
 적
당
한
 면
적
의
 고
령
자
용
 주
택
으

로
 이
주

기
존
의
 주
택
은
 젊
은
 가
구
들
에
게
 임
대
하
여
 노
인
세
대
에
 임
대
료
 제

공

다
양

한
주

거
유

형
 
공
급

그
룹
홈

일
본

사
회
복
지
법
인
이
 운
영
하
는
 고
령
자
 주
거
 시
설

co
rr
ec
tiv
e 
주
택
(수
정
주
택
)

일
본

기
존
 주
택
 형
태
와
 다
른
 고
령
자
 위
한
  
공
동
생
활
형
 주
택
 형
태

실
버
하
우
징
 프
로
젝
트

일
본

일
상
생
활
 가
능
한
 고
령
자
를
 위
한
임
대
주
택
  
제
공
 및
 일
상
생
활
 지
원

공
공
임
대
주
택
단
지
의
 복
지
시
설
 정
비

일
본

10
0호
 이
상
의
 공
영
주
택
단
지
 정
비
시
  
복
지
시
설
 공
급

고
령
자
 
전
용
임
대
주
택
과
 
개
호
보
험
제
도
 

연
계

일
본

일
정
시
설
 갖
춘
 전
용
임
대
주
택
 입
주
자
들
에
게
  
개
호
보
험
 적
용

115



구
분

정
책

국
가

정
책
내
용

댜
양

한
  
주
거

유
형

공
급

생
활
지
원
서
비
스
 거
점

일
본

시
가
지
내
 공
가
를
 활
용
한
 생
활
지
원
서
비
스
  
제
공

복
지
형
 임
대
주
택
　

일
본

중
저
소
득
층
, 
고
령
자
 위
한
 주
택
공
급
, 
임
대
료
 지
자
체
 보
조

민
간
의
 주
택
을
 지
자
체
(공
사
)가
 임
대
하
여
  
저
가
로
 재
임
대

시
니
어
드
 주
택
제
도
　

일
본

근
로
자
가
 퇴
직
시
까
지
 마
련
할
 수
 있
는
  
자
금
으
로
 입
주

입
주
시
 
임
대
료
 
정
도
의
 
종
신
연
금
보
험
 
 
가
입
, 
보
험
회
사
는
 
시
니
어
 
주
택

관
리
 공
단
에
게
 지
불

양
적

공
급

에
서
 

질
적

공
급

주
택
성
능
표
시
제

일
본

주
택
 성
능
에
 대
한
 정
보
 공
개
를
 통
한
 소
비
자
들
의
 상
호
 비
교
 가
능

하
자
담
보
책
임
 특
례

일
본

주
택
의
 주
요
 부
분
들
에
 대
한
 하
자
담
보
  
책
임
 기
간
 1
0년
의
무
제

특
정
주
택
 하
자
담
보
 책
임
이
생
의
 확
보
 

법
률
　

일
본

10
년
간
 하
자
담
보
책
임
 이
행
을
 위
한
자
금
력
  
확
보
 의
무

공
탁
금
, 
보
험
회
사
 활
용

주
택
 분
쟁
처
리
체
제

일
본

지
역
 변
호
사
회
를
 활
용
한
 사
업
자
, 
 입
주
자
간
의
 분
쟁
 해
소

기
존
주
택
시
장
 정
비

일
본

주
택
 성
능
표
시
제
도
 통
한
 정
보
공
개
 및
  
홍
보

주
택
리
폼

일
본

내
진
등
 재
해
방
지
, 
에
너
지
 절
약
, 
무
장
애
  
주
택
으
로
 개
량

재
건
축
 사
업

일
본

노
후
주
택
의
 설
비
 고
도
화

지
역
우
량
임
대
주
택

일
본

민
간
사
업
자
에
 
대
한
 
정
비
비
 
및
 
임
대
료
 
 
보
조
 
통
한
 
양
질
의
 
임
대
주
택
 

공
급
촉
진

안
심
임
대
지
원
사
업
　

일
본

민
간
임
대
주
택
의
 안
전
망
 기
능
 향
상
 도
모
를
  
위
하
여
 주
택
 등
록
, 
거
주
를
 

위
한
 서
포
터
제
 실
시

지
자
체
, 
N
P
O
, 
사
회
복
지
법
인
등

임
대
책
무
보
증
제
도

일
본

고
령
자
, 
장
애
인
, 
외
국
인
, 
육
아
세
대
등
의
  
민
간
임
대
주
택
 입
주
를
 위
한
 보

증
제
도

지
역
 

주
택

정
책

지
역
주
택
계
획
 수
립
(H
O
P
E
)

일
본

지
역
차
원
에
서
 특
성
을
 고
려
한
 주
택
계
획
  
수
립
하
는
 마
을
만
들
기
 일
환

전
문
가
, 
지
역
주
민
, 
공
무
원
등
의
 협
력
계
획

116



구
분

정
책

국
가

정
책
내
용

주
거

안
전

망
 
향
상

고
령
층
을
 위
한
 지
원
주
택

미
국

62
세
 이
상
 극
저
소
득
층
 노
인
들
을
 위
한
 지
원
주
택

주
택
 바
우
처
 제
도

미
국

저
소
득
층
을
 의
한
 임
대
보
조
금
 지
원
사
업

주
택
자
산
 전
환
 모
기
지

미
국

62
세
 이
상
의
 주
택
소
유
자
들
을
 위
한
  
역
모
기
지
 제
도

주
택
수
리
 위
한
 보
조
금
 프
로
그
램

미
국

노
인
,극
빈
층
 대
상
의
 농
촌
주
택
 수
리
 프
로
그
램
 

다
양

한
 
노
인

주
택
 

건
설

A
ce
ss
m
en
tA
pa
rt
m
en
t

미
국

3-
4세
대
 입
주
하
는
 노
인
주
택

E
co
-e
ld
er
 c
o
tta
ge
 h
ou
si
ng

미
국

자
녀
들
 거
주
 주
택
 정
원
등
에
 노
인
용
  
간
이
주
택
 건
설
 함
께
 거
주

노
인
전
용
 하
숙
집

미
국

젊
은
 가
정
이
 소
수
의
 노
인
을
 하
숙

C
on
gr
eg
at
e 
ho
us
in
g

미
국

집
합
주
택
(1
0-
10
0세
대
)건
설
 저
소
득
 노
인
들
에
게
 주
거
 및
 식
사
 교
통

편
의
 제
공

주
택
공
용
제

미
국

2인
 이
상
의
 비
가
족
원
이
 함
께
 거
주

117





￭ 집 필 자 ￭

                    연구책임․충남발전연구원 지역정책연구부 임형빈 책임연구원

                    연 구 진․토지주택연구원 임정민 책임연구원

기본연구 2010-10․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른 충남 주택정책 방향

글쓴이․임형빈, 임정민 / 발행자․박진도 / 발행처․충남발전연구원

인쇄․2010년 12월 31일 / 발행․2010년 12월 31일

주소․충남 공주시 금흥동 101 (314-140)

전화․041-840-1164(직통) 041-840-1114(대표) / 팩스․041-840-1129

ISBN․978-89-6124-144-1 03350

http://www.cdi.re.kr

ⓒ2010. 충남발전연구원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기하면 자유로이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전재하거나 복사, 유통시키면 법에 저촉됩니다.

▪ 이 연구는 본 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
  /ASCII85EncodePages false
  /AllowTransparency false
  /AutoPositionEPSFiles true
  /AutoRotatePages /All
  /Binding /Left
  /CalGrayProfile (Dot Gain 20%)
  /CalRGBProfile (sRGB IEC61966-2.1)
  /CalCMYKProfile (U.S. Web Coated \050SWOP\051 v2)
  /sRGBProfile (sRGB IEC61966-2.1)
  /CannotEmbedFontPolicy /Warning
  /CompatibilityLevel 1.4
  /CompressObjects /Tags
  /CompressPages true
  /ConvertImagesToIndexed true
  /PassThroughJPEGImages true
  /CreateJDFFile false
  /CreateJobTicket false
  /DefaultRenderingIntent /Default
  /DetectBlends true
  /DetectCurves 0.0000
  /ColorConversionStrategy /LeaveColorUnchanged
  /DoThumbnails false
  /EmbedAllFonts true
  /EmbedOpenType false
  /ParseICCProfilesInComments true
  /EmbedJobOptions true
  /DSCReportingLevel 0
  /EmitDSCWarnings false
  /EndPage -1
  /ImageMemory 1048576
  /LockDistillerParams false
  /MaxSubsetPct 100
  /Optimize true
  /OPM 1
  /ParseDSCComments true
  /ParseDSCCommentsForDocInfo true
  /PreserveCopyPage true
  /PreserveDICMYKValues true
  /PreserveEPSInfo true
  /PreserveFlatness true
  /PreserveHalftoneInfo false
  /PreserveOPIComments false
  /PreserveOverprintSettings true
  /StartPage 1
  /SubsetFonts true
  /TransferFunctionInfo /Apply
  /UCRandBGInfo /Preserve
  /UsePrologue false
  /ColorSettingsFile ()
  /AlwaysEmbed [ true
    /ACaslonPro-Bold
    /ACaslonPro-BoldItalic
    /ACaslonPro-Italic
    /ACaslonPro-Regular
    /ACaslonPro-Semibold
    /ACaslonPro-SemiboldItalic
    /AdobeFangsongStd-Regular
    /AdobeHeitiStd-Regular
    /AdobeKaitiStd-Regular
    /AdobeMingStd-Light
    /AdobeMyungjoStd-Medium
    /AdobeSongStd-Light
    /AGaramondPro-Bold
    /AGaramondPro-BoldItalic
    /AGaramondPro-Italic
    /AGaramondPro-Regular
    /AgencyFB-Bold
    /AgencyFB-Reg
    /ahn2006-B
    /ahn2006-L
    /ahn2006-M
    /Albertus-ExtraBold
    /Albertus-Medium
    /AlbertusMT
    /AlbertusMT-Italic
    /AlbertusMT-Light
    /Algerian
    /AlisonsHand-Plain
    /AllegroBT-Regular
    /AmerTypewriterITCbyBT-Medium
    /AmiR-HM
    /AntiqueOlive
    /AntiqueOlive-Bold
    /AntiqueOlive-Compact
    /AntiqueOlive-Italic
    /AntiqueOlive-Roman
    /Apple-Chancery
    /Arial-Black
    /Arial-BoldItalicMT
    /Arial-BoldMT
    /Arial-ItalicMT
    /ArialMT
    /ArialNarrow
    /ArialNarrow-Bold
    /ArialNarrow-BoldItalic
    /ArialNarrow-Italic
    /ArialRoundedMTBold
    /ArialUnicodeMS
    /ArnoPro-Bold
    /ArnoPro-BoldCaption
    /ArnoPro-BoldDisplay
    /ArnoPro-BoldItalic
    /ArnoPro-BoldItalicCaption
    /ArnoPro-BoldItalicDisplay
    /ArnoPro-BoldItalicSmText
    /ArnoPro-BoldItalicSubhead
    /ArnoPro-BoldSmText
    /ArnoPro-BoldSubhead
    /ArnoPro-Caption
    /ArnoPro-Display
    /ArnoPro-Italic
    /ArnoPro-ItalicCaption
    /ArnoPro-ItalicDisplay
    /ArnoPro-ItalicSmText
    /ArnoPro-ItalicSubhead
    /ArnoPro-LightDisplay
    /ArnoPro-LightItalicDisplay
    /ArnoPro-Regular
    /ArnoPro-Smbd
    /ArnoPro-SmbdCaption
    /ArnoPro-SmbdDisplay
    /ArnoPro-SmbdItalic
    /ArnoPro-SmbdItalicCaption
    /ArnoPro-SmbdItalicDisplay
    /ArnoPro-SmbdItalicSmText
    /ArnoPro-SmbdItalicSubhead
    /ArnoPro-SmbdSmText
    /ArnoPro-SmbdSubhead
    /ArnoPro-SmText
    /ArnoPro-Subhead
    /AvantGarde-Book
    /AvantGarde-BookOblique
    /AvantGarde-Demi
    /AvantGarde-DemiOblique
    /AvantGardeITCbyBT-Book
    /AvantGardeITCbyBT-BookOblique
    /AvantGardeITCbyBT-Demi
    /AvantGardeITCbyBT-DemiOblique
    /AvantGardeITCbyBT-Medium
    /AvantGardeITCbyBT-MediumOblique
    /BankGothicBT-Medium
    /BaskOldFace
    /Batang
    /BatangChe
    /Bauhaus93
    /BellGothicStd-Black
    /BellGothicStd-Bold
    /BellMT
    /BellMTBold
    /BellMTItalic
    /BenguiatITCbyBT-Bold
    /BerlinSansFB-Bold
    /BerlinSansFBDemi-Bold
    /BerlinSansFB-Reg
    /BernardMT-Condensed
    /BernhardFashionBT-Regular
    /BernhardModernBT-Bold
    /BernhardModernBT-BoldItalic
    /BickhamScriptPro-Bold
    /BickhamScriptPro-Regular
    /BickhamScriptPro-Semibold
    /BirchStd
    /BlackadderITC-Regular
    /BlackoakStd
    /Bodoni
    /Bodoni-Bold
    /Bodoni-BoldItalic
    /Bodoni-Italic
    /BodoniMT
    /BodoniMTBlack
    /BodoniMTBlack-Italic
    /BodoniMT-Bold
    /BodoniMT-BoldItalic
    /BodoniMTCondensed
    /BodoniMTCondensed-Bold
    /BodoniMTCondensed-BoldItalic
    /BodoniMTCondensed-Italic
    /BodoniMT-Italic
    /BodoniMTPosterCompressed
    /Bodoni-Poster
    /Bodoni-PosterCompressed
    /BookAntiqua
    /BookAntiqua-Bold
    /BookAntiqua-BoldItalic
    /BookAntiqua-Italic
    /Bookman-Demi
    /Bookman-DemiItalic
    /Bookman-Light
    /Bookman-LightItalic
    /BookmanOldStyle
    /BookmanOldStyle-Bold
    /BookmanOldStyle-BoldItalic
    /BookmanOldStyle-Italic
    /BookshelfSymbolSeven
    /BradleyHandITC
    /BremenBT-Bold
    /BritannicBold
    /Broadway
    /BrushScriptMT
    /BrushScriptStd
    /Calibri
    /Calibri-Bold
    /Calibri-BoldItalic
    /Calibri-Italic
    /CalifornianFB-Bold
    /CalifornianFB-Italic
    /CalifornianFB-Reg
    /CalisMTBol
    /CalistoMT
    /CalistoMT-BoldItalic
    /CalistoMT-Italic
    /Cambria
    /Cambria-Bold
    /Cambria-BoldItalic
    /Cambria-Italic
    /CambriaMath
    /Candara
    /Candara-Bold
    /Candara-BoldItalic
    /Candara-Italic
    /Candid
    /Castellar
    /Centaur
    /Century
    /CenturyGothic
    /CenturyGothic-Bold
    /CenturyGothic-BoldItalic
    /CenturyGothic-Italic
    /CenturySchoolbook
    /CenturySchoolbook-Bold
    /CenturySchoolbook-BoldItalic
    /CenturySchoolbook-Italic
    /CGOmega
    /CGOmega-Bold
    /CGOmega-BoldItalic
    /CGOmega-Italic
    /CGTimes
    /CGTimes-Bold
    /CGTimes-BoldItalic
    /CGTimes-Italic
    /ChaparralPro-Bold
    /ChaparralPro-BoldIt
    /ChaparralPro-Italic
    /ChaparralPro-Regular
    /CharlemagneStd-Bold
    /CharlesworthBold
    /Chicago
    /Chiller-Regular
    /ChodeungL
    /ChosunilboNM
    /Clarendon
    /Clarendon-Bold
    /Clarendon-Condensed-Bold
    /Clarendon-Light
    /ColonnaMT
    /ComicSansMS
    /ComicSansMS-Bold
    /Consolas
    /Consolas-Bold
    /Consolas-BoldItalic
    /Consolas-Italic
    /Constantia
    /Constantia-Bold
    /Constantia-BoldItalic
    /Constantia-Italic
    /CooperBlack
    /CooperBlack-Italic
    /CooperBlackStd
    /CooperBlackStd-Italic
    /CopperplateGothic-Bold
    /CopperplateGothicBT-Bold
    /CopperplateGothic-Light
    /Copperplate-ThirtyThreeBC
    /Copperplate-ThirtyTwoBC
    /Corbel
    /Corbel-Bold
    /Corbel-BoldItalic
    /Corbel-Italic
    /Coronet
    /Coronet-Regular
    /Courier
    /Courier-Bold
    /Courier-BoldOblique
    /CourierNewPS-BoldItalicMT
    /CourierNewPS-BoldMT
    /CourierNewPS-ItalicMT
    /CourierNewPSMT
    /Courier-Oblique
    /Crayon
    /CurlzMT
    /DanzanArial
    /DanzanTimesNewRoman
    /Daum_Regular
    /Daum_SemiBold
    /DauphinPlain
    /Debussy
    /Desyrel
    /Dinbla
    /Dinbol
    /Dinlig
    /Dinmed
    /Dinreg
    /DoKdo
    /DoKdoDingBat
    /Dotum
    /DotumChe
    /DungunB
    /DungunL
    /DungunM
    /DungunR
    /DungunSB
    /EccentricStd
    /EdwardianScriptITC
    /Elephant-Italic
    /Elephant-Regular
    /English111VivaceBT-Regular
    /EngraversMT
    /ErasITC-Bold
    /ErasITC-Demi
    /ErasITC-Light
    /ErasITC-Medium
    /EstrangeloEdessa
    /EuroBatang
    /EuroDotum
    /EuroGulim
    /EuroGungso
    /Eurostile
    /Eurostile-Bold
    /Eurostile-BoldExtendedTwo
    /Eurostile-ExtendedTwo
    /ExpoM-HM
    /FBLee2000-Medium
    /FBLee2000T-Bold
    /FBLee2000T-Light
    /FBLee2000T-Medium
    /FBLee2001-Medium
    /FBLee2001T-Bold
    /FBLee2001T-Medium
    /FBLee80-Medium
    /FBLee80T-Bold
    /FBLee80T-Light
    /FBLee80T-Medium
    /FBLee90-Medium
    /FBLee90T-Bold
    /FBLee90T-Light
    /FBLee90T-Medium
    /FDalp
    /FelixTitlingMT
    /Fences
    /FootlightMTLight
    /ForteMT
    /FranklinGothic-Book
    /FranklinGothic-BookItalic
    /FranklinGothic-Demi
    /FranklinGothic-DemiCond
    /FranklinGothic-DemiItalic
    /FranklinGothic-Heavy
    /FranklinGothic-HeavyItalic
    /FranklinGothic-Medium
    /FranklinGothic-MediumCond
    /FranklinGothic-MediumItalic
    /FreestyleScript-Regular
    /FrenchScriptMT
    /FuturaBlackBT-Regular
    /FuturaBT-Bold
    /FuturaBT-BoldItalic
    /FuturaBT-ExtraBlack
    /FuturaBT-Light
    /FuturaBT-LightItalic
    /FZSY--SURROGATE-0
    /Gaeul
    /Garamond
    /Garamond-Antiqua
    /Garamond-Bold
    /Garamond-Halbfett
    /Garamond-Italic
    /Garamond-Kursiv
    /Garamond-KursivHalbfett
    /GaramondPremrPro
    /GaramondPremrPro-It
    /GaramondPremrPro-Smbd
    /GaramondPremrPro-SmbdIt
    /Gautami
    /Geneva
    /Georgia
    /Georgia-Bold
    /Georgia-BoldItalic
    /Georgia-Italic
    /GF_CutePero
    /GF_OceanFriends
    /GiddyupStd
    /Gigi-Regular
    /GillSans
    /GillSans-Bold
    /GillSans-BoldCondensed
    /GillSans-BoldItalic
    /GillSans-Condensed
    /GillSans-ExtraBold
    /GillSans-Italic
    /GillSans-Light
    /GillSans-LightItalic
    /GillSansMT
    /GillSansMT-Bold
    /GillSansMT-BoldItalic
    /GillSansMT-Condensed
    /GillSansMT-ExtraCondensedBold
    /GillSansMT-Italic
    /GillSans-UltraBold
    /GillSans-UltraBoldCondensed
    /GloucesterMT-ExtraCondensed
    /Goudy
    /Goudy-Bold
    /Goudy-BoldItalic
    /Goudy-ExtraBold
    /GoudyHandtooledBT-Regular
    /Goudy-Italic
    /GoudyOldStyleBT-Bold
    /GoudyOldStyleBT-BoldItalic
    /GoudyOldStyleBT-Italic
    /GoudyOldStyleBT-Roman
    /GoudyOldStyleT-Bold
    /GoudyOldStyleT-Italic
    /GoudyOldStyleT-Regular
    /GoudyStout
    /GraphicChe
    /GroundB10
    /GroundB20
    /GroundB30
    /GroundL10
    /GroundL20
    /GroundL30
    /GroundM10
    /GroundM20
    /GroundM30
    /Gulim
    /GulimChe
    /Gungsuh
    /GungsuhChe
    /H_ESPERANTO
    /H2bulB
    /H2bulL
    /H2bulM
    /H2cysB
    /H2cysL
    /H2gprM
    /H2gsrB
    /H2gtrE
    /H2gtrM
    /H2gttB
    /H2hdrM
    /H2mjrE
    /H2mjsM
    /H2mkpB
    /H2mppB
    /H2mppL
    /H2porL
    /H2porM
    /H2sa1M
    /H2supE
    /H2supL
    /H2wulE
    /H2wulL
    /HaansoftBatang
    /HaansoftDotum
    /Haettenschweiler
    /HanaB
    /HanaCM
    /HanaL
    /HanaM
    /HanaUL
    /HarlowSolid
    /Harrington
    /HA-TTL
    /HA-TTM
    /HeadG
    /HeadlineR-HM
    /HeadR
    /Helvetica
    /Helvetica-Bold
    /Helvetica-BoldOblique
    /Helvetica-Condensed
    /Helvetica-Condensed-Bold
    /Helvetica-Condensed-BoldObl
    /Helvetica-Condensed-Oblique
    /Helvetica-Narrow
    /Helvetica-Narrow-Bold
    /Helvetica-Narrow-BoldOblique
    /Helvetica-Narrow-Oblique
    /Helvetica-Oblique
    /HighTowerText-Italic
    /HighTowerText-Reg
    /HiTelSupBase
    /HiTelWulTitle
    /HMKBP
    /HMKBS
    /HoboStd
    /HoeflerText-Black
    /HoeflerText-BlackItalic
    /HoeflerText-Italic
    /HoeflerText-Ornaments
    /HoeflerText-Regular
    /HSalM
    /Humanist521BT-Bold
    /Humanist521BT-BoldItalic
    /Humanist521BT-Italic
    /Humanist521BT-Roman
    /HYbdaL
    /HYbdaM
    /HYbsrB
    /HYBuDle-Medium
    /HYcysM
    /HYdnkB
    /HYdnkM
    /HydrogenScore
    /HYGoThic-Bold
    /HYGoThic-Light
    /HYgprM
    /HYGraPhic-Bold
    /HYgsrB
    /HYgtrE
    /HYhaeseo
    /HYHaeSo-Medium
    /HYHeadLine-Bold
    /HyhwpEQ
    /HYkanB
    /HYkanM
    /HYKHeadLine-Bold
    /HYKHeadLine-Medium
    /HYLongSamul-Bold
    /HYLongSamul-Light
    /HYLongSamul-Medium
    /HYmjrE
    /HYMokGak-Bold
    /HYMokPan-Bold
    /HYmprL
    /HYMyeongJo-Bold
    /HYMyeongJo-Light
    /HYMyeongJo-Medium
    /HYMyeongJo-Ultra
    /HYnamB
    /HYnamL
    /HYnamM
    /HYPillGi-Light
    /HYPop-Bold
    /HYPop-Medium
    /HYporM
    /HYPost-Bold
    /HYRGoThic-Bold
    /HYRGoThic-Medium
    /HYsanB
    /HYSeNse-Bold
    /HYShortSamul-Bold
    /HYShortSamul-Light
    /HYSinGraPhic-Medium
    /HYSinMun-MyeongJo
    /HYSinMyeongJo-Bold
    /HYsnrL
    /HYSooN-MyeongJo
    /HYsupB
    /HYsupM
    /HYSymbolA
    /HYSymbolB
    /HYSymbolC
    /HYSymbolD
    /HYSymbolE
    /HYSymbolF
    /HYSymbolG
    /HYSymbolH
    /HYTaJa-Bold
    /HYTaJaFull-Bold
    /HYTaJaFull-Light
    /HYTaJaFull-Medium
    /HYTaJa-Light
    /HYTaJa-Medium
    /HYtbrB
    /HYwulB
    /HYwulM
    /HYYeasoL-Bold
    /HYYeaSo-Medium
    /HYYeatGul-Bold
    /HYYeatGul-Medium
    /Impact
    /ImprintMT-Shadow
    /InformalRoman-Regular
    /Jabmlv50
    /Jahglv50
    /Jahsmv50
    /Jajgmv50
    /Jajmmv50
    /JasuR-HM
    /Jatgbv50
    /Jatmbv50
    /Jaxgxv50
    /JCbgK
    /JCbmK
    /JCLIGHTgo
    /JCNbgK
    /JCNtgT
    /JoannaMT
    /JoannaMT-Bold
    /JoannaMT-BoldItalic
    /JoannaMT-Italic
    /Jokerman-Regular
    /JuiceITC-Regular
    /JungGothicOldHangul
    /KabelITCbyBT-Book
    /KabelITCbyBT-Ultra
    /KachbalL
    /KangSan
    /Kartika
    /KozGoPro-Bold
    /KozGoPro-ExtraLight
    /KozGoPro-Heavy
    /KozGoPro-Light
    /KozGoPro-Medium
    /KozGoPro-Regular
    /KozMinPro-Bold
    /KozMinPro-ExtraLight
    /KozMinPro-Heavy
    /KozMinPro-Light
    /KozMinPro-Medium
    /KozMinPro-Regular
    /KristenITC-Regular
    /KunstlerScript
    /Latha
    /LatinWide
    /LetterGothic
    /LetterGothic-Bold
    /LetterGothic-BoldSlanted
    /LetterGothic-Italic
    /LetterGothic-Slanted
    /LetterGothicStd
    /LetterGothicStd-Bold
    /LetterGothicStd-BoldSlanted
    /LetterGothicStd-Slanted
    /Lithograph-Bold
    /LithographLight
    /LithosPro-Black
    /LithosPro-Regular
    /Love
    /LubalinGraph-Book
    /LubalinGraph-BookOblique
    /LubalinGraph-Demi
    /LubalinGraph-DemiOblique
    /LucidaBright
    /LucidaBright-Demi
    /LucidaBright-DemiItalic
    /LucidaBright-Italic
    /LucidaCalligraphy-Italic
    /LucidaConsole
    /LucidaFax
    /LucidaFax-Demi
    /LucidaFax-DemiItalic
    /LucidaFax-Italic
    /LucidaHandwriting-Italic
    /LucidaSans
    /LucidaSans-Demi
    /LucidaSans-DemiItalic
    /LucidaSans-Italic
    /LucidaSans-Typewriter
    /LucidaSans-TypewriterBold
    /LucidaSans-TypewriterBoldOblique
    /LucidaSans-TypewriterOblique
    /LucidaSansUnicode
    /MagicR-HM
    /Magneto-Bold
    /MaiandraGD-Regular
    /MalgunGothicBold
    /MalgunGothicRegular
    /Mangal-Regular
    /Marigold
    /MaturaMTScriptCapitals
    /Mbongb
    /MDAlong
    /Mdam
    /MDArt
    /MDEasop
    /Mdesm
    /MDGaesung
    /MDSol
    /MesquiteStd
    /MetaPlusBold-Caps
    /Mforgem
    /Mfoxm
    /MicrosoftSansSerif
    /MingLiU
    /MinionPro-Bold
    /MinionPro-BoldCn
    /MinionPro-BoldCnIt
    /MinionPro-BoldIt
    /MinionPro-It
    /MinionPro-Medium
    /MinionPro-MediumIt
    /MinionPro-Regular
    /MinionPro-Semibold
    /MinionPro-SemiboldIt
    /Mistral
    /MJB
    /Mkgd
    /Mla
    /Mlan
    /Modern-Regular
    /MoeumTR-HM
    /MogfilB
    /MogfilL
    /MogfilM
    /Monaco
    /MonaLisa-Recut
    /MonArial
    /MonotypeCorsiva
    /Monscrip
    /MS-Gothic
    /MS-Mincho
    /MSOutlook
    /MS-PGothic
    /MS-PMincho
    /MSReferenceSansSerif
    /MSReferenceSpecialty
    /MS-UIGothic
    /MT-Extra
    /MVBoli
    /MyriadPro-Bold
    /MyriadPro-BoldCond
    /MyriadPro-BoldCondIt
    /MyriadPro-BoldIt
    /MyriadPro-Cond
    /MyriadPro-CondIt
    /MyriadPro-It
    /MyriadPro-Regular
    /MyriadPro-Semibold
    /MyriadPro-SemiboldIt
    /MyungjoXB-HM
    /NanumGothic
    /NanumGothicBold
    /NanumMyeongjo
    /NanumMyeongjoBold
    /Nature-Bold
    /NemoB
    /NemoM
    /NemoXB
    /NewCenturySchlbk-Bold
    /NewCenturySchlbk-BoldItalic
    /NewCenturySchlbk-Italic
    /NewCenturySchlbk-Roman
    /NewGulim
    /NewYork
    /NHj
    /NHlo
    /NiagaraEngraved-Reg
    /NiagaraSolid-Reg
    /NSimSun
    /NuevaStd-BoldCond
    /NuevaStd-BoldCondItalic
    /NuevaStd-Cond
    /NuevaStd-CondItalic
    /Nuggim
    /OCRAbyBT-Regular
    /OCRAExtended
    /OCRAStd
    /OCRB10PitchBT-Regular
    /OldEnglishTextMT
    /Onyx
    /Optima
    /Optima-Bold
    /Optima-BoldItalic
    /Optima-Italic
    /OratorStd
    /OratorStd-Slanted
    /Oxford
    /OzHandicraftBT-Roman
    /Pado
    /PalaceScriptMT
    /Palatino-Bold
    /Palatino-BoldItalic
    /Palatino-Italic
    /PalatinoLinotype-Bold
    /PalatinoLinotype-BoldItalic
    /PalatinoLinotype-Italic
    /PalatinoLinotype-Roman
    /Palatino-Roman
    /PandamoniumBV
    /PanhwaR-HM
    /Papyrus-Regular
    /Parchment-Regular
    /Perpetua
    /Perpetua-Bold
    /Perpetua-BoldItalic
    /Perpetua-Italic
    /PerpetuaTitlingMT-Bold
    /PerpetuaTitlingMT-Light
    /PianoM
    /Pilgi2
    /Playbill
    /PMingLiU
    /PoorRichard-Regular
    /PoplarStd
    /PosterBodoniBT-Roman
    /PrestigeEliteStd-Bd
    /PrinceM
    /Pristina-Regular
    /PyunjiR-HM
    /Raavi
    /RageItalic
    /Ravie
    /RixJJanguM
    /Rockwell
    /Rockwell-Bold
    /Rockwell-BoldItalic
    /Rockwell-Condensed
    /Rockwell-CondensedBold
    /Rockwell-ExtraBold
    /Rockwell-Italic
    /RosewoodStd-Regular
    /SaenaegiR-HM
    /San60B
    /San60L
    /San60M
    /San60R
    /San60SB
    /SanBoL
    /SanBoM
    /SanBrL
    /SanBsL
    /SanBsU
    /SanCnB
    /SanCnL
    /SanCrL
    /SanDaM
    /SandArB
    /SandEgB
    /SandEgCB
    /SanDfB
    /SanDfS
    /SanDfT
    /SanDjB
    /SandJg
    /SanDjM
    /SandKg
    /SandKm
    /SanDsCB
    /SandSm
    /SandTg
    /SandTm
    /SanDungunB
    /SanDungunL
    /SanDungunM
    /SanDungunR
    /SanDungunSB
    /SanEgL
    /SanEgM
    /SanHgM
    /SanIgM
    /SanJhB
    /SanJhR
    /SanJhU
    /SanKbB
    /SanKbL
    /SanKbM
    /SanKsB
    /SanKsL
    /SanKsM
    /SanMcL
    /SanMrJ
    /SanMrL
    /SanMrM
    /SanMsL
    /SanMsM
    /SanMuL
    /SanMuM
    /SanNsB
    /SanNsL
    /SanPiB
    /SanPiL
    /SanPiM
    /SanPuB
    /SanPuW
    /SanSk
    /SanStCB
    /SanSwB
    /SanSwL
    /SanSwM
    /ScriptMTBold
    /SD_SungkyongB
    /SD_SungkyongL
    /SD_SungkyongM
    /SD-Viewer-Edge-Font
    /SD-Viewer-Font
    /seevaa9
    /SegoeUI
    /SegoeUI-Bold
    /SegoeUI-BoldItalic
    /SegoeUI-Italic
    /SerifaBT-Bold
    /SerifaBT-Italic
    /SerifaBT-Roman
    /SerifaBT-Thin
    /SeUtum
    /SHeadG
    /SHeadR
    /ShowcardGothic-Reg
    /Shruti
    /SimHei
    /SimSun
    /SimSun-PUA
    /SinGraphic
    /SinMyungJoOldHangul
    /SinMyungJoSymbol
    /SinMyungJoyakja
    /SnailM
    /SnapITC-Regular
    /SohaR-HM
    /Sol
    /SouvenirITCbyBT-Demi
    /SouvenirITCbyBT-DemiItalic
    /SouvenirITCbyBT-Light
    /SouvenirITCbyBT-LightItalic
    /Staccato222BT-Regular
    /StempelGaramond-Bold
    /StempelGaramond-BoldItalic
    /StempelGaramond-Italic
    /StempelGaramond-Roman
    /Stencil
    /StencilStd
    /SunM
    /Swiss911BT-ExtraCompressed
    /Sylfaen
    /Symbol
    /SymbolMT
    /TaeGP
    /TaeUtum
    /Taffy
    /Tahoma
    /Tahoma-Bold
    /TektonPro-Bold
    /TektonPro-BoldCond
    /TektonPro-BoldExt
    /TektonPro-BoldObl
    /TempusSansITC
    /TeXplusEF
    /TeXplusEF-Bold
    /TeXplusEM
    /TeXplusEM-BoldItalic
    /TeXplusEM-Italic
    /TeXplusEX
    /TeXplusMI
    /TeXplusMI-Bold
    /TeXplusRM
    /TeXplusRM-Bold
    /TeXplusRM-BoldItalic
    /TeXplusRM-Italic
    /TeXplusSA
    /TeXplusSB
    /TeXplusSY
    /TeXplusSY-Bold
    /TeXplusTE
    /Times-Bold
    /Times-BoldItalic
    /Times-Italic
    /TimesNewRomanPS-BoldItalicMT
    /TimesNewRomanPS-BoldMT
    /TimesNewRomanPS-ItalicMT
    /TimesNewRomanPSMT
    /Times-Roman
    /ToodamB
    /ToodamM
    /TrajanPro-Bold
    /TrajanPro-Regular
    /Trebuchet-BoldItalic
    /TrebuchetMS
    /TrebuchetMS-Bold
    /TrebuchetMS-Italic
    /TSThgrgl
    /TSTjkvr
    /TSTmgor
    /TSTnamb
    /TSTNamr
    /TSTPenC
    /Tunga-Regular
    /TwCenMT-Bold
    /TwCenMT-BoldItalic
    /TwCenMT-Condensed
    /TwCenMT-CondensedBold
    /TwCenMT-CondensedExtraBold
    /TwCenMT-Italic
    /TwCenMT-Regular
    /TypoUprightBT-Regular
    /Univers
    /Univers-Bold
    /Univers-BoldExt
    /Univers-BoldExtObl
    /Univers-BoldItalic
    /Univers-BoldOblique
    /Univers-Condensed
    /Univers-CondensedBold
    /Univers-Condensed-Bold
    /Univers-Condensed-BoldItalic
    /Univers-CondensedBoldOblique
    /Univers-Condensed-Medium
    /Univers-Condensed-MediumItalic
    /Univers-CondensedOblique
    /Univers-Extended
    /Univers-ExtendedObl
    /Univers-Light
    /Univers-LightOblique
    /Univers-Medium
    /Univers-MediumItalic
    /Univers-Oblique
    /Verdana
    /Verdana-Bold
    /Verdana-BoldItalic
    /Verdana-Italic
    /VinerHandITC
    /Vivaldii
    /VladimirScript
    /Vrinda
    /Webdings
    /Wingdings2
    /Wingdings3
    /Wingdings-Regular
    /WoorinR-HM
    /WP-ArabicScriptSihafa
    /WP-ArabicSihafa
    /WP-BoxDrawing
    /WP-CyrillicA
    /WP-CyrillicB
    /WP-GreekCentury
    /WP-GreekCourier
    /WP-GreekHelve
    /WP-HebrewDavid
    /WP-IconicSymbolsA
    /WP-IconicSymbolsB
    /WP-Japanese
    /WP-MathA
    /WP-MathB
    /WP-MathExtendedA
    /WP-MathExtendedB
    /WP-MultinationalAHelve
    /WP-MultinationalARoman
    /WP-MultinationalBCourier
    /WP-MultinationalBHelve
    /WP-MultinationalBRoman
    /WP-MultinationalCourier
    /WP-Phonetic
    /WPTypographicSymbols
    /YDI2002
    /YDIBirdB
    /YDIBirdL
    /YDIBirdM
    /YDIChbinB
    /YDIChbinL
    /YDIChbinM
    /YDIChunB
    /YDIChungB
    /YDIChungCB
    /YDIChungL
    /YDIChungM
    /YDIChunL
    /YDIChunM
    /YDIFadeB
    /YDIGirlM
    /YDIGukL
    /YDIGukM
    /YDIGurmB
    /YDIGurmL
    /YDIGurmM
    /YDIHSalM
    /YDIIrisB
    /YDIIrisL
    /YDIJininB
    /YDIJininL
    /YDIJininM
    /YDIMonoM
    /YDIPaintB
    /YDIPaintL
    /YDIPaintM
    /YDIPinoB
    /YDIPinoL
    /YDIPinoM
    /YDISapphIIB-KSCpc-EUC-H
    /YDISapphIIL-KSCpc-EUC-H
    /YDISapphIIM-KSCpc-EUC-H
    /YDISmileB
    /YDISmileL
    /YDISmileM
    /YDISolM-KSCpc-EUC-H
    /YDISongB
    /YDISongL
    /YDISongM
    /YDISprIIB
    /YDISprIIL
    /YDISprIIM
    /YDISumM
    /YDIWebBatan
    /YDIWebDotum
    /YDIWindM-KSCpc-EUC-H
    /YDIYahwaB
    /YDIYahwaL
    /YDIYahwaM
    /YDIYGO310
    /YDIYGO320
    /YDIYGO330
    /YDIYGO340
    /YDIYGO350
    /YDIYGO360
    /YDIYMjO220
    /YDIYMjO230
    /YDIYMjO240
    /YDIYMjO310
    /YDIYMjO320
    /YDIYMjO330
    /YDIYMjO340
    /YDIYMjO350
    /YDIYMjO360
    /YDIYuroB
    /YDIYuroL
    /YDIYuroM
    /YDSDJ
    /YDSJY
    /YeopseoR-HM
    /YetR-HM
    /YGO520
    /YGO530
    /YGO540
    /YGO550
    /YjBACDOOBold
    /YJBELLAMedium
    /YJBLOCKMedium
    /YJBONMOKGAKMedium
    /YjBUTGOTLight
    /YjCHMSOOTBold
    /YjDOOLGIMedium
    /YjDWMMOOGJOMedium
    /YjGABIBold
    /YjGOTGAEMedium
    /YjINITIALPOSITIVEMedium
    /YJINJANGMedium
    /YjMAEHWASemiBold
    /YjNANCHOMedium
    /YjSHANALLMedium
    /YjSOSELSemiBold
    /YjTEUNTEUNBold
    /YjWADAGMedium
    /YonseiB
    /YonseiL
    /YonseiLight
    /ZapfChancery-MediumItalic
    /ZapfDingbats
    /ZapfElliptical711BT-Bold
    /ZapfElliptical711BT-BoldItalic
    /ZapfElliptical711BT-Italic
    /ZapfElliptical711BT-Roman
    /ZurichBT-BlackExtended
    /ZurichBT-RomanExtended
    /ZWAdobeF
  ]
  /NeverEmbed [ true
  ]
  /AntiAliasColorImages false
  /CropColorImages true
  /ColorImageMinResolution 300
  /ColorImageMinResolutionPolicy /OK
  /DownsampleColorImages true
  /ColorImageDownsampleType /Bicubic
  /ColorImageResolution 300
  /ColorImageDepth -1
  /ColorImageMinDownsampleDepth 1
  /ColorImageDownsampleThreshold 1.50000
  /EncodeColorImages true
  /ColorImageFilter /DCTEncode
  /AutoFilterColorImages true
  /ColorImageAutoFilterStrategy /JPEG
  /ColorACS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Color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JPEG2000ColorACS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JPEG2000Color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AntiAliasGrayImages false
  /CropGrayImages true
  /GrayImageMinResolution 300
  /GrayImageMinResolutionPolicy /OK
  /DownsampleGrayImages true
  /GrayImageDownsampleType /Bicubic
  /GrayImageResolution 300
  /GrayImageDepth -1
  /GrayImageMinDownsampleDepth 2
  /GrayImageDownsampleThreshold 1.50000
  /EncodeGrayImages true
  /GrayImageFilter /DCTEncode
  /AutoFilterGrayImages true
  /GrayImageAutoFilterStrategy /JPEG
  /GrayACS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Gray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JPEG2000GrayACS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JPEG2000Gray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AntiAliasMonoImages false
  /CropMonoImages true
  /MonoImageMinResolution 1200
  /MonoImageMinResolutionPolicy /OK
  /DownsampleMonoImages true
  /MonoImageDownsampleType /Bicubic
  /MonoImageResolution 2400
  /MonoImageDepth -1
  /MonoImageDownsampleThreshold 1.50000
  /EncodeMonoImages true
  /MonoImageFilter /CCITTFaxEncode
  /MonoImageDict <<
    /K -1
  >>
  /AllowPSXObjects false
  /CheckCompliance [
    /None
  ]
  /PDFX1aCheck false
  /PDFX3Check false
  /PDFXCompliantPDFOnly false
  /PDFXNoTrimBoxError true
  /PDFXTrimBoxToMediaBoxOffset [
    0.00000
    0.00000
    0.00000
    0.00000
  ]
  /PDFXSetBleedBoxToMediaBox true
  /PDFXBleedBoxToTrimBoxOffset [
    0.00000
    0.00000
    0.00000
    0.00000
  ]
  /PDFXOutputIntentProfile (None)
  /PDFXOutputConditionIdentifier ()
  /PDFXOutputCondition ()
  /PDFXRegistryName ()
  /PDFXTrapped /False

  /Description <<
    /CHS <FEFF4f7f75288fd94e9b8bbe5b9a521b5efa7684002000500044004600206587686353ef901a8fc7684c976262535370673a548c002000700072006f006f00660065007200208fdb884c9ad88d2891cf62535370300260a853ef4ee54f7f7528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548c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4ee553ca66f49ad87248672c676562535f00521b5efa768400200050004400460020658768633002>
    /CHT <FEFF4f7f752890194e9b8a2d7f6e5efa7acb7684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65874ef653ef5728684c9762537088686a5f548c002000700072006f006f00660065007200204e0a73725f979ad854c18cea7684521753706548679c300260a853ef4ee54f7f7528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548c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4ee553ca66f49ad87248672c4f86958b555f5df25efa7acb76840020005000440046002065874ef63002>
    /DAN <>
    /DEU <>
    /ESP <>
    /FRA <>
    /ITA <>
    /JPN <>
    /NLD (Gebruik deze instellingen om Adobe PDF-documenten te maken voor kwaliteitsafdrukken op desktopprinters en proofers. De gemaakte PDF-documenten kunnen worden geopend met Acrobat en Adobe Reader 5.0 en hoger.)
    /NOR <>
    /PTB <>
    /SUO <>
    /SVE <>
    /ENU (Use these settings to create Adobe PDF documents for quality printing on desktop printers and proofers.  Created PDF documents can be opened with Acrobat and Adobe Reader 5.0 and later.)
    /KOR <FEFFc7740020c124c815c7440020c0acc6a9d558c5ec0020b370c2a4d06cd0d10020d504b9b0d1300020bc0f0020ad50c815ae30c5d0c11c0020ace0d488c9c8b85c0020c778c1c4d560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bb38c11cb97c0020c791c131d569b2c8b2e4002e0020c774b807ac8c0020c791c131b41c00200050004400460020bb38c11cb294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bc0f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c774c0c1c5d0c11c0020c5f40020c2180020c788c2b5b2c8b2e4002e>
  >>
  /Namespace [
    (Adobe)
    (Common)
    (1.0)
  ]
  /OtherNamespaces [
    <<
      /AsReaderSpreads false
      /CropImagesToFrames true
      /ErrorControl /WarnAndContinue
      /FlattenerIgnoreSpreadOverrides false
      /IncludeGuidesGrids false
      /IncludeNonPrinting false
      /IncludeSlug false
      /Namespace [
        (Adobe)
        (InDesign)
        (4.0)
      ]
      /OmitPlacedBitmaps false
      /OmitPlacedEPS false
      /OmitPlacedPDF false
      /SimulateOverprint /Legacy
    >>
    <<
      /AddBleedMarks false
      /AddColorBars false
      /AddCropMarks false
      /AddPageInfo false
      /AddRegMarks false
      /ConvertColors /NoConversion
      /DestinationProfileName ()
      /DestinationProfileSelector /NA
      /Downsample16BitImages true
      /FlattenerPreset <<
        /PresetSelector /MediumResolution
      >>
      /FormElements false
      /GenerateStructure true
      /IncludeBookmarks false
      /IncludeHyperlinks false
      /IncludeInteractive false
      /IncludeLayers false
      /IncludeProfiles true
      /MultimediaHandling /UseObjectSettings
      /Namespace [
        (Adobe)
        (CreativeSuite)
        (2.0)
      ]
      /PDFXOutputIntentProfileSelector /NA
      /PreserveEditing true
      /UntaggedCMYKHandling /LeaveUntagged
      /UntaggedRGBHandling /LeaveUntagged
      /UseDocumentBleed false
    >>
  ]
>> setdistillerparams
<<
  /HWResolution [2400 2400]
  /PageSize [612.000 792.000]
>> setpagedevice


